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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갈등 에서 특히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포 하

면서 범 하게 향을 미치는 갈등을 공공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공갈등에

처하기 해 학자들은 각종 갈등 리 요인들을 연구해왔다.본 논문은 통 이

며 권 인 수단에 의한 갈등 리 방식에 한 안으로 떠오른 력 거버 스

의 요인들이 갈등 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아 향후 발생하는 공공갈등

에 시사 을 주는 것을 목 으로 하 다.이를 해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사례로

서울복합 건설 갈등 사례와 부안 방폐장 유치 갈등 사례를 비교분석하 고 사례분

석을 해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 다.

연구를 통해 "갈등 리의 방안으로서 력 거버 스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갈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에 한 답을 얻고자 하 다.이를

해서 Ansell& Gash(2007)가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력 거버 스의 모형

을 토 로 갈등사례 분석을 한 변수들을 도출했다.먼 크게 i)갈등의 구조 ii)

력 거버 스의 갈등 리 iii)결과로 범주화한 뒤,갈등의 구조는 갈등의 내용과

갈등의 당사자로, 력 거버 스의 갈등 리는 제도 설계( 차의 투명성,참여

의 제도화,경제 보상)와 력 과정(실질 참여의 보장,학습과 조정)으로 세분

화하 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두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

해냈다.첫째, 반에 사업/정책의 계획과 결정의 과정에서 차 투명성 요건이

지켜지지 않아 당사자들이 불신을 갖게 되면 그것은 이후의 참여 차에 한 불신

으로 이어져 성공 인 갈등 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둘째,제도 으로 참

여 차가 보장된다하더라도 그것이 형식화되면 갈등 리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

다.셋째,보상안의 법규정의 존부 자체는 갈등 리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그보다 보상의 내용이 갈등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 하고 있는지가 요했다.넷째,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와 같은 의견수렴 차는 주민들의 실질 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 취약했다.마지막으로,당사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꾸 하게 지속되어 학습과 조정을 가능 하는 매개요인이 요구되었다.

연구의 이론 ㆍ정책 시사 은 다음과 같다.첫째,당사자들의 공공갈등에서 당

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기반의 존재 자체가 갈등 리에 유효한 진정한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여기서 차에 한 신뢰를 갖게 되는 제조건은 차

의 투명성이다.둘째,비선호시설의 입지에 있어 경제 유인만으로는 근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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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요인들과 함께 제시되었을 때 성공 인 갈등 리

가 이루어질 수 있다.이 때, 력 거버 스가 승자독식(winner-take-all)이 아닌

정합 인 거래(positive-sum bargaining)의 형태를 갖는 것은 갈등 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셋째,갈등의 당사자들이 상호작용하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면

서 학습하고 안을 조정해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요구되는데 장기 으로는 갈등

리의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에 력 거버 스의 모형을 토 로 체계 인

분석을 시도하 다. 한 력 거버 스의 갈등 리 요인들이 사업이나 정책 추

진의 성공여부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

던 부분을 보완하 다. 한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균형 인 을 유지하

여 각 요인들의 설명력을 높 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하지만 사업/정책 추

진의 성공 여부가 곧 갈등 리의 성공여부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 력 거버

스의 모형에서 리더십 요인을 제외하고 분석을 행했다는 ,사례연구의 특성상

비교 사례들의 다른 설명 가능한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다는 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이를 보완하기 해서 갈등 이후의 갈등에 한 분석과 심층 인

터뷰 등의 방법을 추가 으로 활용한 리더십 요인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

다.

주요어:공공갈등,비선호시설 입지갈등,갈등 리, 력 거버 스

학번:2012-22001



- iii -

-목차 -

제1장 서론 ······························································································1

제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1

제2 연구 상과 범 ········································································································3

제3 분석방법 ······················································································································4

제2장 이론 배경·················································································5

제1 공공갈등 리················································································································5

1.공공갈등·····························································································································5

2.공공갈등 리의 개념 ·····································································································7

3.공공갈등 리의 근방법·······························································································7

제2 공공갈등 리와 력 거버 스 ········································································10

1. 력 거버 스 ···········································································································10

2. 력 거버 스의 모형·······························································································13

3.갈등 리방안으로서 력 거버 스에 한 선행연구·······································15

4.선행연구의 검토와 시사 ·························································································20

제3장 연구의 설계 ·············································································22

제1 주요변수의 설정 ······································································································22

1.갈등의 구조 ···················································································································22

2. 력 거버 스의 갈등 리 ·····················································································23

3.결과 ·································································································································28

제2 연구의 분석틀 ··········································································································30

제4장 서울화력발 소 갈등사례······················································32

제1 갈등의 개요 ··············································································································32

제2 갈등의 구조 ··············································································································36



- iv -

1.갈등의 내용 ···················································································································36

2.갈등의 당사자 ···············································································································44

제3 력 거버 스의 갈등 리 ················································································47

1. 차의 투명성 ···············································································································47

2.참여의 제도화 ···············································································································50

3.경제 보상 ···················································································································54

4.실질 참여의 보장 ·····································································································58

5.학습과 조정 ···················································································································62

제4 결과 요약 ············································································································64

제5장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갈등사례 ·································66

제1 갈등의 개요 ··············································································································66

제2 갈등의 구조 ··············································································································68

1.갈등의 내용 ···················································································································68

2.갈등의 당사자 ···············································································································74

제3 력 거버 스의 갈등 리 ················································································76

1. 차의 투명성 ···············································································································76

2.참여의 제도화 ···············································································································80

3.경제 보상 ···················································································································86

4.실질 참여의 보장 ·····································································································89

5.학습과 조정 ···················································································································92

제4 결과 요약 ············································································································96

제6장 결론 ···························································································98

제1 연구결과의 요약 ······································································································98

제2 이론 ㆍ정책 시사 ························································································101

제3 연구의 의의 한계 ··························································································102



- v -

참고문헌 ··························································································································104

Abstract··························································································································112

-표 목차 -

<표 1>공공갈등의 정의 ······································································································5

<표 2> 력 거버 스의 정의 ······················································································12

<표 3>선행연구의 력 갈등 리요인 ······································································19

<표 4>OECD가 권고하는 정책추진 방식 ·····································································27

<표 5>주요변수의 설정······································································································29

<표 6>서울화력발 소 황 ····························································································32

<표 7>비선호시설의 유형 ································································································37

<표 8>서울화력발 소:제1기 갈등 개 ·······································································38

<표 9>이 후보지 황 ····································································································39

<표 10>서울화력발 소:제2기 갈등 개 ·····································································41

<표 11>서울화력발 소:제3기 갈등 개 ·····································································43

<표 12>시기별 TF구성 ··································································································52

<표 13>실무 방문 횟수 ····························································································53

<표 14>발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5

<표 15>서울복합 건설에 따른 혜택 ··············································································57

<표 16>주민설명회 발언 내용 ························································································58

<표 17>심포지엄 주요 토의 내용 ··················································································59

<표 18>부안 방폐장:제1기 갈등 개 ···········································································69

<표 19>부안 방폐장:제2기 갈등 개 ···········································································70

<표 20>부안 방폐장:제3기 갈등 개 ···········································································72

<표 21>부안 방폐장:제4기 갈등 개 ···········································································73

<표 22> 책 와 정부의 문제해결방안 비교 ······························································82

<표 23>보완된 방폐장 유치신청 차 ··········································································84

<표 24>부안군 재정자립도 황 ····················································································86

<표 25>비교분석의 요약 ································································································100



- vi -

-그림 목차 -

<그림 1>Ansell& Gash의 력 거버 스 모형 ····················································13

<그림 2>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 ··························································25

<그림 3>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공간 불평등의 분배 ········································25

<그림 4>연구의 분석틀 ····································································································30

<그림 5>이 후보지 치도 ··························································································39

<그림 6>고양시 내 기피시설 황 ················································································40

<그림 7>문화창작발 소 조성 TF의 목표와 하 목표 ·············································63



- 1 -

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 데이터를 심으로

OECD27개국을 상으로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여 용한 결과 한국(0.72)이 터키

(1.27)에 이어 두번째로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장기간 논란이 지

속되고 있는 양송 탑 건설 갈등을 비롯해,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안군 방사성폐

기물처분장 설립,울산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설,동강 건설,상수원 분쟁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이러한 갈등은 높은 사회경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한 리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시 를 막론하고 사회 갈등은 존재했지만 오늘날 사회구조와 구성원들의 계

가 복잡해짐에 따라 갈등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졌다(주재복・한부 ,2006).이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특히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개인에게 향을 미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포 하며 범 하게 향을 미치는 갈등

을 공공갈등이라고 한다(배수경,2011).

공공갈등의 표 인 형태인 NIMBY(Not In My Back Yard) 는

LULU(LocallyUnwantedLandUse)는 환경에 유해하거나 험하다고 인식되는 시

설들이 특정 지역에 들어올 때 환경오염,사회경제 불이익,건강에 한 악 향,

안 의 등이 결합 으로 작용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상

는 그러한 시설을 지칭한다.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

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기도 한다.2)이와 같은 비

선호시설 입지와 련한 갈등은 당사자 간의 이해 계가 극명히 엇갈리고 목표 역

시 명백하게 상충되기 때문에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때로는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발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에서 갈등을 무조건 부정 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에 한

한 책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통 으로 갈등 리는 DAD(Decide-Announce-Defense결정-통보-방어)의 방식

으로 행해졌는데 이는 정부의 일방 이고 권 인 갈등 해결 방법이다(박태순,

1) 책사업  규  지역사업 동 거는 '갈등공 ', 건 경 , 2013.9.11

2) 공공재  특징 는 편  비 과 비경합  는  러한 비 시  생하는 편  리 

산 는  그  해 생하는 피해는 근 지역주민들에게 돌 갈 개연  크  에 공공재  격

 가진다고 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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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이처럼 힘에 의한 갈등 리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상호간의

소통을 단 하여 결과 으로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된다.이에 따라 실질 인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자발 인 참여와 합의에 의한 갈등

해결방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채종헌・김재근,2009)여기서 력 거버 스

(collaborativegovernance)의 요소들은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다.즉, 력을

통한 갈등의 리는 참여자 모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해 다는 것이다.

한편,그런 장 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문제해결방법에 한 편향

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한승 ,2007).참

여와 력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효율성

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갈등사례에 력 거버 스의 요인들을

활용하여 해결을 시도한 기존의 논의들은 참여와 소통의 요성을 지나치게 부각시

킨 면이 없지 않다.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갈등해결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을

부인할 수는 없다.하지만 이들이 실제 으로 갈등 리에 얼마나 유효한지를 살펴

보려면 구체 으로 력이 갈등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한 보다 세

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 은 공공갈등 리방안으로서 력 거버 스가 갈등사례에서 어떻

게 작용하 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하는 갈등에 한 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있다.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서울화력발 소(일명 당인리발 소)의 이 지하화(서울복합건설)를 둘

러싼 갈등과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채택하여

이들 사례에서 력 거버 스의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두 사

례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의 특성상,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례를

총체 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얻은 결과를 가지고 기존의 이론을 보강하거나 반박

함으로써 새로운 논의의 시발 을 형성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Yin,2011).

본 연구는 지 까지의 공공갈등과 력 거버 스에 한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갈등 리방안으로서 력 거버 스

의 이론 ,정책 인 시사 을 도출해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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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 상과 범

본 연구는 서울복합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 과정

상 갈등의 분석을 통해 갈등 리방안으로서 력 거버 스가 어떻게 작용했으며

그것이 갈등 리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두 사례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

유는 무엇인지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서울화력발 소 사례는 한국 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 부발 이 기존의 발 소

부지에 지하 복합발 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발 사와 주민들을 심으로

발생한 갈등이다.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발 설비의 폐기 는 이 을 원했던 지

역주민들의 기 가 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된 이후 지속 인 이 요구로 인해 이

후보지 검토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그러나 이 부지로 거론된 고양시와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다시 기존부지 지하에 서울복합의 건설이 추진되어

2013년 9월 착공되기에 이르 다.

마찬가지로 비선호시설로 분류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설은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유치 선정과정에서 부안이 후보지로 선정되자 지역주민과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핵폐기장백지화ㆍ핵발 소추방범부안반핵 책 를 발족시

키는 등 반 의견을 표명했다.하지만 정부와 주민들 간의 이해 계와 의견의 차이

는 쉽게 좁 지지 않았고 극단 인 폭행사태까지 유발하기도 했다.갈등이 수그러

들지 않자 공동 의회를 구성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 한 노력이 시도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립은 계속되었고 2004년 12월 1일 후보지로서의 법 자격이 종료되

어 부안군 방폐장 유치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처럼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련한 서울화력발 소 갈등과 부안 방폐장 갈등사

례는 정부와 사업자인 공기업( 부발 ,한수원),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심으로 발

생한 공공갈등의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두 사례 모두 갈등의 개과정에서

갈등 리를 한 각종 수단을 용하 는데 '공 인 목 을 수행하기 해 공공기

,상ㆍ하 정부,공 ,사 ,민간 역에 건설 으로 참여하게 하는 공공정책의

과정과 구조(Emersonetal.,2011)'라는 력 거버 스의 정의에 따를 때 이로써

설명할 수 있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이 에 착안해 력 거버 스의 각

요인들이 갈등 리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해 두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했다. 한 갈등의 결과 사업/정책의 추진이 하나는 성공(서

울복합 건설),하나는 실패(부안 방폐장 유치 무산)로 돌아갔는데 사례의 비교를 통

해 이처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 온 갈등 리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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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시간 범 는 서울화력발 소 사례의 경우,한국 부발 (이하 부발 )

이 서울복합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 시설의 지하화 계획을 밝힌 2007년 3월

부터 부발 과 발 소가 치한 마포구과 서울복합1,2호기 이행 약을 체결한

2012년 12월까지이다.부안 방폐장 유치 사례는 부안군 도 주민들을 심으로 핵

폐기장 유치 원회가 결성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2003년 5월 7일부터 후보지 법

자격 종료로 마무리된 2004년 12월까지로 시간 범 를 한정하겠다.

제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갈등 리의 방안으로서 력 거버 스의 가능

성을 모색하고자 한다.사례연구는 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상으로 하며,이

와 련된 행동들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선호되는 연구방법이다(Yin,2011).그런데

사례연구는 i)연구자의 주 과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ii)과학 일반화를

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 을 받아왔다.이에 해 Yin(2011)은

i)여타의 연구방법에서도 연구자의 편견에 의해 실험이나 연구가 설계될 수 있고

ii)사례연구의 목 은 그 사건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빈도를 조사하는 것(통계 일

반화)이 아니라,이론들을 확장,일반화하는 데(분석 일반화)있다며 반박하 다.

한 사례연구는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에 한 방법이라고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으로 상을 찰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통해

기존의 이론을 확인,보강 는 반박함으로써 향후의 갈등을 방하고 리하는 데

이론 ,정책 인 시사 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리방안으로서 력 거버 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갈등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해 서울화력발 소 갈등 사례와

부안 방폐장 건설 갈등 사례를 비교분석하려한다.

사례의 분석에는 기본 으로 문헌자료가 이용되었다.공공갈등 리, 력 거버

스와 련된 이론 인 논의를 검토하기 해 국내외의 학술논문과 단행본 등을

참고하 다.그리고 사건의 개요를 악하기 해 신문과 뉴스 보도 자료를,갈등의

쟁 과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악하기 해 주민 설명회 기록,회의 자료,토론회

자료,성명서등을 검토했다.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유 기 의 공개 자료와 내

부자료,정부의 보도자료,의회 회의록,주민 책 원회 카페,반핵 책 원회의 홈

페이지에 게재된 게시물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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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의

황 연ㆍ나태 (2005)

개인, 집단, 조직 내부 는 이들 상 간에 나타나는 

립  상 작용 로  희소자원  획득하  한 다

양한 경쟁  집단 사이의 쟁

강 진(2000)
일 로 공공 책과 같이 공 에게 범 하게 

향  미치는 쟁  둘러싼 갈등

신창 (2005)ㆍ

주상(2002)

공익  추구하는 책의  과  통하여 목표가 양

립 불가능한 상황에  책  둘러싼  이해 계

자들이 상 작용하면  나타나는 역동 인 과  

신창 (2005)

국가  지 자치단체, 부 자  등이 당사자인 갈

등 로  국민의 권리  의 에 향  미치는 책, 

법 , 사업의 추진과 에  공공 과 국민 는 공

공  상  간의 이해 계의 충돌로 인해 생하는 

갈등과 분쟁 

하 (2007)

국가  지 자치단체, 부 자  등이 당사자가 

며, 국민의 권리  의 에 향  미치는 책, 법 , 

사업의 추진과 에  공공 과 국민 는 공공  

상 간의 이해 계의 충돌로 인해 생 는 립과 

분쟁 

제2장 이론 배경

제1 공공갈등 리

1.공공갈등

일반 의미에서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과 같이 공 에게 범 하게 향을 미

치는 쟁 에 한 갈등을 가리킨다(강 진,2000).「공공기 갈등 리에 한 법

률안」제3조(정의)에 따르면 갈등은 "공공기 이 법령 는 자치법규를 제정 는

개정하거나 구체 사실에 하여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 는 정책ㆍ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계의 충돌"을 가리킨다.일반 정의

와 법률상 정의를 종합해보면 공공갈등은 공공기 이 당사자로서 법령이나 법규를

제ㆍ개정하고 집행하는 과정 는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

에게 범 한 향을 미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따라

서 여기에는 공공기 과 주민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부기 간,민간 간의 갈

등까지도 포함된다.

<표 1> 공공갈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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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ㆍ이달곤(2007)

공익  추구하는 책의  과  통하여 목표나 이

익이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  행 주체들이 상 작용

하면  개 는 역동 인 과  

규 (2007)
부의 책행 는 론 법규  등 공 의 이해

계   포  에 의해 생하는 갈등

공공 의 갈등 과 

해결에 한 규

법 의 ㆍ개 , 각종 사업계획의 립ㆍ추진  포함

한 공공 책  립하거나 추진하는 과 에  생하

는 이해 계의 충돌 

자료: 남덕 (2011) 재  

공공갈등이 일반 인 갈등과 구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이해당사자

(stakeholder)자체가 특정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공공갈등의 특성상 범 한 이

해당사자가 포함되는데 간 인 이해당사자들까지 더해진다면 그 범 는 더욱 확

장된다.갈등의 당사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과 단체가 된다.둘째,공공갈등은

그 원인이 복합 이다.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얽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계가 형

성되는데 하나의 문제에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동시에 발생하여 갈등을 증폭시킨

다(지속 ,2005).셋째,공공갈등은 그 차가 표 화되어있지 않다.즉,노사 상이

나 국제외교 상과는 달리 공공갈등의 해결 차는 제도화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다.그런데 의 이해를 보호하기 해 존재하는 정부의 규정이나 규제가 오히려

갈등해결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규정에 정해진 의무 공청회,당사자와 규제자의

논의를 막는 규정,의무 시민 의견 개진 기간 등은 공공갈등 리의 걸림돌이 되

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험이 있다(Carpenter& Kennedy,1988).

Carpenter& Kennedy(1988)는 공공갈등에서 복잡한 이해 계가 형성되는 이유로

새로운 당사자의 등장, 문지식 수 의 차이,그리고 다양한 힘의 형태를 든다.갈

등의 개과정에서 새로운 당사자들이 발견되는 것은 흔한 일인데 논의의 개 방

향에 따라 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견되면 그와 함께 새로운 이해당사자들이

출 하게 되는 것이다. 한 공공갈등이 세부 이고 문 인 데이터를 포함하게

되면 당사자들 간 지식과 정보에 격차가 생기며 이러한 격차는 힘의 불균형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 한 각자가 가진 재정 능력,법 권한,지

식과 기술,사람 수,정책결정자와의 계 등 다양한 형태의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

에 이해 계가 더욱 복잡해진다.이외에도 이해 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당

사자들 간의 지속 계의 부족,결정 차의 차이,책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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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갈등 리의 개념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갈등의 부정 인 요소를 제거하고 정 인 요소

를 이끌어내기 한 방법을 총칭해 갈등 리라고 한다(황기연ㆍ나태 ,2005).즉,

갈등 리의 목 은 갈등을 제거,방지,통제하는 데 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생

되는 가치와 이익을 증진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있다는 것이다(안 일,

1994).Bercovitch는 갈등 리를 갈등이 수용한계를 넘어서 확 되는 것을 막고 유

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해 갈등해소를 용이하

게 해주기 한 과정으로 본다(Bercovitch,1984;황기연ㆍ나태 ,2005재인용).

갈등 리는 일반 으로 갈등해결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갈등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첨 해져 합의형성이 어려워짐으로써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한 략이다(유수진,2012;Lewickietal,1992).Krauss는 갈등 리란 갈등

해소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해결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본다.그에 의

하면 갈등 리는 합의되지 않은 갈등 이슈에 해 합의된 차에 의해 다루어져 갈

등이 수용한계를 넘어 악화되거나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Krauss,1984;김

수,2003:35;하혜 ,2007재인용).

정리하면,갈등 리란 피할 수 없는 갈등의 부정 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로부터

생되는 이익을 증진하며 갈등이 확 되는 것을 막아 갈등해결이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공공갈등 리의 근방법

정부사업에 한 갈등요인으로는 사업의 명분결여,주민참여의 미보장,정보공개

투명성의 미확보,미흡한 보상체계,집행기술에 한 불신,갈등조정기구의 미흡,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정치 ㆍ심리 요인 등으로 나 수 있다(나태 ,2004).

이러한 요인에 응하는 갈등 리방안은 정치 근,경제 근,환경 근,

인지 근으로 나 수 있다(McGregor,2002;황기연ㆍ나태 ,2005재인용).하

혜 (2007)은 공공갈등 리에 한 근방식을 법 ㆍ제도 근,시장 근,민

주 참여 근, 체 분쟁해결 근으로 분류한다.지방정부간 갈등 해결과정을

논하는 강재호 외(2005)의 연구에서는 갈등에 한 근을 정치 근,경제

근,법제도 근,심리문화 근,사회구조 근 게임이론 근, 상론

근으로 유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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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해 재분류하면 갈등 리는 i)법제도 근 ii)경제 근 iii)참여

근 iv) 체 분쟁해결 근 v)인지 근 등으로 나 수 있는데 여기에 최

근 집 으로 조명되고 있는 vi)거버 스 근을 추가하여 각 내용과 한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제도 근은 법률과 제도 인 장치를 이용하는 통 인 갈등해결의 방법이

다.이해 계와 가치가 립되어 상과 재가 실패하면 사법 인 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법 수단에 의한 의사결정은 i)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ii)즉시 인 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하며 iii)소송 자체의 성격상

갈등당사자들이 호의 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iv)재 의 규칙과 차의 한계 상

갈등의 본질 인 부분은 검토되지 않고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기 곤란하다

(Susskind& Ozawas,1984:5;정회성,1997:33,하혜 ,2007:50재인용). 한 하향

(Top-Down)의사결정방식이기 때문에 탄력 인 응이 어렵다는 약 이 있다

(강재호 외,2005).

경제 근은 갈등해결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활용한다.경제 유인으로서 각종

보조 ,재정 인센티 등은 국책사업의 입지갈등을 극복하고 력 인 계를 형

성하는 데 일조한다.경제 유인책 보상(reward)는 비선호시설과 련된 외재

비용을 내재화시키는 수단으로서,비용-편익의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율

인 방안으로 지 되어 왔다.여기에는 재와 미래의 가시 ,비가시 손실에

한 ,리베이트(rebate),자가보상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이러한 보상을 경제

인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쉽지 않고,보상 수 에 한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즉,갈등의 원인이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에 있는 경우,경제 보상이나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갈등 리방식 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갈등과 해결을

구체 이고 실 으로 설명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경제 보상에 의해 해결되지 않

는 부분에 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Alm & Stephanie,1996;박기

묵,1997;강재호 외,2005재인용).

참여 근은 민주 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해

향력을 미치는 데 주안 을 둔다.공공정책에서의 시민참여는 정부와 시민간의 갈

등을 해결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하혜 ,2007).시민참

여의 장 은 첫째 상호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시민과 정부는 의사결정의 과

정에서 소통하며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둘째,서로에 한 감은

고 신뢰가 향상된다.참여로 상호간의 교착상태는 사라지게 되며 불필요한 소송

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Irvin& Stanbury,2004;하혜 ,2007재인용).그러나 참

여로 인한 실질 인 효과는 불확실하며(이달곤,2005),정책과정의 효율성이 해될



- 9 -

수 있고,참여자들의 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치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있

다

체 분쟁해결 근은 미국을 심으로 1960년 후반부터 심을 받은 체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DisputeResolution)를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다.이러한 방식은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승

리하는 win-win에 목표를 두고 있다(김경배,2005).여기서 분쟁해결방법은 당사자

가 차와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조정, 재로 나뉜다(하혜 ,

2007).당사자가 차와 결과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negotiation)이며,

차는 제3자에게 임하되 결과는 당사자가 통제하는 것은 조정(mediation)그리고

차와 결과를 모두 제3자에게 일임하는 것은 재(arbitration)이다. 체 분쟁해

결제도의 장 으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약,분야별 문가의 활용 가능

성,갈등 당사자들의 계 개선, 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등을 든다(하혜 ,

2007).하지만 체 분쟁해결은 시민단체보다 기업에 더 유리할 수 있고 갈등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Amy,1990).

인지 근 는 심리문화 근은 갈등의 발생원인이 오해나 감정 인 립

등에 있다고 보아 경제 보상이나 여타 법제도 장치를 통한 갈등해결방법이 모

든 문제를 해결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강재호 외,2005).따라서 이에

한 리방법은 인간 인 호소와 설득,신뢰회복,홍보,정보 공개 등으로 이루어

진다.하지만 이러한 근방법은 원론 인 논의에 그칠 수 있어 독자 인 근 방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황기연ㆍ나태 ,2005).

거버 스 근은 갈등이 선형 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 이고 복합

인 형태로 발생한다는 에 착안하여 이들의 이해 계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이

고 유기 인 거버 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한다(길병옥ㆍ박

재필,2011).여기에는 거버 스 차원의 의체 구성, 트 십,네트워크 리,소통

의 장 마련 등이 포함된다(홍성후ㆍ허훈,2013;최병학,2011).그런데 거버 스의

효과가 실제로 우리가 기 하는 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

구 결과도 있다(채종헌ㆍ김재근,2009).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순한 참여 의사결

정 방식의 도입 등 형식 인 차만으로 갈등해결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음을 시사

해 다.

이와 같은 유형화는 갈등 리에 어떤 근법이 사용되었고 사용될 수 있는지

를 보여 수 있는 유용한 기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보상에 있어서도 법 제도 기반이 요구되는 등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한 다양성과 동태성을 지닌 갈등의 특징 때문에 이들 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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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만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둘 이상의 근 방법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강재호 외,2005).

제2 공공갈등 리와 력 거버 스

1. 력 거버 스

력 거버 스는 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국정운 방

식에 한 기 가 변하고 새로운 국정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Emersonet

al.,2011).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한 명확한 개념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Ansell& Gash(2007)는 참여 리,상호작용 정책결정,이해 계자 거버

스 그리고 력 리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이 연구의 정의에 의하면 력

거버 스는 "정책 계획에 있어 공식 이고,합의 지향 (consensus-oriented)

이며,집합 인 의사결정(collectivedecision-making)과정에 공공기 ,비정부기 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조직 혹은 체계"이다.

Emersonetal.(2011)은 력 거버 스를 "공 인 목 을 수행하기 해 공공기

,상ㆍ하 정부,공 ,사 ,민간 역에 건설 으로 참여하게 하는 공공정책의

결정의 과정과 구조로 그 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그 목 을 달성하기 힘든 것"

을 말한다고 했다.

Huxham(2000)은 력 거버 스를 "다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공동

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행 자인 모든 형태의 거버 스"라고 규정하고,

구조의 복잡성,다양성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 다.

Henton et al.(2008)은 력 거버 스가 력(collaborative)과 거버 스

(governance)의 합성어라고 보았는데 거버 스가 시장,정부,시민사회의 결정과 행

동에 향을 미치는 과정의 조정이라면 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공동의 목

을 달성하기 한 력을 의미하며 이는 상호성에 근거한다고 보았다(Hentonet

al.,2008;채종헌 외,2012재인용).

Thomson& Perry(2006)는 력 거버 스를 "자율 인 행 자들이 그들의

계를 지배하는 규칙과 구조,그리고 다루어야 할 쟁 들을 결정하거나 활동하는 방

법을 만들기 해 공식 ㆍ비공식 상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Tang& Mazmanian(2008)은 력 거버 스를 "한 조직이나 공공부문만으로는

쉽게 다루어질 수 없는 공공정책 문제에 해 여러 부분의 조직들이 의하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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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계획,실행,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박해육,2011;채종헌 외,2012

재인용).

서순탁・민보경(2005)은 지역발 을 해 지역수 에서 앙정부,지방정부,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각 행 주체들과 참여와 트 십을 강조하여,그들 간의 자발

이며 수평 으로 형성되는 상호 력에 바탕은 둔 문제해결방식"이라고 정의하 다.

배귀희(2006)는 력 거버 스가 Peters(1996)의 참여 거버 스(participatory

governance)모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모든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 의사

결정 혹은 집단 행동의 메커니즘이라 정의하 다.여기서 핵심 요소는 이해당사

자들의 담론과 심의를 통해 집합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이것은 참여자들

의 화에 근거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채종헌・김재근,2009).

박재창(2008)은 기존의 단일 심 행정 료 의사결정은 속도가 느려 정보사회

의 도래로 사회의 변화속도,복잡성,다양성 역동성이 커진 데 응하지 못한다고

보았다.이에 문제 해결에 즉각 응할 수 있기 해 환비용을 이도록 고안된

것을 력 거버 스라고 정의했다(남덕 ,2011재인용).

이명석(2010)은 "공공기 이 주도하는 자율 인 조직과 행 자 사이의 구조화된

상호작용으로 계층제,네트워크 시장 등의 3가지 사회 조정방식의 최 의 조

합을 통한 자율 인 행 자와 조직들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공식 이고 의도 인

력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직 경계와 정책을 월해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이라고 보았다.

유재원・이승모(2008)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공동목 사회문제 해결을 달

성하기 해 어느 정도 공식화된 조직구조와 권한을 가지는 공동행 로 이해했다

(하동 ,2011재인용).

채종헌・김재근(2009)은 력 거버 스를 "자율성을 갖춘 행 자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한 력 리노력이 수단으로 합의추구를 지향하는 숙의 의사결

정체계"로 정의한다.

은재호・오수길(2009)은 참여 거버 스(participatorygovernance)와 력 거

버 스(collaborativegovernance)를 구분했다.참여 거버 스에서는 당사자들이

공공문제에 참여하여 정책 형성에 기여하는데 력 거버 스는 단순히 참여와 타

에 그치지 않고 높은 력과 상호의존성을 보이게 된다고 보았다. 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뉴거버 스의 문제로 지 되고 있는 책임소재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력 거버 스는 경쟁 인 패러다임으로부터 력 인 패러다임으로의 환을

의미한다(Roberts,1996).행 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요시되고 이들의 상호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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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의

Ansell & 

Gash(2007)

책  계획에 공식 , 합의 지향 인 집합  의사결 과

에 공공 , 부 의 인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조직  체계

Emerson et 

al.(2011)

공 인 목  행하  해 공공 , 상ㆍ하  부, 

공 , 사 , 민간 역에 건 로 참여하게 하는 공공

책의 과 과 구조

Huxham(2000)
다른 조직에 소속 어 있는 사람들과 공동의 작업  행

해야 하는 사람들이 행 자인 모든 태의 거버 스 

Henton et 

al.(2008) 

과 거버 스의 합 어. 거버 스가 시장, 부, 시민

사회의 결 과 행동에 향  미치는 과 의 조 이라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동의 목  달 하  한 

것

Thomson & 

Perry(2006) 

자 인 행 자들이 그들의 계를 지 하는 규칙과 구

조, 그리고 다루어야 할 쟁 들  결 하거나 활동하는 

법  만들  해 공식 ㆍ 공식  상  통해 상 작

용하는 과  

Tang & 

Mazmanian(2008)

한 조직이나 공공부 만 로는 쉽게 다루어질  없는 공

공 책 에 해 여러 부분의 조직들이 의하여 향

 , 계획, 실행, 평가하는 과

탁ㆍ민보경

(2005)

각 행 주체들과 참여  트 십  강조하여 그들 간의 

자 이며 평 로 는 상 에 탕  둔 

해결 식 

귀희(2006)
모든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  의사결   집

단  행동의 메커니즘

재창(2008) 
사회의 변화속도, 복잡 , 다양 , 역동 이 커진 데 

하  해 고  것 

을 강조하면서 경쟁 인 략보다는 win-win할 수 있는 략에 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Ansell& Gash(2007)역시 같은 맥락에서 력 거버 스는 "승자독

식(winner-take-all)"형태의 이익 재가 아니고 "정합 인 거래(positive-sum

bargaining)"와 동 인 연합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한 력에 있어서는 상호간

의 신뢰가 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신뢰와 규범은 거래비용을 이고,조직간

계를 활성화시키며,건 한 리-복종(manager-subordinate) 계를 형성하고,불확

실한 환경에서 거래비용을 이게 해 다(Bae,2009).

Fung(2002)은 력 거버 스의 특징을 '참여 력'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4가

지 특징을 제시한다.참여 력은 첫째,공 인 문제 해결에 을 맞추고 있고

둘째,부분 으로 분권화되어 있으며 셋째,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넷째,지속

이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나타난다.이 에서도 특히 참여자들이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 인 력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 이

라고 했다.

<표 2>  거버 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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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2010)

공공 이 주도하는 자 인 조직과 행 자 사이의 구

조화  상 작용 로 계 , 트워크  시장 등의 3가

지 사회  조 식의 최 의 조합  통한 자 인 행

자  조직들 사이의 다양한 태의 공식 이고 의도 인 

 활용하여 존의 조직  경계  책  월해 새

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  해결 식 

재원ㆍ이승모

(2008)

다 의 이해당사자들이 공동목   사회  해결  달

하  해 어느 도 공식화  조직구조  권한  가지

는 공동행

채종헌ㆍ 재근

(2009)

자  갖춘 행 자들이 공동의 해결  한  

 리 노 의 단 로 합의추구를 지향하는 의  의

사결 체계 

2. 력 거버 스의 모형

Ansell& Gash(2007)는 력 거버 스에 한 기존문헌을 메타분석을 통해

력 거버 스의 모형을 도출해냈다.이는 크게 기조건(startingconditions), 력

과정(collaborativeprocess),제도 설계(institutionaldesign), 진 리더십

(facilitativeleadership)그리고 결과(outcome)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1> Ansell & Gash의  거버 스 모

             자료: Ansell & Gash(2007)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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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기조건은 i)힘/자원의 불균형과 ii) 혹은 조 인 과거 역사 그리

고 iii)참여의 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힘/자원의 불균형이란 당사자 에 군가

가 다른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조직,지 는 자원을 결여하

고 있다면 력 거버 스는 이러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당사자들에 의해 조작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불

신이 생기고 과정에 충실히 참여할 가능성이 어든다.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 은 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기반이 없어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조건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과거 혹은 조의 역사가 요한

문제가 된다.당사자들 간에 갈등의 역사가 있을 경우 이들 사이의 신뢰의 수 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과정에의 충실도도 낮아지며 부정직한 소통이 발생하

게 된다.반 로 과거에 성공 인 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자본이 창출되며,

신뢰의 수 은 상승하고 력에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참여의 유인은 앞서 언 한 힘의 불균형과,당사자들 간 갈등 혹은 조의 역사

에 향을 받는다.힘의 불균형을 지각한 당사자들은 력의 과정에 참여할 유인을

갖게 되는데 특히 참여로 인해 구체 이고 효과 인 정책 성과가 상될 때 그 유

인이 증가한다고 한다(Futrell,2003;Ansell& Gash,2007재인용). 한 당사자들

이 다른 사람들의 조 여부가 그들의 목표 실 에 향을 다고 인식하면 참여에

한 유인이 증가한다.그런데 여기서 당사자들 간의 갈등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

고 그들 사이에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역시 력 인 과

정에의 유인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반 로 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있고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력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은 아닌데

이는 력보다 일방향 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는 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즉,상호의존성이 낮은 경우라면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

계가 형성되어있어도 력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력 과정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진 리더십과 제도 설계가 있다.

진 리더십은 합의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어느 개인의 리더십의 발휘가 당사자들

이 스스로 력할 수 없을 때 요하다. 한 리더십은 규칙을 제정하고 신뢰를 구

축하며, 화를 이끌어내고 상호 이익을 탐색할 때 특히 필수 요건이 된다.

력 과정에 한 외재 인 요인의 하나로 제도 인 설계가 있다.여기서 제도

인 설계는 력을 하기 한 기본 인 규칙,참여의 범 의 확 ,공론장의 유일

성,과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한다.이 에서 특히 참여 범 의 확 는 력 거버

스의 개방 이고 조 인 정신을 반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다른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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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숙의(deliberate)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 나타난 정책의 성과가 범 한 동

의에 근거하 다는 정당화 근거를 마련해 다.

력 거버 스 모형의 심축을 형성하는 력 과정은 신뢰구축(trust

building), 과정에의 충실(commitment to process),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 간성과(intermediate outcomes), 면 면 화(face-to-face

dialogue)로 이루어져 있다.그런데 이들 요소들은 병렬 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 이고 반복 인 과정을 거친다.다시 말해 화를 통해 서로에 한

이해가 증진되고 신뢰가 형성되며 그로 인해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

정에서 간성과 혹은 작은 승리(smallwins)들이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력 과

정을 거치면서 장기 으로는 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다.

3.갈등 리방안으로서 력 거버 스에 한 선행연구

먼 , 형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에 력 거버 스가 수단으로 제시된 연구로

남덕 (2011)과,정우송(2010)의 연구가 있다.남덕 (2011)은 력 거버 스의

표 인 기구로 평가되는 시화지구 지속가능발 의회가 갈등해결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 다.이를 해 사례를 Robbins의 ‘집단갈등 개모형'에

기 해 분석하 다.그 결과 시화지속 의회가 갈등을 성공 으로 해결할 수 있었

던 요인을 도출해냈는데 i) 력 트 십 구축 ii)의사결정의 민주성 iii)이해

계자 참여수 의 확 iv)제도 기반확보 다. 력 거버 스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시화지속 의회의 운 에 한 체계 인 연구

를 통한 향후 갈등조정 시스템에의 용, 력 거버 스 구성 시 주민 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장치 확보,국책사업의 시행에 한 이해당사자의 의식 환

을 들었다.

정우송(2010)은 새만 사업과 4 강 사업이라는 규모 국책사업을 비교하여 어

떤 문제 을 지니는지,어떻게 이 사업들이 사회 ・정치 갈등의 원인이 되었는

지를 분석하 다.이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책사업을 합리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데 성공 인 사업의 진행을 한 안 시나리오로

력 거버 스를 제시했다.세 가지의 시나리오(정부안의 추진,사업의 지, 력

거버 스) 에 력 거버 스의 시나리오는 사업의 경제 효과는 낮을 것으로

측하 으나 사회 불안정이나 정책 불순응 정도가 낮고,행정/정책의 민주성은

높으며,정부정책에 한 신뢰성은 높은 win-winplus게임으로 보아 장기 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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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회 갈등의 강도가 으면서 사회 비용도 일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다

고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합리 계획으로는 주민기피시설과 련된 당사자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는 인식아래 안 원리로 력 지역 거버 스(collaborativelocalgovernance)

를 제시한 연구로 조 석(2003)의 연구가 있다.주민기피시설의 갈등사례(서 구 원

지동 추모공원 건립)를 심으로 갈등 조정기제로서 력 지역거버 스의 실성

을 살펴보았다.그는 력 지역거버 스의 결과에만 을 두지 않고 변화의 과

정과 동기를 분석하는 과정을 으로 분석하 다. 력 지역거버 스의 모형

을 주민기피시설과 련된 주체(이해당사자),과정(사회 학습과정),맥락(제도),상

황(역사)의 분석차원으로 설정하 다.사례분석의 결과,지역주민의 실질 인 참여

를 보장하고 주민 표기구의 응집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련법의 내실화가

시 하며,이해당사자간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기본 인 인식과 태도의 환이 요구된다는 정책 함의를 밝혔다.

Bae(2009)는 군포시의 쓰 기 소각장 처리시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의 갈등해결

을 해 력 거버 스가 효과 으로 작동하 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력

거버 스는 지역 인 반 를 이고 숙의와 열린 화를 통한 력을 가능 하는

데 그것은 Habermas의 이상 공론상황과 유사하다고 하 다. 실 인 화의 상

황이 완 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입지선정과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있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다는 것이다.

유낙근・이원섭(2012)은 부산시가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부경남에 치

한 남강물을 사용하려 한 사례를 통해 지역 간의 갈등에 을 맞추었다.연구에

서는 서부경남지역들의 피해의식과 불신을 해소하기 해서는 그들의 참여를 보장

해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역 간 력 거버 스 방식을 구상하 다.갈등문제를

다루기 한 틀로 갈등원인과 응과정을 분석하고,갈등 해소를 한 력 거버

스 방안을 모색했다.갈등원인과 갈등 응의 과정에서는 갈등의 발발, 개,

립된 주장, 차 갈등의 성격을 분석하고 력 거버 스를 규범 차원에서 담

론을 통해 갈등 리 방안과 역 상생안을 도출하고 신뢰를 구축하 으며 법

제도 장치를 모색했다.

임순미(2006)는 정부 간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력 인 로컬 거버 스 구축을

모색하 다.지역사회의 문제에 해 지역공동체들의 행 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하

여 해결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력 로컬 거버 스가 정부 간 갈등에서 가지는 의

미를 분석하고 이를 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필요조건과 과제를 도출하 다.주민

참여 확 와 참여 의사결정 기법 이해당사자간 합의형성 기제의 활용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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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참여 확 ,정부 간 상호의존 동반자 계 구축,정부 간 지속 인 상호작

용 네트워크 구축,정부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 정립,정부 간 자기

조직화와 자율 문제해결,문제해결과정에서 거버 스 원리 용을 통해 갈등 리

에 력 로컬 거버 스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 외(2006)의 연구는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치에서 국가사업의

효율 추진을 해 지방주민들의 이해를 반 하고 나아가 이해 계자들의 실질

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실천 인 거버 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이를 해

군국기무사사령부(기무사)의 과천이 사례를 심으로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한 의체 운 과정,도시계획 련 법규정의 거버 스 측면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고 력 거버 스 체계 구축의 성공요인을 도출했다.분석의 틀로

행 주체간의 상호작용(연합, 립, 립)과 리더십,제도 기반을 설정했다.분석

의 결과로부터 갈등의 극복 요인으로 합리 인 명분을 바탕으로 한 상의 진행,

과천시장 등 이해당사자들의 리더십,다자간 의체와 같은 공식 인 상기구의

활용이 제시되었다.

박 무・이언용(2008)은 일반 인 의의 거버 스와 구분하여 뉴거버 스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거버 스를 력 거버 스와 동의어로 이해하고 주 아시아문

화 심도시 조성 계획 과정에서 일어난 국립아시아 당 건립 련 갈등사례를 분석

하 다.여기서 이해 계집단 간 갈등의 해소・조정 방법과 어떻게 종합계획 수립

과 지역의 력 분 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를 네트워크 거버 스를 통해 바라

보았다.이들 주체들은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한 문가 토론회와 정부기 내부

계자 회의, 당 공연장 계자 회의,국립아시아문화 당 설계안 설명회,문화도시

조성 국제 컨퍼런스,종합계획안에 한 공청회를 통해 공식 으로 상호작용했다.

한 ' 주문화 심도시 성공을 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주지역의 언론이

주도하는 특집보도・토론회・ 문가 인터뷰・취재보도 등을 통해 비공식 상호작

용의 통로도 열어두었다.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결과 국립아시아문화 당의 건립계

획이 정상 으로 추진되었고 네트워크 거버 스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수렴・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채종헌・김재근(2009)은 거버 스의 지나친 강조가 편향 인 을 가질 수 있

다는 인식 아래 실제로 거버 스가 이론 인 주장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실

증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소각장 건설갈등 사례에서 력의 기제로 작용한 범시

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의회(이하 범폐추 )을 력 거버 스로 규정하여 그

효과를 양 으로 분석했다.갈등 리의 효과성 변수로 력을 통한 합의의 만족을,

결과변수로 과정 효율성을 설정했고 설명변수는 경제요인,상호의존,가용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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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요인으로 구성했다.매개변수로 력 거버 스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는

데 분석 결과, 력 거버 스의 운 은 제도요인에 의해서만 향을 받았으며 효

과변수인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제도요인과 경제요인의 향을 받았고 합의만족 수

은 제도요인과 력 거버 스 수 에 직 으로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것은 참여 공동 약을 한 제도 규범이 공식 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행 자의 자율성이 증 되어 의사결정과정의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합의도출이 어

려워져 결국 비효율을 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 다.

조철주・장명 (2011)은 갈등해소의 안으로 력 거버 스의 모형을 도출하

고 도시 계획 지역개발과 련해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과 갈등 완화의 제도

수단으로서의 력 거버 스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력 거버 스의 모형은

크게 i)구조 ii)제도 규율 iii)이해 참여 계 iv) 력과정 v)결과로 구성되

었다.여기서 제도 규율과 참여 계는 기 력과정을 조율하는 시작조건으로

보았다.구조는 거버 스 작동을 반 으로 한정하는 참여자들 간의 권력 계,지

식과 정보 보유 수 ,자원배분 계,사고방식,행태,의미체계와 련된 문화,참여

자들 간 는 참여자들이 외부의 사람들과 형성하고 있는 사회 계들을 포 하

는 개념이라고 하 다.제도 규율은 거버 스의 조직과 운 과정에 용되는 룰

과 규정을 말하고 이해 참여 계는 이해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여와 합의에

한 의욕과 열정의 정도 그리고 거버 스가 이를 지원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력과정은 실제 합의를 유도하기 한 논의와 담론의 과정으로 사회 학

습과 집단의 힘과 집단지성을 활용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나인수 외(2009)는 기성시가지의 재생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해

력 거버 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해 재정비 진 사업 의회가 구

성ㆍ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력 계획을 한 재정비 진 사업 의회 구성

의 기본 원칙으로 i)공공 민간 갈등해소를 한 공공과 민간 조직의 재구성 ii)계

획단 의 역화에 따라 계획 사업주체의 문화/ 역화 iii)계획 사업의

단계를 제어할 수 있는 거버 스의 구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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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갈등 리요인

남덕 (2011)
( 의회) i)  트 십 구축 ii) 의사결 의 민주  iii) 이해

계자 참여 의 확  iv) 도   확보 

우송(2010)
i) 낮  사회  불 과 책 불 도 ii) 높  행 / 책의 민주

 iii) 책에 한 신뢰  

조 (2003) i) 법의 내실화 ii) 보공개 이루어질 연계

Bae(2009) 의  열린 화를 통한  

낙근ㆍ이원

(2012)

i) 참여 상의 확  ii) ㆍ  해에 한 충분한 보상 iii) 당사

자 심의 거버 스 구축 - 실  운  리에 입 iv) 역지역 

간 신뢰구축 v) 법 도  장치 

임 미(2006)

i) 과 의 참여 확  ii) 부 간 상 의존  동 자 계 구축 iii) 

부 간 지속 인 상 작용 트워크 구축 iv) 게임의 규칙 립 

v) 부 간 자 조직화  자  해결 vi) 해결과 에  

거버 스 원리 용 

구 외(2006) 
i) 합리 인 명분  탕 로 한 상의 진행 ii) 이해당사자들의 

리더십 iii) 공식 인 상 구의 활용

ㆍ이언용

(2008)

i) 공식 인 상 작용 - 가 토론회, 내부 회의, 명회, 컨퍼런

스, 공청회 ii) 공식  상 작용 - 시민단체 연 회의, 언론 특집

보도, 토론회, 가 인 뷰, 취재보도 

채종헌ㆍ 재근

(2009)

(양 분 ) 의사결 의 효  ← i) 도요인 ii) 경 요인 / 합

의 만족  ← i) 도요인 ii)  거버 스  

조철주ㆍ장명

(2011) 
i) 구조 ii) 도  규  iii) 이해  참여 계 iv) 과  

나인  외(2009)
( 의회) i) 공공/민간 조직의 재구  ii) 계획  사업주체의 

화/ 역화 iii) 계획  사업의  단계를 어할 거버 스 구축 

<표 3> 행연구의  갈등 리요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력 거버 스의 갈등 리 요인들을 다음의 몇 가지로 유

형화할 수 있다.첫째,제도 요인이다.갈등해결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 제도

기반이 확보를 들며 의회의 구성에 주민 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남덕 ,2011),실질 인 참여를 보장하기 해 련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조 석,2003;유낙근ㆍ이원섭,2012),양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합의의 만족수 은 제도 요인의 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채종헌ㆍ김재근,2009), 력 거버 스 자체를 갈등해소를 한 제도

수단으로 본 연구(조철주ㆍ장명주,2011)등이 있었다.

둘째,참여 요인이다.여기에는 참여의 상이 확 되어야 한다는 연구(유낙근ㆍ

이원섭,2012;남덕 ,2011;임순미,2006)와 공식 ㆍ비공식 상호작용을 통해

력을 이끌어냈다는 연구(박 무ㆍ이언용,2008),그리고 숙의와 열린 화를 강조한

연구(Bae,2009)가 있었다.

셋째,당사자들 간의 계 요인이다.여기서는 트 십과 네트워크 등을 강조(남

덕 ,2011;임순미,2006)했고 넓게는 거버 스 시스템 구축(유낙근ㆍ이원섭,2012;

나인수 외,2009)까지 고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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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신뢰 요인이다. 형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 력 거

버 스가 신뢰성을 높여 갈등 리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연구(정우송,2010), 력

거버 스가 지역 간 신뢰를 구축하게 해 다는 연구(유낙근ㆍ이원섭,2012)가 있었

다.이외에도 경제 보상(유낙근ㆍ이원섭,2012),리더십(김 구 외,2006),공식

상 기구(김 구 외,2006)등의 요인을 강조한 연구가 존재했다.

4.선행연구의 검토와 시사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첫째,주로 제도 인 기반 마련과 참여요인에 집 되

어 있었다.그 에서 특히 제도 기반의 경우,당사자들로 구성된 의체를 력

거버 스로 규정하고 그 운 과정을 분석하여 갈등 리 수단으로서 력 거버

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 다.물론 의기구가 당사자들 간에 참여를 유도

하여 갈등을 리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하

지만 여기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다면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향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에서 의기구를 포함하여 참여의 제도화,경제 보상 등 보다 다각도의

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둘째,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련, 력 거버 스의 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력 거버 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한 체계 이고 통합 인 연구는 상 으로 부

족했다.입지 갈등사례에 력 거버 스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행한 연구(조 석,

2003)도 있었지만 연구 당시 갈등에 따른 결과(시설 설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

태여서 각 요인이 갈등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력 거버 스의 모형을 토 로 입지갈등에서 그 기제들이 어떻게 작용하

으며 갈등문제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방법론 으로 선행연구들은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사업의 비교와 시나

리오 측기법을 사용한 연구(정우송,2010)와 계량 인 실증연구를 시도한 연구(채

종헌・김재근,2009)를 제외하고는 부분 단일사례를 분석한 질 인 연구 다.사

례의 연구는 문제를 깊이 있고 총체 으로 볼 수 있게 해주지만 하나의 사례를 다

루다보면 어느 특정 요인을 과소/과 평가할 험이 있다.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

기 한 방법으로 다른 사례와 비교분석을 한다면 변수들에 한 좀 더 객 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 들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i)갈등 리방안으로서

력 거버 스의 요소들을 의체나 기구에 한정하여 해석하기 보다 다양한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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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총체 으로 분석하고 ii)Ansell& Gash(2007)의 통합 인 력 거버 스의

모델을 참고하여 체계 으로 사례를 분석하며 iii)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력

거버 스의 요인들이 갈등 리에 어떤 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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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설계

제1 주요변수의 설정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력 거버 스가 갈등 리방안으로서 활용될 때에 제

도와 참여 측면이 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제도 측면은 력이 이루

어질 수 있는 기반이고 참여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Ansell&

Gash(2007)의 력 거버 스의 모형을 참고하여 갈등 리방안으로서 력 거버

스의 요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력 과정에 향을 주는 외부 요인 개

인 인 역량에 을 둔 리더십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제도 측면과 참여와 련

이 있는 력 과정으로 범주화하여 주요 변수를 도출하겠다.

1.갈등의 구조

1)갈등의 내용

갈등사례의 분석을 통해 갈등 리의 기제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해서는 갈등의 내용에 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여기에는 갈등이 발생하

게 된 정황,갈등의 원인,갈등의 성격,갈등의 쟁 등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이

와 같이 갈등의 내용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갈등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그에 합한 갈등 리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Deutsch,1991;

Fisher,1994재인용).따라서 해당 갈등사례에 합한 갈등 리방안이 사용되었는

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기 해 먼 갈등의 내용에 한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2)갈등의 당사자

갈등의 구조를 악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하나의 요소는 갈등의 당사자와 이들

간의 계이다.갈등의 당사자들을 악하는 것이 갈등 리에서 요한 이유는 모

든 의사결정은 쟁 에 한 가치,목표,이해를 반 한 것이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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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 갈등이 화되기 때문이다.갈등의 당사자들의 다양한 특성은 갈등에 향을

미치는데 이해당사자들의 수,참여의 동기,참여의 자원,갈등 당사자의 역할 분화

문화 정도,조직의 성격 등이 논의될 수 있다(주재복ㆍ한부 ,2006).여기서는

당사자들의 역할과 계를 으로 분석하겠다.

2. 력 거버 스의 갈등 리

갈등 리 수단으로서 력 거버 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갈등 리요인

들을 종합해보면 네트워크, 트 십,의사결정의 민주성, 상기구,실질 참여의

확 ,공식ㆍ비공식 상호작용,제도 기반,신뢰 구축,충분한 보상,리더십 등이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이들을 참고하여 i) 차의 투명성 ii)참여의

제도화 iii)경제 보상 iv)실질 참여의 보장 v)학습과 조정으로 분류했다.

1) 차의 투명성

차의 투명성이란 당사자들이 공 인 상이 진실하다고 믿으며 력 과정이

막후 상을 가리는 가리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Ansell& Gash,

2007).과정의 투명성은 차 정당성과 신뢰의 에서 이해할 수 있다.당사자

들은 선의에 의한 상과 공동의 이익을 기 하지만 이들은 부분 력 과정에

해 회의를 품고 있다.특히,이들은 다른 당사자들과의 계에서 힘의 균형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력 과정이 조작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진다(Ansell&

Gash,2007).따라서 차 정당성은 어느 정도 각 주체들이 "공정한 참여의 기회"

를 얻었다고 인식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이 때문에 력 과정의 투명성은 그

차가 공정하고,평등하며,개방되어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다(Murdock etal.

2005).여기서 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다(Alexanderetal.

1998). 한 과정의 투명성은 정보의 불균형과 련이 있다.따라서 은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기술 자원들을 공유하며,통합된 자원 등을 통해 정보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있다.정리하면, 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차

에 한 당사자들의 신뢰,역할에 한 명확한 정의,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통한 힘

의 불균형 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이 에서 차에 한 당사자들의

신뢰 그리고 정보와 자원의 불균형 정도를 가지고 차 투명성이 확보되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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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여의 제도화

갈등 리에서 력 과정이 제 로 실 되려면 이를 뒷받침해 수 있는 제도

인 장치가 요구된다.즉,설명회,공청회와 계자 회의,참여 의사결정 등이 법이

나 제도로 보장이 되어 있을 때 지속 이고 안정 인 참여,그리고 이를 통한 력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특히,비선호시설 입지갈등과 같이 당사자 간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하는 상황에서는 사실문제에 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가 제도화되어야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갈등의 리에 제도 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련법이나 규칙의

정비(조 석,2003;유낙근ㆍ이원섭,2012), 의기구의 구성,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

해 알 수 있을 것이다.

3)경제 보상

보상의 정 수 을 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모든 사례에 일률 으로

용할 수 있는 기 이 없으며,피해자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실 으로 보상 가능

한 수 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경제학 으로 입지갈등의

근본 인 원인은 해당시설에 한 편익과 비용이 불일치한다는 것인데(Sandman,

1986)편익은 지역이나 국가 체에 고르게 분포되는 반면,이로 인한 비용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집 되기 때문이다(<그림 2>참조).

한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체지역으로 볼 때는 편익의 총량은 비용의 총량

에 비해 월등하게 높지만 이러한 공리 단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시키기는

힘들다(정지범,2010).따라서 충분한 보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해서는 경제

보상 액수나 지원 내용은 물론 유무형의 피해,당사자의 피해에 한 인식 등을 총

체 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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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시  입지에 른 용과 편익

                          

                       자료: Smith D.M.(1977)

<그림 3> 시  입지에 른 공간  불평등의 분

       자료: 지범(2010)

합리 선택이론(rationalchoicetheory)에 의하면 개인은 합리 존재로서 이익

과 손실을 비교하여 이익이 손실을 과할 때 움직인다(안형기 외,2000).하지만

어느 정도가 " 정"한지 혹은 "충분"한지에 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사인(私人)의

재산권을 수용(收用)ㆍ사용(使用) 는 제한하는 경우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는데 그 보상의 내용 혹은 정도는 "정당"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그런데 이것은 정

부가 사인에게 재산 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의 필요성에 해서 말

해 뿐 구체 으로 어느 정도가 정당한 것인지에 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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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환경상 는 안 상 유해한 비선호시설의 입지의 경우, 부분 보상만

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없다(이만동ㆍ김동찬,1999).즉,경제 보상은 다른 갈등

리의 요인들과 함께 쓰일 때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정리하면,충분한

보상의 정도에 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 보상책만으

로는 갈등 리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따라서 경제 인 보상이 충분한지 여

부는 갈등의 여러 정황과 성격,당사자들의 계 등에 한 총체 검토를 통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여기서는 유형 피해는 물론 무형 피해도 고려해야 하며(유낙근

ㆍ이원섭,2012), 보상을 비롯하여 지역개발을 연계하는 방안,보험제도의 도입

등(정창수,2004)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실질 참여의 보장

당사자들의 참여 확 에 을 맞춘 연구들은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갈등을 리하는 데 효과 일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Gray(1989)는 성공 인

력은 문제를 정확하게 반 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당사자들을 포 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며 참여의 범 를 확 해야 함을 강조한다.당사자들에게 참

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의견이나 이해

계를 제 로 반 할 수 있는 실질 인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

다.

참여의 문제는 주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실질 인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와 련이 있다. OECD가 제시하는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작용은 정보제공

(information), 의(consultation)그리고 극 참여(activeparticipation)으로 구분

되는데 정보제공은 정부가 정책형성에 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시민이 요구하

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일방향 계이다. 의는 정부가 정책형성에

한 시민의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받는 것으로,제한된 방향 계를 의미한다.

극 인 참여는 시민이 극 으로 정책형성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것은 발 된 방향 계를 의미한다(하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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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추진 식 개 의 갈등 리 식 특징 갈등 리 법

보 공

(information)

부→시민

one-way relation

부가 시민에게 

일 로 

보 달

가부장 , 

억압

-높  책효

- 부의 일  

추진에 한 사회  

불만 

보책자 간

(brochures)

의

(consultation)

부⇄시민

two-way  

relation

부가 규 한 

쟁 에 해 

시민이 드  

공

갈등의 사후  

해결

사법  해결

-의견 환

-막 한 갈등 용

공청회

(public 

hearings)

극  의

(active 

participation)

부↔시민 

partnership 

시민이 책  

마 에 극 

참여하고 부에 

최종 결  책임

갈등의 사  합의 에 랜 

시간 소요

시민 심원

(citizens' 

juries)

<표 4> OECD가 권고하는 책추진 식

        자료:OECD(2002); 엽(2011) 재작  

이외에도 실질 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한 기 으로는 숙의와

열린 화(Bae,2009),의사결정의 민주성(남덕 ,2011),토론회,회의,설명회,공청

회 등을 통한 공식 인 상호작용과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한 비공식 인 상호작용(박

무ㆍ이언용,2008)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Ansell& Gash(2007)는 면 면 화가 력을 이끌어내기 한 필요조건

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지 한다.갈등 당사자 간 화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

고서 력을 기 하기는 힘들지만 모든 화와 토론이 곧 갈등의 해소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이 을 염두에 두고 참여 기회의 확 와 더불어 그것이 실

질 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한 세부 인 검토가 필요하다.실질

참여가 참여의 범 ( 상)와도 계가 있음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실질 참

여 여부는 주민들의 참여에 을 두어 논의하겠다.

5)학습과 조정

공공갈등은 불확실하고,복잡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발생하는데 이

러한 불확실성에 처하기 한 방법으로 력 거버 스가 주목 받고 있다.그런

데 력은 일회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Ring& VandeVen(1994)은 력

의 과정을 반복 (iterative)이고 순환 (cyclical)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와 같은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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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은 학습과 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하게 처할 수 있게 도와 다.

Fisher(1994)는 조직간 갈등을 해결하기 한 원리로 갈등의 분석(conflict

analysis), 갈등의 면(conflict confrontation) 그리고 갈등의 해결(conflict

resolution)을 든다.여기서 요한 것은 각각의 국면이 순차 으로 개되지 않고

겹치고,나선형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다.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갈등의 분석과 갈

등의 면은 갈등의 해결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는 학습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

다.

Wanna(2008)는 력이 상호 학습과 경험을 가능하게 해 다고 하 다.이 때문

에 많은 정부 부처들은 사 역과 트 십을 형성하여 방에 이익을 주는 방법

을 모색하게 되었다.이처럼 력을 통한 학습은 조직에 변화를 가져다주고,자원의

배분에 기여한다.박순애ㆍ이지한(2005)은 험시설의 입지정책에서 정책집행과정에

미치는 요한 요인은 과거 정책실패로부터 학습(policylearning)하는 것이라고 했

다.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후보지 선정방식,보상제도,정책홍보 략 등을 개

선하고 주민들은 언론과 단체들의 향을 받아 인식이나 의사에 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정책의 성패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책의 정당성 문제가 동태 상황

에서의 불확실성과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김 평,1991).동태 여건 가운데서 불

확실성은 정책의 정당성을 미리 정할 수 없게 하는데 이 때문에 각 결정의 단계-

컨 규칙제정,정책집행,감시체계의 운 등-에서 차 합리성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그리고 그러한 정당성 확보는 진화 과정을 거친 시

행착오를 통해 지식의 증가(학습)가 일어나고,이에 한 차가 마련되는 것을 학

습의 제도화라고 한다.이러한 논리는 갈등에도 용할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등이 개될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들 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갈등이

리될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는 불확실성에 처하기 한 방법으로 당사자들 간

토론이나 합의와 같은 차를 통한 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그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이 조정되어 가는지 살펴보겠다.

3.결과

갈등해결(conflictresolution)이 "분석 근을 통해 갈등과 련된 당사자들이

자율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지속 ,2005),"문제의 해결을 의미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갈등의 문제를 서로 간에 의를 통해 일치해 가는 과정이나

행 이며,더 나아가 력으로까지 연결되는 것"(하혜 ,2007)을 의미한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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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요소
변 의 내용

변 하 변

갈등의 구조
 갈등의 내용 갈등의 황, 원인, 격, 쟁

 갈등의 당사자 갈등 당사자의 역할, 당사자 간 계

 

거버 스의 

갈등 리

도  계

 차의 명
차에 한 당사자들의 신뢰, 보  

자원의 공 를 통한 힘의 불균  시

참여의 도화 각종 법, 의체나 갈등조 구

 경  보상 보상, 지역개 연계 등 타 보상 

 과  

실질  참여의 

보장  

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화  토

론, 공식 ㆍ 공식  상 작용(의 내용) 

 학습과 조 상 작용  통한 학습 

결과
당사자의 목표 달 , 합의의 도출, 

의 환

갈등의 결과 그 자체보다 합의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을 두는 것이다.여기서

"결과"는 갈등의 해결 여부에 있다기보다 갈등 리의 요인들이 갈등에 어떠한 변화

를 가져왔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즉,당사자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

며,합의가 이루어졌는지,문제의 방향은 어떻게 환되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주요 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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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분석틀

이상의 이론 논의로부터 도출해낸 변수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분석틀

을 마련하 다.갈등사례의 개과정을 갈등 리 측면에서 살펴보고,그 에서

력 거버 스의 요소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체계 으로 악하기 해 력

거버 스의 모형을 참고하 다.

<그림 4> 연구의 분 틀

가장 먼 갈등의 구조를 악하려한다.갈등의 구조는 갈등의 내용과 갈등의 당

사자로 나 었는데 갈등의 내용은 갈등의 형성된 배경과 쟁 등을 말하며 갈등의

당사자는 갈등에 직간 으로 이해 계를 가진 개인이나 조직을 일컫는다.갈등의

내용과 갈등의 당사자를 악하는 것은 역동 인 갈등에 한 분석을 행하기 한

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력 거버 스의 갈등 리의 범주이다.갈등 리방안 에서 력 거

버 스의 요소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구체 으로 악하기 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력 갈등 리 요소들을 참고하 다. 차의 투명성,참여의 제도화 그

리고 경제 보상은 차 요소들이 제 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며 합의를 형성

할 수 있는 실 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것은 주로 사업자와 정부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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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리의 수단으로 제시할 수 있는 요소이다.실질 참여의 보장은 각 당사자들,

특히 지역주민들이 갈등 차에서 배제되지 않고 합의와 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에 을 둔 것이다.학습과 조정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갈등 개과정에서 경험

을 통해 배우고 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다.이상 력

갈등 리방안에 한 분석이 이 연구의 핵심이며 가장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

분이다.

갈등 리의 결과에서는 갈등 리의 수단들이 어떤 향을 미쳤는지,당사자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문

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와 같은 틀을 가지고 순차 으로 서울화력발 소 갈등사례와 부안 방폐장 갈등

사례에 용하여 검토한 뒤,두 사례를 갈등 리 요인별로 비교분석하여 결과를 도

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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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MW) / 열공 (Gcal/h) 공 / 폐지( )

1 10.0MW 1930 / 1970 폐지

2 12.5MW 1935 / 1970 폐지

3 25.0MW 1956 / 1982 폐지

4 137.8MW / 129 Gcal/h 1971 / 2014 폐지

5 250MW / 258 Gcal/h 1969 / 2014 폐지

구분 ( ) 열부하(Gcal/h)

여의도 10,024 165

마포 3,166 14

이 13,384 68

포 30,343 164

제4장 서울화력발 소 갈등사례

제1 갈등의 개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55-1번지 일 에 치한 서울화력발 소는 1930년 11월 28

일 공되었고 재는 한 자회사인 한국 부발 (주)이 소유ㆍ운 하고 있다.

지면 은 118,924㎡(3만 6천평)으로 서울지역에 3.2% 규모의 력을 공 하고 국회

의사당,정부종합청사,KBS등의 비상 력 공 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의

도,마포,이 ,반포 지역 등 5만 7천 세 에 지역난방 열공 원이다.3)

<표 6> 울화 소 황

 울화 소 열공  황

2004년 6월,문화 부는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 」에서 서울화

력발 소의 '종합문화센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개발경제시 에 한강의 기

을 상징했던 서울화력발 소는 이미 노화되었으며 도심에 치하여 발 소의 역할

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발 소를 개조하여 국제 인 문화ㆍ 의 명소로 육성

하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2004년 12월,문화 부는 서울화력발 소가 국가 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체가 곤란하다며 이 추진 계획을 단하겠다고

밝혔다.그리고 이어 2005년 3월,산업자원부 역시 발 소의 체부지 확보가 어렵

고 수도권 심지의 지역난방 설비 변 설비가 요하기 때문에 이 이 불가하

3) " 울   한 책  해결과  망" 책  료집, 2008.7.15, "당 리  

창  " 심포지엄: 울복합  건  계   료, 20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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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발표했다.

2005년 6월,정부는 충청권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 지방이 등에 따

른 후속조치로 '수도원발 종합 책'을 확정했다.당인리 화력발 소를 폐쇄하자는

일부 주장에 해 정부는 당인리 발 소가 가정용 난방열과 기를 생산ㆍ공 하는

열병합(열+ 기)발 소이고 재 여의도,동부 이 동 등 5만 여 세 (약 20만명)에

난방열을 공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기 에 기를 공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발 소의 이 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뿐만 아니라 당인리 발 소 내

345kV 부변 소는 서울 서부 지역에 70만kW의 력을 공 하고 있고,정부종

합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의 비상 원을 공 하고 있는데 이에 한 체 공 원이

없는 상황에서 발 소의 이 을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4)

그 후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는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2012년에 폐지

정된 서울화력발 소 발 설비 4,5호기를 체하여 2011년 3월과 6월 각각 서울

복합 1,2호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5)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3월, 부발

과 산업자원부가 '공사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 시설 2기를 지하에 증설하

고 지상에는 에 지 테마 크를 모델로 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히면서 본

격 으로 서울화력발 둘러싼 갈등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울화력 4,5호기의 설비 수명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국가 요시설에 비상 력을

공 할 공 원의 체설비가 필요하게 되었다.6)이에 따라 2006년 12월,정부의 제3

차 력수 기본계획에 이들 설비의 폐지와 서울복합 1,2호기의 건설 계획이 반

되었다.

2007년 3월 13일에는 발 시설 2기를 지하에 증설하고 그 지상에는 에 지 테마

크를 모델로 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사한다는 내용의 '공사 건설기본계획'을 확정

하여 발표했다.2007년 7월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 랜(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화력발 소 건물을 최 한 활용하여 수변의 표 인 복합문화공

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그리고 "발 소 이 는 축소와 연계한 장기 구상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지하화 이 에 한 구체 인 언 은 생략되었다.

2008년 1월 8일,문화 부는 통령인수 원회에 업무보고에서 서울화력발 소

를 개조하여 아시아 문화허 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보고했고 1월 22일에는 인수

원회가 서울화력발 소 장을 방문하여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 다.그

후 1월 28일에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화력발 소의 이 는 폐지를 요구

4) ( 답) 도  합 책, 리, 2005.6.27

5) 3차 본계 , 산업 원 , 2006.12.12

6)  평균  보통 30   간  지나게  능개 공사  통해  연 하거나 폐지

하게 다(한  지 www.komipo.co.kr). 4 는 1971 , 5 는 1969 에 공 었 므  

연 나 폐지가 는 것 다. 



- 34 -

하는 '서울화력발 소 이 구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이 건의안은 국

회와 통령직인수 원회,산업자원부,문화 부와 한국 력 한국 부발 등

에 달되었다.

문화체육 부에서는 서울화력의 지하화 는 이 문화창작발 소의 조성방

향을 논의하려는 목 으로 2008년 2월 14일,'서울화력발 소 문화창작발 소 조성'

TF를 구성했다.구성원으로는 지경부,서울시,마포구,한강사업본부,한국 력공사,

부발 ,지역난방공사와 외부 문가 3인이 포함되었다.문화창작발 소 TF는

2008년 2월 18일부터 2008년 10월 6일까지 총 7회의 TF회의를 개최했다.

2008년 4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발 설비 지하화에 따른 안 성 검증 연구용역

이 시행되었다.용역 결과,설계시 가스 출감지기,환기시스템 등 방설비 구축으

로 지상과 유사한 조건을 구비할 경우 안 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발 소 지하화에 한 주민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았고 2008년 6월 4일,서

울화력발 소의 이 을 구하는 주민집회가 발 소 앞에서 열렸다.7월 15일 한나

라당 마포구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당인리화력발 소 이 을 한 정책 해결과제

와 망'에 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본 토론회에서는 발 소의 이 의 필요성과 당

성,이 의 실 가능성 검토,창의문화벨트 조성, 력계통 검토,문화시설의

방향과 쟁 등 다양한 분야와 에서 문제에 한 근이 이루어졌다.

결국,2008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부 장 이 "발 소 이 을

해 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거세게 불거진 지하화 논란에 한 환 이 마련

되었다.이로써 발 소 지하화를 둘러싼 일차 인 논쟁은 마무리 되었고 새로운 갈

등 국면으로 어들게 되었다.

발 소의 이 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지에 한 검토가 새로운 쟁 으로

부상되었다.따라서 2008년 10월 8일에는 '발 소 이 부지 확보'를 한 TF가 구

성되었다.TF는 지경부,서울시,마포구,한국 력공사, 부발 ,한국난방공사로

구성되었고 10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 부지확보가 어려워 추진방향을 변

경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은 2010년 10월 14일 제7차까지 총 7회에 걸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후보지 선정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발 소 이 을 선거공약으로 내

세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제명과 고양시 의원들의 확고한 반 의사 표명은 이

가능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발 소 이 이 어려워졌다고 단한 부발

은 제5차 력수 기본계획에 발 기 4,5호기의 수명연장신청을 냈다.7)발 소 이

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부발 은 당 의 지하발 소 계획을 재추진하여 한

7) 당 리  ,  건 가나, 신 (www.etnews.com), 2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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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르네상스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인 한강 르네상스 로젝트와 지하발 소가 연계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지하발 소

재추진을 암묵 으로 승인했다.8)

이로써 2년 여간 지속된 이 부지확보 TF회의는 그 목 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막

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이 후보지가 검토되었던 제2기의 특징은 이 후보지 논

의가 계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TF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데 있다.하지만 수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지 선정 목표는 좌 되어 다시 원래의 지하화 논의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발 소의 이 은 무산되고 당 의 계획 로 서울복합의 지하 건설이 재추

진되기에 이르 다.2011년 4월 27일,서울화력발 소 강당에서 '서울 LNG복합화

력 체건설사업 환경 향평가( 안)공청회'가 열렸다.그런데 이날 공청회는 수용

인원을 과한 주민들의 운집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배치한 경호업체 직원들의 물리

충돌이 일어나는 등 소란이 일어나자 주최 측의 무산 발표로 종료되었다.

2011년 7월 4일 부발 은 발 소 지하화 추진을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

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마포구는 이 부지화보 TF에서 발 소 지하화 는

이 등에 한 구체 인 결정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9)

2011년 10월 26일 사업자측은 발 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2012년 2월 10일 서울복

합 1,2호기 건설사업 사업추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

다.주민들의 서울복합 건설 반 도 거세지기 시작해 2012년 6월 7일에는 신

규건설반 주민투표 청구인 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이 이루어졌다.이에 해 마

포구는 "주민투표 청구 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기 해서는 이 사안이 주민투표법

제7조 등에서 정한 주민투표 상인지 여부를 먼 단"해야 하는데 서울복합 화력

발 소 신규지하건설과 련된 구청장의 인ㆍ허가권의 법 성질을 보면 단체 임

사무가 아니라 기 임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

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한 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투표 상이 아니므로 주민투표 청구인 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10)이에 7월 9일 신규건설반 추진 원회 회장은 서울행정법

원에 마포구청장을 상 로 청구인 표자증명서 교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8) 당 리 , 지하  재 진, 신 (www.etnews.com), 2010.10.4

9) 울  지하건  가 신청에 한 결 , 2011.7.15( 료 처: 울  폐쇄 주민 책 원

  http://cafe.naver.com/hapjeongvision)

10) ★ 주민  7 (주민  상) 1항, 주민에게 과도한 담  주거나 한 향  미 는 지

단체  주 결 사항  그 지 단체   하는 사항  주민 에   다. 

    ★ 울특별시도시계  68 ( 한  ) 1항, ( 계 용에 한 )  139  2항에 

라 시  한에 하는 사   별 4  사  청 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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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2년 11월 9일 서울행정법원은 "발 소 실시계획 인가 업무는 국토의 계

획 이용에 한 법률에 따라 기 에 임된 사무이며, 임사무는 주민투표의

상이 될 수 없다"는 마포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투표는 어렵게 되었다.

2012년 7월 4일에는 주민 의체의 구성 원 명단이 발표되어 8월 10일 주민 의

체 회의가 열렸다.8월 16일에는 공원화에 한 자문회의가 개최되었고 8월 30일에

는 문화창작발 소 조성 련 회의가 개최되면서 부지 활용에 한 문제의 윤곽을

잡으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이와 함께 2012년 10월 12일에는 계기 과 문가

로 구성된 문화창작발 소 조성 TF회의가 열렸다.

2012년 10월 26일,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서울복합화력발 소 주민설

명회에서 주민들은 안 성을 우려하여 반 입장을 고수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부발 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 성에 해 설명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방해로 진행

되지 못했다.이에 정보다 일 설명회가 마무리 되었다.

이후,2012년 12월 21일 서울복합 1,2호기의 토건공사 입찰이 진행되었고 12월 28

일에는 마포구,문화체육 부, 부발 간 서울복합화력 1,2호기 지하건설 문

화창작발 소 조성을 한 이행 약을 체결했다.이 약안에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해 발 소 체 11만8000㎡ 75%인 8만835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6만400㎡

는 주민에게 면 개방하고 나머지 2만7950㎡는 시간 를 정해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같은 날,수차례 반려와 보완요청을 반복하며 행정심 까지 갔던 도

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다.이로써 수년에 걸친 논란은 원래의

계획 로 기존부지 지하에 서울복합 1,2호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

었다.

제2 갈등의 구조

1.갈등의 내용

서울화력발 소를 둘러싼 갈등은 험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형 으

로 갖게 되는 험에 한 불안,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상의 그리고 지역의

지가하락 등의 경제 인 손해가 복합 으로 발생했다.하지만 사업자 측은 각종 사

고 발생 시 력공 단을 방하고 국가 요시설에 비상 력을 공 하는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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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 사 입지갈등 생요인

험시 핵폐 처리장, 원자 소, 송 탑 등
에 한 신뢰  결

여, 사고의 험

시 화장장, 공동 지 등
지역이미지 손상, 재산가치 

하락, 지역이 주의 등

염시
공 버스 차고지, 하 종말처리장, 쓰

소각장, 쓰 매립장 등

생활환경 염 질 출(소

, 매연, 취 등)

시 도소, 신병원, 장애인복지시  등
지역이미지 손상, 지역이

주의 등 

수도권 심지역(마포,반포,동부이 동,여의도 등)과 주요 공공시설에 난방열을

공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복합발 소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한 이 을 하

지 않고 기존의 송 선로,열공 설비 등을 활용한다면 막 한 비용 감(4,045억

원)을 할 수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 보다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것

이 이익이었다.11)

<표 7> 시 의 

      자료: 최재실(2005) 재

1기 갈등의 주요 쟁 은 서울화력발 소의 지하화의 추진과 이에 한 지역주민

의 반 이다.2004년 6월 문화 부가 서울화력발 소 '종합문화센터화'계획을 밝

혔고,서울화력 4,5호기는 2012년 폐지 정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로부

터 서울화력발 소가 폐지 이 되기를 기 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기 는

정부의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 기존 설비의 폐지와 서울복합 1,2호기 건설 계

획이 반 되면서 좌 되는듯하 다.그런데 2007년 12월,이명박 당시 통령 당선

자의 '문화창작발 소'조성 공약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주민들은 발 소의 이 가

능성에 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이후,'서울화력발 소 문화창작발 소 조성'TF

가 구성되어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정리와 토의가 이루어졌다.그럼에도 주민들

과 사업자 사이의 의견 차가 좁 지지 않았고 논란은 지속되었는데 2008년 10월 열

린 국정감사에서 지경부 장 이 서울화력발 소 이 의사를 표명하면서 발 소 지

하화 건설 계획은 무산되었다.

11) 지하  건 비용  7,925억원,  건 비용 11,970억원( 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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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주요 활동내용

2007.3 산업자원부- 부 , 시  지하화 결 ㆍ건 본계획 확

2007.7.16 부 , 이사회에  본계획 확

2007.11.9 부 , 주민 명회

2007.12 이명  통  후보(당시)의 화창작 소 공약

2008.1.28 마포구의회, 당인리 소 이   폐지 구  채택

2008.2.14 " 울화 소 화창작 소 조 " TF 구

2008.2.18 화창작 소 조  TF 1차 회의

2008.3.6 화창작 소 조  TF 2차 회의

2008.3.14 화부, 울화 소 부지에 화창작 소 조 한다고 힘

2008.3.20 소 부지 활용   화부 주최 심포지엄 개최

2008.4.8  지하화에 른  검증 연구용역 시행

2008.4.24 화창작 소 조  TF 3차 회의

2008.5.22 화창작 소 조  TF 4차 회의

2008.6.4 울화 소 이 구 주민집회

2008.6.5 화창작 소 조  TF 5차 회의

2008.7.15 한나라당, " 울화 소 이  한 책토론회" 개최

2008.7.25 화창작 소 조  TF 6차 회의

2008.8.29 화창작 소 조  TF 7차 회의

2008.10.6 지경부, 울복합 지하화 계획보류

<표 8> 울화 소: 1 ( 울복합건 추진)갈등 개

서울복합 건설이 무산되면서 논의의 은 이 후보지로 옮겨졌다.2기의 주요

쟁 은 최 의 발 소 이 후보지를 찾는 데 있었다.지경부 주 으로 '발 소 이

부지 확보'TF가 구성되어 본격 으로 이 부지 확보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사

실살 이 후보지로 고양시가 거론되면서부터 이미 고양시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견된 것이었다.지경부, 부발 ,지역난방공사,서울시가 고양시 도시주택국장,

환경경제국장,도시정비과장 등을 만나 의한 결과,후보지로 제시한 4개 지역(향

동,용두,덕은,난지물재생센터( 천동)) 그나마 이미 기피시설이고 거주지로부터

다소 떨어진 난지물재생센터가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제4차 회의에서는 난

지물재생센터로 후보지가 단일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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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향동지역 용 지역 재생 덕 지구

치 고양시 향동동 고양시 용 동 고양시 천동 고양시 덕 동

거리( 울화

)
9km 12km 10km 6km

면
120천㎡

(36천평)

160천㎡

(48천평)

200천㎡

(60천평)

132천㎡

(40천평)

부지용도
개 한구역

군사시 보

행 구역

개 한구역

군사시 보

고도 8m 임

개 한구역

군사시 보

개 한구역

행 구역

고도15m 임

송 로
0.5km

(향동C/H)

0.2km

(향동C/H)

10km

( 부 )

6km

( 부 )

특징

* 택지개 지구 

인근지역 로 민

원가능  높

* 경  면:

-송 로 연결

용이 

-열공 망 건

용 증가

-개인소 지로  

높  보상요구로 

매입 용 증가  

* 농사지역 로 

민원가능 이 상

로 낮

* 경  면

-송 로 연결

용이 

-열공 망 건

용 증가

-개인소 지로  

높  보상 요구

로 매입 용 증

가

* 주민 시  

인근지역 로 민

원가능  낮

* 경  면

-송 로 연결

용이 많

-열공 망 건

용 보통

- 울시 소  토

지로 매입 용 

감소

* 취락지구 지역

로 민원 가능

 매우 높

* 경  면

-송 로 연결

용이 많

-열공 망 건

용 

-높  부지조

로 부지매입

용 증가

부지확보 법
원개 사업구

역지 ( 원개

진법)

원개 사업구

역지 ( 원개

진법)

도시 리계획 변

경결 (국토의계

획 이용에 한 

법률)

도시개 사업(도

시개 법)

<그림 5> 이 후보지 치도 

<표 9> 이 후보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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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는 고양시와 서울시의 오랜 갈등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었다.1963

년,서울시립묘지가 고양시 덕양구 일 로 들어선 것을 시작으로 이후 서울시의 분

뇨시설,쓰 기처리시설,교통시설 등이 들어와 고양시내 각종 기피시설만 7개에 달

하게 된 것이다.서울시의 기피시설이 고양지역에 집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주거환

경 악화,교통정체,집값하락 등의 피해를 받았다.게다가 서울시가 유치 당시의 지

원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이미 도에 달한 상태 다.12)

<그림 6> 고양시 내 시  황

     자료: 한국일보 2007  7월 16일자

이 때문에 후보지로 거론된 부지 어디를 택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을 면키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따라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난지물재생센터로 결정이 난다해

도 서울시에 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상 난 이 상되었다.결

국,수차례에 걸친 이 부지확보 TF회의에도 이 상이 진척되지 않자 부발

측은 2012년 폐지 정이던 서울화력발 소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여기에 서

울화력발 소의 이 을 공약으로 내세운 마포구 의원의 제명까지 겹쳐 발 소 이

이 불투명해졌고 결국 이 부지 확보 TF회의에서 사실상 고양시 내 이 부지 확보

가 어렵다고 단해, 부지에 발 설비를 지하화 하고 지상공원화 하는 방안을 다

시 검토하기로 했다.

2기 갈등의 특징은 본 사례의 갈등이 발생하기 부터 서울시와 고양시 사이에

과거 반목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더군다나 기존의 기피시설에 한 지원이 본

래 약속 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반감을 가질

12) 하 ㆍ쓰  처리 에 지 … 고 시 '울 통', 한 보,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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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주요 활동내용

2008.10.8 " 소 이 부지 확보"를 한 TF 구

2008.10.8 이 부지확보 TF 1차 회의

2008.10.31 이 부지확보 TF 2차 회의

2008.12.12 이 부지확보 TF 3차 회의

2008.12.18 고양시 환경경 국장, 도시주택국장 ( 부 , 울시)

2009.1.19 이 부지확보 TF 4차 회의

2009.3.2 고양시장 (지경부, 부 , 한국지역난 공사)

2009.3.12 울시 (지경부)

2009.3.17 이 부지확보 TF 5차 회의

2009.3.19 마포구청장 ( 부 )

2009.5.1 이 부지확보 TF 6차 회의

2009.5.25 고양시 부시장 (지경부, 부 , 한국지역난 공사)

2009.8.13 마포구의원 면담( 부 )

2009.10.16 고양시장 공식 면담(지경부 차 )

2009.10.22 울시 리국장 ( 부 , 울화 )

2009.10.29 고양시 환경경 국장 ( 부 )

2009.11.24 고양시장 ( 부 )

2009.12.8 소 신규부지 확보를 한 인허가 추진계획 립

2009.12.29 고양열병합 환경 향 평가계획  출(지경부)

2010.3.16 고양의원 면담( 부 )

2010.6.8
울화  화창작 소 조   국 과  장 검(국 리

실, 지경부, 화부)

2010.8.18 울시장 면담( 부 , 울화 )

2010.8.30 고양시장 면담(지경부, 부 , 울화 )

2010.10.14 이 부지확보 TF 7차 회의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갈등의 역사에 해서는 두 가지 반 되는 견해가 존재하는

데 하나는 자원을 두고 지속되는 " 쟁"에 지친 당사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안을 찾기 원한다는 것이고(Weber,2003;Ansell& Gash2008재인용),

다른 하나는 과거 반목의 경험은 서로에 한 의심(suspicion),불신(distrust)그리

고 고정 념(stereotyping)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사례에서 당사자들은 후자에 속

했고 직 인 당사자인 지역주민과의 진정한 화의 자리도 가지지 못한 채 이

문제는 수포로 돌아갔다.

<표 10> 울화 소: 2 ( 소 이  검토) 갈등 개

결국,문제는 원 으로 돌아와 다시 당인동 부지 서울복합 건설추진문제가 논의

되기 시작했다.이에 서울복합 건설 련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고 도시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의 본격 인 움직임을 보 다.그런데 상황

은 처음과 같지 않았다.그 하나는 인근지역의 부동산 투자 다.서울시가 2009

년 2월 서울르네상스와 련해 당인리발 소 부지에 공원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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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 분 기가 조성되자 2007년 3.3㎡당 3,300만원 선이었던 부동산 시세가

2010년 에는 5,500만원 선까지 거래되었는데 고양시 이 이 불확실해지면서 4,000

원 선으로 내려간 것이다.이처럼 기존 부지의 개발계획으로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가 이 이 불투명해지자 투자자들과 주민들은 손실을 보게 되어 지역경제

에도 향을 미치게 되었다.13)

뿐만 아니라 문화부에서 추진 이던 '당인리 문화창작발 소 로젝트'도 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정에 차질이 빚게 되었다.당 발 소의 설비들이

고양시로 이 되는 것을 제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17

년 개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부지 문제가 풀리지 않자 조성공사 일정이 계

획 로 진행되지 못하 다.따라서 통령의 공약이었던 문화창작발 소 조성도 타

격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발 소 지하화를 결정하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2011년 9월

21일 발 소 앞에서 열린 주민들의 이 구 집회에서 이 수 주민 책 원장은 "

발 소 이 은 이명박 통령 공약이며 이윤호 지식경제부장 과 후임 최경환

장 이 2012년 이 폐쇄를 약속한 사안으로 반드시 발 소를 폐쇄하고 이 할

것을 구한다"며 "서울시는 당인리 발 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마포구 상암동

석유비축부지로 이 하고 정부는 재 발 소를 폐쇄한 공간에 문화창작 공원을 만

들어 쉼터를 조성하라"고 구했다.14)

부발 측과 마포구 사이에도 마찰이 있었다.마포구가 두 차례나 도시계획시

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반려하자, 부발 은 서울시에 행정심 을 청구하 고 서

울시가 이를 인용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으나 서울시의 행정심 이 있은 이

후에도 마포구 측에서는 몇 차례 실시계획보완을 요청하면서 인가를 지연시켰다.

한편,지역주민과 마포구청은 주민투표 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 다.2012년 6월 7

일 발 소 신규건설반 주민투표를 시행하고자 마포구에 표자교부 증명서 교부

신청했는데 마포구는 이것이 기 임사무이고 주민투표 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이에 신규건설반 추진 원회 회장이 행정법원에 교부거부처

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마포구와 주민 간의 갈등을 빚었다.

3기의 특징은 갈등의 쟁 자체는 1기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복잡한 양

상을 보 다는 것이다.이것은 발 소 이 에 한 기 가 좌 되면서 지역 부동산

투자자 등 경제 이해 계를 갖게 된 당사자들이 손실을 입게 되었고,문화발 소

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도 부진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 으로 발생했기 때문이

13) '마포 당 리 ' 집단 민원: 고 시  해 …지역경  청, 계 보, 2010.11.19

14) 마포 당 리  지하  결사 " 주민들 폐쇄   주민집 , 계 보,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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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주요 활동내용

2010.12.9 마포구 부구청장 면담( 부 , 울화 )

2010.12.20 마포구의원 면담( 부 , 울화 )

2011.1.13 마포구청장 면담( 부 )

2011.4.27 환경 향평가  주민공청회 개최

2011.6.21 마포구의원 면담( 부 )

2011.7.4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2011.7.15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인가 (마포구)

2011.8.5 이 부지확보 TF 운 종료(지경부)

2011.8.22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인가 재신청

2011.9.20 사업허가 신청(지경부)

2011.9.21 주민들, 소 폐쇄이 구 집회

2011.10.14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인가 재

2011.10.25 사업 허가  원회 심의(지경부)

2011.10.26 사업 허가 취득(지경부)

2011.10.31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인가 2차 (마포구)

2011.11.28 소 신규건  추진 원회, 고양시에 조공  송

2011.12.16
행 심 청구( 울시)-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재결요청

2012.2.20 행 심  심리( 울시)-인용재결(승소)

2012.3.26 마포구청장 면담( 부 )

2012.4.3 도시계획시 사업 시행자 지 신청(마포구)

2012.4.17 도시계획시 사업 시행자 지

2012.4.23 마포구의원 면담( 부 )

2012.5.15 마포구청 도시 리국장 면담( 부 , 울화 , 민원인)

2012.6.7 신규건  주민 표 

2012.6.8
울복합1,2  건 사업 공시  조 ( ) 품의

(착공:'12.7 → '12.10 , 공:'14.12 → '16.9)

2012.6.20 주민 표 청구인 표자 증명  부 거부

2012.6.25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2012.6.29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인가 보  요청(마포구)

주민 의체 구 원 추천 요청(마포구)

2012.7.3 마포구의원 면담( 부 , 울화 )

2012.7.4 주민 의체 구 원 명단 림

2012.7.24 신규건  집회

2012.7.30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인가 보  출

2012.7.31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인가 2차 보  요청(마포구)

2012.8.10 주민 의체 회의

2012.8.16 공원화 자 회의 개최

2012.8.23 마포구청장 면담( 부 )

2012.8.30 화창작 소 조  회의( 화부)

2012.9.3 마포구 부청장 면담( 부 )

라고 할 수 있다.특히 주민들은 집회나 시 ,단식투쟁 등을 통해 더욱 극 으로

반 의사를 표명했는데 서울복합 건설의 본격화되자 격렬한 반 로 사업의 추진을

어떻게든 막아내고자 했던 의도로 해석된다.

<표 11> 울화 소: 3 ( 울복합 재추진)갈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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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4
울화  추진 황 검회의( 울시 녹색에 지과, 마포구, 부

)

2012.9.27 울복합1,2  토건공사 시행( ) 품의  계약의뢰

2012.10.10 마포구 부청장 면담( 부 )

2012.10.12 화창작 소 조  TF 회의

2012.10.16 주민 의체 2차 회의 개최

2012.10.26 소 신규건  주민 명회(마포구)

2012.11.14 당인리 소 지하화 지화 구 규탄 집회

2012.12.5 화창작 소 조  TF 2차 회의

2012.12.21 울복합 1,2  토건공사 입찰

2012.12.26 마포구 부청장 면담( 부 , 울복합)

2012.12.28 건 이행 약  화창작 소 건립  업 약체결

2012.12.28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 인가

2.갈등의 당사자

서울화력발 소 사례의 주요 갈등 당사자들은 정부의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

부,서울시,사업자인 부발 ,마포구,마포 지역주민,고양시,고양시 후보지 지

역주민이다.

정부는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 기존의 설비 폐지와 서울복합 건설 계획을 반

하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발 소 폐지 이 에 한 기 를 좌 시켰다.

이에 이명박 통령의 공약이었던 '문화창작발 소'조성의 부지의 활용문제에

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 문화창작발 소 조성이라는 정책 아래 발 소의 폐지

혹은 이 이 제되었는지 여부에 한 의견이 립되었다.지식경제부는 당 서

울화력발 소가 력계통의 안정을 한 필수 시설이므로 폐지가 불가능하고 이

부지 확보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막 한 추가비용을 요하기 때문에 실 으로 이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그런데 결정 으로 2008년 10월,국정감사에서 지

경부 장 의 발 소 이 입장 표명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의 국면에 어들었다.

이어 지경부는 이 후보지 검토에 참여하 으나 이 이 백지화되자 서울복합에

한 기사업허가를 내주는 등 사업 재추진을 뒷받침해주었다.

문화 부는 서울화력발 소를 종합문화센터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

는데 통령의 공약은 이 정책에 힘을 실었다.그러다 주민들의 발 소 이 요구

가 거세지자 간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한 문화 부는 '서울화력발 소 문

화창작발 소 TF'를 구성하여 당사자들의 화를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발

소 지하건설의 안 성 연구에 착수하기도 하 다.이들에게 가장 요한 이슈는 문

화창작발 소의 건립이었기 때문에 발 소를 지하화 할 것인지 는 이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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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는 상 으로 부차 인 문제 던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부지 이 쪽으로

논의가 기울게 되면서 문화창작발 소의 조성은 탄력을 받기보다 오히려 갈팡질팡

하게 되었다.후보지 던 고양시와의 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창작발

소 건설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더불어 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고양시에 한 지원비용(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복개,공원화)

의 부담주체가 가되어야 할지의 문제에서 지경부가 발 소 이 을 통해 이익을

보는 문화부가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선뜻 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서울시는 발 소의 폐지 이 에 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2007년 7월,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 랜(안)에 기존의 화력발 소 건물을 활용하여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발 소의 '이 는 축소'와 연계해 구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 확실한 입장의 표명은 피했다.이후 이 후보지의 검토과정에

서 서울시는 이 부지확보 TF의 구성원이었지만 이 문제는 국가 인 정책사항으

로 앙부처가 심이 되어야 하고 정치 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극 력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이는 고양시내 치한 서울시의 각종 기피시설로 인해 피해의식

을 가지고 있었던 고양시와의 갈등 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기존부지에 서

울복합 건설되는 것이 확실시 되자 서울시는 극 인 입장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서울시의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아 암묵 으로 승인했다.

부발 은 사업자로서 서울복합의 건설 필요성을 구보다도 감하고 있었고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다른 당사자들,특히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했다.이를 해서는 구체 이고 실 인 방안이 요구되었는

데 무엇보다 례 없는 최 의 지하발 소에 한 주민들의 안 성 우려를 종식시

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했다.이에 2008년 4월 17일부터 6월 2일 까지 발

설비 지하화에 따른 안 성 검증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설계시 지상과 유사한 조건

을 갖추면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의 부지에 지하발 소를 건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으나 이 이 불가피해지자

TF의 구성원으로서 최 의 후보지를 검토하는 데 참여했다.서울복합의 추진과정

에서 부발 측에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려

했으나 이러한 차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의 자리가 아니라 사업자의 일방 인 발

표의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주민과의 타 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포구는 발 소의 이 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발 소를 지하화할 경우

자 ,LNG연료 사용 등 안 성이 우려되고 실질 으로 공간 활용이 어렵다는 이유

로 발 소의 폐지 이 을 주장했다.마포구의회는 이 구 건의안을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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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기 에 달하는 등 극 으로 반 의사를 표명했다.더불어 마포구 국회의

원들은 발 소이 을 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서울복합 지하 건설계획에 제동을

걸었다.한편 마포구청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마포구 도시 리국장은 "이

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3만평 발 소 부지 체를 지하화하는 게 아니라

력생산에 필수 인 소규모 시설만 지하로 옮긴다는 게 부발 측 계획"이라며

일부시설은 존치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15)

서울화력발 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발 소로 인해 환경, 험,경제 피해를 입

었기 때문에 발 소가 폐지되어 문화창작발 소가 조성에 한 기 를 가지고 있었

다.하지만 서울복합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끊임없이 이 을 구했다.마포구의

회,마포구 국회 원 등의 노력이 더해져 갈등이 더욱 악화되기 에 이 논의로

환이 이루어졌지만 이 이 어렵게 되면서 주민들은 부발 ,마포구청,서울시

등과 립하면서 집회 시 등을 통해 반 입장을 표명했다.이 과정에서 발 소

신규건설반 추진 원회는 고양시에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면서 고양시로의 이 이

다시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한 후에 주민투표를 수했으나 표자 증명서 교부

가 거부되어 이 역시 무산되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1기에서도 주민들의

반 행동은 있었으나 갈등이 더 확 되기 에 지경부의 지하화 계획 보류로 잠시

수그러들었다.그러던 서울복합건설의 재추진으로 마포지역 주민들은 더욱 극

인 반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이 후보지로 상이었던 고양시와 고양시 지역주민들과 정부,서울시,사업자

사이에 가시 인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 부지 검토과정에서 TF 은 꾸 히

고양시와 계자들과 했으며 사업자측은 고양시 주민들에 한 사활동을 실

시했다.하지만 이미 고양시는 서울시와 기피시설과 련해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

문에 이 부지확보에 조 일 수 없었으며 고양시의 입장은 강경했다.

서울화력 사례에서 당사자들 간의 갈등의 특성은 시기별 쟁 에 따라 세부 인

입장의 변화를 보 다는 것이다.그리고 갈등의 개과정에서 새로운 당사자가 추

가되거나 변경되면서 갈등의 동태 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15) 마포 울  -"  지  창 ", 보, 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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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력 거버 스의 갈등 리

1. 차의 투명성

차의 투명성은 차가 당사자들 모두에게 열려있고,따라서 당사자인 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정보나 자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된 경우 그에 한 시정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제로 한다고 했다.즉, 차가 투명하다면 모든 갈등의 당사자들은

객 사실에 한 동일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이다.이것은 한

차에 한 신뢰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어느 한 당사자라도 차가 정당하지 않

고 자신들이 근할 수 없는 막후의 차가 존재할 것이라 의심한다면 차의 투명

성은 확보될 수 없다.

사업자인 부발 측은 2006년 12월 서울복합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

로 이미 기존 발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체건설을 추진 에 있었다.2006년 12

월 서울복합 1,2호기의 건설이 지식경제부의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 반 되었는

데 이것은 2005년 3월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의 서울화력발 소 이 불가

입장과 정부의 '수도권발 종합 책'가운데 서울화력발 소가 이 상에서 제외

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사업자의 발 소 지하화 계획이 일방 이라는 인식을 가지

고 있었다.2007년 11월 9일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마포구 의회의원과 지역주민의

발언 내용을 보면 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건설사업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시행한다면 주민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발 소가 존재하는 것이냐 떠나는 것이냐에 해 주민설명회가 먼 시

행되어야 한다....이창동 장 보고서에는 2012년 설비가 수명이 다하여 이 해

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발표하 고 이 을 약속했었다."(마포구 의회의원)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그 필요성을 주민

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그에 상응하는 구체 인 인센티 를 제공하라.환경ㆍ

교통 향평가에 련한 사항은 주민들이 아는 바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해 야

의미가 없다."(서강동 주민)

주민측은 설명회가 이미 사업자들이 결정해 놓은 내용을 단지 달하는,구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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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기 한 형식 차라고 여기고 있었다.사업의 결정과 집행이 주민들에 한

정보 제공과 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후의 의견수렴 차에 해서도 조 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각 유 기 문가로 이루어진 '서울화력발 소 문화창작발 소 조성'

TF가 구성된 이후 2008년 3월 20일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문가,마포구청, 부

발 ,지역난방공사의 주제발표 문가와 주민이 참여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문화체육 부 문화정책부의 주 으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이명박 통령의

공약인 '문화창작발 소'에 한 구체 인 방안,즉 서울화력을 지하화할 것인지

는 이 할 것인지에 한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한 자

리 다.

Ansell& Gash(2007)가 제시한 력 거버 스 모델에서는 기조건을 힘-자원

-지식의 불균형과 당사자 간 력 혹은 갈등의 역사로 나 는데 이러한 기조건들

에 의해 참여와 력 여부가 정해진다는 것이다.만약 힘-자원-지식이 어느 한 당

사자에게 집 되어있으면 력 과정은 자원이 많은 쪽에 의해 조작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게 되면 차의 투명성은 보장될 수 없다.따라서 정보와 자원의 불균형

이라는 기조건이 이미 형성되어있다면 사후 으로라도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느낀 주민들은 힘의 불균형

을 지각하고 이것은 력의 과정에 참여한 유인을 갖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지의 선정 과정은 지경부,서울시,마포구,한국 력공사, 부발 ,한

국지역난방공사로 구성된 TF에 의해 주도되었다.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은

발 소의 지하화 계획이 무 지게 되면서 이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되기는 했으나

이 부지가 확정되기 까지는 사업의 진행방향을 섣불리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고양시에 입지해 있는 기존의 기피시설 등에 한 반감 때문

에 고양시와 지역주민들이 상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실질 으로 논의가 진 되기

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때문에 이 부지 확보 TF회의와 비

공식 인 실무 이 동시에 이루어졌다.하지만 이로써 주민들은 반 를 피할 수

는 없었다.후보부지로 거론된 덕양구 천동(난지물재생센터 부지)에서 가까운 거

리에 있는 행신택지지구 내 주민들은 " 재 발 소 소재지인 마포구가 기피하는 화

력발 소를 고양시 내에 다시 건설하는 것은 반 "라며 "이 같은 형태의 발

소 이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 운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했다.16)고양시의

회 본회의 내용을 보면 고양시에서도 발 소의 이 에 해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16) 고 시 행신동 주민들 "당 리   ", 민 보,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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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17)

"서울복합화력발 소를 우리 시 덕양구 천동에 소재한 난지물 재생센터 부지

로 이 하고자 하는 계획은 단지 서울시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당인리

화력발 소 이 계획은 서울시민을 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열 공 시설 계획임

을 감안할 때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서울시 복합화력발 소의 이 계획에

하여는 고양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 고,앞으로도 이에

한 우리의 입장변화는 없을 것입니다."(최성 시장)

이 논의의 기부터 차는 비공개 으로 이루어졌다.이 부지확보를 한 TF

가 구성되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양시와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 마포구에서는 주민이 당인리발 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책 원회

도 구성되어서 시끄럽습니다.언론까지 같이 동조를 해주고 마포구의회에서는

결의문까지 만들어서 결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이게 우리 고양시로 올

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무 조용한 겁니다.

…… 산자부장 의 국회답변을 들어보면 마포구에서 생각한 로 당인리발 소는

치에 지하화하지 않고,당 계획은 당인리발 소를 지하화하면서 그 에

다가 공원 등 근린시설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그랬는데 지 에 와서는

'당연히 옮겨간다.그러나 옮겨갈 곳은 아직까지 거론하지 못한다.'이 게 얘

기를 하고 있습니다."(김홍 원)18)

"서울화력발 소 이 과 련해 서울시나 지식경제부ㆍKEPCO측 인사를 만난

도 없고 설명회나 의를 정식으로 요청받은 이 없다.이 문제와 련

해서 구와도 만난 일이 없다."(윤성선 고양시 국제화산업본부장)

"이 부지로 거론된 난지물재생센터는 언론을 통해 들었다."( 무구 고양시

기업지원과 과장)19)

이처럼 이 후보지의 검토가 직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갈

등의 온상이 되었다.이후 이 조 요청을 해 고양시장,부시장을 비롯해 환경

17) 고 시  153  2차 본  , 2010.9.6

18) 고 시 경경 원 행 사 감사 , 2008.11.26

19) 울   2 째 ' 리 걸 ', etnews,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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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장,도시주택국장 등에 한 방문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정 인 결과를 얻

어내기는 어려웠다.다만,고양시와 2회에 걸친 실무 의로부터 주민들에 한 구체

인 인센티 를 제공하여 주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동의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

는 답을 얻어낼 수 있었을 뿐이다.

발 소 이 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서울복합 건설이 차 구체화되기 시작된 후

에는 다시 새로운 갈등 구도가 형성되었다.사업자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 실무

자들 그리고 마포구 의원에 한 조요청을 해 지속 인 비공식 면담과 방문

을 시도했고 동시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 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여 히 공청회나 설명회가 일방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문화지구 개발 자체가 발 소와 짜고 발언하는 어용 …… 홍 에서 이곳까지

문화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뜻이 반 되지 않은 탁상공론으

로 책방 하나 없는 곳이 무슨 문화지구가 될 수 있느냐"(상수동 주민 표)20)

주민들은 일 를 문화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단지 서울복합의 추진에 정당

성을 부여하기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복합의 재추진으로 사업자는 이 논의로 지연되었던 계획에 박차를 가해야

했고 정부(문화부)는 한동안 뒤쳐져 있었던 정책을 다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부

담을 가지고 있었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사업자와 서울시 문화부 등이 자신들의

의견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즉,서울복합의 재

추진 시기에는 처음 추진 때와는 달리 여러 환경 요인들이 축 되어 차의 투명

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단된다.

2.참여의 제도화

먼 서울화력발 소 사례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 으로 보장된 것은 환경

향평가 상의 주민의견수렴 차 다.환경 향평가의 법 근거는 <환경 향평가

법>21)인데 제2조(정의)2호에 의하면 "환경 향평가"란 환경에 향을 미치는 실시

20) 당 리  "가라" " 간다"- 울시 '지하  공청 ' 주민  산, 경매 신 , 2011.4.28

21) 우리나라는 1977  " 경보 "  하여 처  경 향평가  실시 근거  마 했다. 후 1981  

" 경 향평가  에 한 규 "  ㆍ고시하여 도  시 는 , 1993  개별  " 경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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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미리 조사ㆍ 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향을 피하거나 제

거 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여기서 발 소는 제22조

1항의 환경 향평가의 상이 되며 평가실시주체는 환경 향평가 상사업을 하려

는 사업자이다.주민들의 의견 수렴 차는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의해 보

장되는데,의견수렴 차는 제12조-14조를 용한다.제13조 1항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 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한 략환경 향평가서 안을 공고

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

만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허용한다.그런데 이에 해 지역

표성을 갖추지 못한 주민들을 상으로 의견수렴제도를 실시하여왔다는 문제 이

지 되기도 하 다(박 훈 외,2003).

2007년 11월 9일,환경 향평가를 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으나 실질 으로

환경 향평가에 한 의견은 모이지 않았고 주민들의 서울복합 건설 반 의견과

사업자 측의 이에 한 해명으로 끝이 났다.서울복합이 재추진 시기 던 2012년

10월 26일에도 환경 향평가를 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역시 사업이 미치는 환경

향에 한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구청은 해당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해야 하는데도 발 소

건설 후 지역에 큰 혜택이 오는 것처럼 주민들을 혹시켰다....박홍섭 마포구

청장에 해 주민소환도 요구할 것"(박강수 발 소 신규지하건설 반 추진 원

장)

이날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업을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며 설명회를 막아서기도 했다. 부발 이 주민들의 우려의 상이 되는 안 성

에 해 설명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방해에 의해 진행하지 못했고 정보다 일 설

명회를 마쳤다.22)이 게 설명회나 공청회가 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

는 주민들이 이를 형식 인 차로 여겼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차에 한 부정

인 인식은 상 방에 한 불신으로 인한 것이었는데,이는 차 불투명성과 실

질 참여로부터의 배제와도 련이 있다.다시 말해,과거에 차가 투명하게 이루

평가 "  었고 2001  1월 경ㆍ 통ㆍ재해 등에 한 향평가  개 어 본격 실시 었다. 

그런  통합 향평가  운 과 에  나타난  개 하  해 2008  3월, 다시 독립하여 " 경 향

평가 "  개 었다. 

22) ' 울복합 '건   고   열 , 뉴 1,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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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TF 구  목 구 원 활동

1
 울화 소 

화창작 소 조

지경부, 울시, 마포구, 

한강사업본부, 한국 공사, 

부 , 지역난 공사, 

외부 가 3인

2008.2.14~2008.10.6

7회 회의 

2 소 이 부지 확보

지경부, 울시, 마포구, 

한국 공사, 부 , 

한국난 공사

2008.10.8~2010.10.14

7회 회의

3 화창작 소 조
지경부, 울시, 마포구, 

부 , 외부 가 4인
2010.10.12~

어지지 않아 힘의 불균형을 갖게 된 경험이 있거나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

차가 형식화된 경우 참여의 제도화는 오히려 갈등을 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정책형성과정에서 공청회의 역할과 그것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서 의미가 있는지에 한 이종국(1999)의 연구에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참여의 장

하나로 정책형성과정의 투명성의 보장과 그로인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을 들었다. 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했느냐는 공청회에서 다루는

주제에 한 주민들의 심도를 나타내주는데 본 사례에서 발 소의 이 문제는 주

민들의 경제 이해 계와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 높은 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와 같은 의견수렴 차에 한 불신은 차의 형식화를

래했다.

이처럼 주민과 사업자,그리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마포구)간의 공청회 주민

설명회는 실질 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 문화창작발 소의 조

성과 발 소 이 후보부지 검토를 한 TF가 구성되어 실질 인 의를 이어나갔

다.

<표 12> 시 별 TF 구

먼 1기에 구성된 '문화창작발 소 조성'을 한 TF는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쳐

발 소 조성과 연결된 문제들을 논의했다.여기서 구성의 목 은 문화창작발 소의

건립이었지만 그 세부 내용으로는 발 소가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 로 발 소를 이 한 뒤 조성할 것인지에

한 의견의 립이 있었다.주민 2008년 3월 20일에는 이들 TF가 주축이 되어 심포

지엄이 열렸다.여기서는 발 소 존치 지하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경부와 부

발 ,발 소의 이 의 당 성을 주장한 서울시와 마포구 그리고 발 소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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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시ㆍ구청 의회 의원 국회의원 지역주민

고양시 42회 15회 3회 230회

울시 8회 - 2회 -

마포구 4회 3회 12회 3회

활용방안에 한 입장을 피력한 문 부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 논의로의 환과 함께 '발 소 이 부지 확보'를 한 TF가 구성되었다.이

들은 2008년 10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0년 10월 14일까지 총 7회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회의를 거치면서 발 소 부지로서의 합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진지한 토론의 분 기를 조성하 다.23)

마지막으로 서울복합의 재추진으로 다시 문화창작발 소 조성문제가 떠오르면서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TF가 구성되어 발 소 조성방향에 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와 같이 일정한 목 을 가지고 시기별로 구성된 TF에 의해 체 인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었다.비록 주민들의 직 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민의를 수렴하

는 데에는 한계를 보 으나 각 이해당사자가 지속 이고 안정 으로 화하고 토론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었다는 은 정 으로 평가된다.

와 같은 공식 인 의의 차 외에 비공식 인 통로로 당사자들과의 을

시도하기도 했다.다음의 <표 13>은 이 부지확보 TF가 당사자들과 ㆍ방문한

횟수를 보여 다.

<표 13> 실   횟

* 고양시장 면담: 3회(지경부 에 지자원실장 등), 울시장 면담: 1회( 부  사장), 

고양시 상 사회 사활동: 99회

 

23) 지 보 TF  에   주 내용  다 과 같다. 1차 (2008  10월 8 )에 는 

  극  진하고 고 시 난지 재생  한 보지  지  검 하  결

했  각 별   합한 신규 지  하  했다. 2차 (2008  10월 31 )에 는 

 체 검  통해 낸 4개  지(고 시 용 지역, 향동지역, 난지 재생  마포  

난지공원)  검 해 용  향동지역  후보지  진하  했다. 3차 (2008  12월 12 )는 2

차 에  4개 지  검 했는  지 시 과  지 공에  티브 공  

등 고 시  할 략에 한 가 루어 다. 4차 (2009  1월 19 )에 는 지  고

시  실  결과   향후 진  했다. 4차 에 는 후보지  '난지 재생

 단 하여 고 시  하  했고, 티브 공  마 하  했다. 5차 (2009  3월 

17 )에  지경 는 고 시 재 울시  피시 에 한 처리  없 는 고 시  가 가 가능

하다는  했다. 에 3  지   울시 마곡지  지목했 나 마포 는 에 했

고 가 지  매 하여 개 해  한다고 주 했는  에 해 는 지하   지 용

 검 했다   지 매  가하다는  했다. 6차 (2009  5월 1 )에 는 난

지 재생  지 공과 해 그 규 에 해  울시(동쪽 3만평)  ( 쪽 6만평)  견에 

차 가 었다. 또한 고 시에 한 티브 비용 담  주체  해 나 울시  극  

 취했다. 7차 (2010  10월 14 )는 지 보가 곤란해 다고 단, 향후  사업  진

향  하  해  리 고 울시는 지에  비 지하  지상공원  진 향  용하

 했다. 



- 54 -

   <표 13>을 통해 이 부지 확보를 해 련당사자들이 각 기 지자체,의원

그리고 주민과 수차례의 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양시 시ㆍ구청에

의 방문 면담이 총 42회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지역주민에 한 은 230회로

사업자인 부발 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총 99회 고양시 상 사회 사활동을 시

행했다.결과 으로 이 부지 확보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후보지 검토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식 ㆍ비공식 소통은 갈등 문제를 풀기 한 안마련에 당사자들이

극 으로 의에 임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 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 후,2012년 7월 4일 주민 의체가 구성되어 2012년 8월 10일 1차,2012년 10

월 16일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24)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발 소의 이 는 폐

지 주장,공청회의 법성 문제,발 소 지하화시 안 성 문제, 의체의 역할 등이

었다.그런데 주민 의체 구성은 이 논의의 무산 이후 발 소 지하화 사업이 재

추진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민들의 요구 로 사업의 백지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 으로 늦은감이 있었다.주민들의 의견을 반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

에는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사업이 본격화되어가는 분 기 속에서 의체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경제 보상

발 소와 같은 비선호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심리 인 비용

(perceivedcost)은 실제보다 더욱 크다(정지범,2010).따라서 실제 인 비용과 주민

들이 체감하는 비용의 차이를 메워야 하는데 이 때 지원 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

다고 느낄 소지가 있다.다음의 설명회에서 발언내용은 주민 측의 보상에 한 만

족도를 짐작하게 해 다.

"서울화력은 력생산역할은 거의 없고 난방열공 역할만 남아있다고 알고 있으

며 동부이 동 등 부 에 주로 공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 소 건설시 주

민에게 수 있는 실질 인 혜택을 제시해라."(서강동 주민)

24) 주민 체  다 과 같다. 원 : (마포 청 도시 리 ), 원: 동균( 원), 한 (

청 도시계 과 ), 복( 청 산과 ), 병 (한 합목재 ), ( 진 재 ), (

강동 주민 원 ), 신 택(합 동 주민 원 ), (합 동 주민 원), 신용(합 동 주민

원), (한  건 ), 근 (한  건 차 ), 경헌( 울  공

사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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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종류 지원 상 사업시행자

소득증 사업
지역균   지역주민의 실질  소득증

가 가능한 사업( : 농림 산업시 , 상공업

시  치ㆍ운 )

지자체

공공시 사업
시  지 자치단체가 소 할  있는 사

업( : 의료시 , 도로시  건립ㆍ운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   주거환경의 개  등

 한 사업

업 치지원사업
업 치에 요한 자, 임 , 보조 사업 등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 시 의 건립 등 사회복지지원 

로그램의 운   지원사업

요 보조사업 주택용  산업용 요 의 일부를 지원 지자체ㆍ 사업자

사업25)
지원 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이하 

범 에  시행
지자체ㆍ 사업자

특별지원사업
소의 건  시에(신규건   증  등)

소건 의 1.5%에 해당하는 액  지원
지자체 

"합정동에 살면서 난방열공 등 아무런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다."(합정동 주

민)

서울화력발 소의 경우 국내 최 의 화력발 소로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환

경오염과 경제 인 손실을 가져다주었다.따라서 보상 문제에 련해서 서울복합의

건설이 주민들에게 실질 인 혜택을 가져다 것인지의 문제는 과거 보상에 한

불만과 함께 고려의 상이 되었다.

지역주민에 한 지원에 한 법 근거로 <발 소 주변지역 지원에 한 법률>

이 있다."주변지역"이란 < 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 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이거나 건설한 정인 발 소에 따른 발 소의 발 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 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

역을 말한다(제2조).지원사업 계획 수립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 이고 지원 사

업의 종류는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를 한 기본지원사업,발 소가 건설 이거나

건설이 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자치구지역에 지원하는 특별

지원사업, 력사업에 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한 홍보사업,그밖에 조사ㆍ연구활

동을 포함해 주변지역의 발 ,환경ㆍ안 리와 원 개발의 진을 해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이외에도 발 사업자는 이주자와 주변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고(제17조),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 할 수 있다(제17조의2).

<표 14>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5) 울 본 에  시행하고 는 사업 는 학생 학 지원,  지 재 지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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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의거하여 발 소 측은 지자체와 함께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

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서울화력발 소가 지원하는 사업은 육 사업(모범학생

장학 지원, 교 교육기자재 지원,주민센터 도서지원)이다.26)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 지원하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문제 도 있다.먼 ,

각 지역에 따라 사업에 한 수요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국민권익 원회는 와 같은 기 지원사업이 지원사

업계획 수립지침을 해당 읍ㆍ면ㆍ동에 비치후 주민이 열람하도록 형식 으로 공지

하고 사업시행자는 지경부 장 이 통보한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별도로 설명하거나

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지원사업의 선정 방향을 사실상 알기

힘들다는 을 지 했다.주민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주민의사가 반 되지 않은 채

자치단체 는 특정계층 주도로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의 결정과정이 불투

명하다는 을 문제 삼았다.27)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사업추진 계획,주민

신청 사업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라는 안을 마련

했다. 한 주민공청회(설명회)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설명하도

록 제안했다.

다음으로 법정지원 산정방식을 살펴보면,발 소주변지역 지원에 한 법률 제

13조는 지원 액을 통령령에 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 제27조(지원 의

결정)1항은 다음과 같은 기본지원 산정방식을 제시한다.

★ 본지원사업의 지원  산 법

1. 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

 가. 계산식

도 량(kWh) × 원별 지원  단가(원/kWh)

  + 용량(MW) × 원별 용량 단가(만원/MW)

 나. 량  < 사업법> 35조에 른 한국 거래소에 매한 량  말한다. 

다만, 법률 6283  사업법 부개 법률 부칙 8조  9조에 라 매사

업자에게 를 공 하는 자의 소인 경우에는 그 공 한 량  말한다. 

도 지원 다. 

26)  경우 보 사업  보 에 만 시행 다. (  지, 

https://www.komipo.co.kr/sub.asp?cd=2090100)

27) 민 원 는  고 에  i) 주변지역지원사업심  지역 원  운  식  ii) 지원사업 

   에 한  근거 재  지 했다. 원  운  식 는 지원사업  타당  심 해  

할 지역 원  원  단체 , 단체  하는 사람들  었고 원들  지역주민

과    건에 해 비  검  어 워 건   원  결 다는  했

다. 또, 사업지원 상  결 하는 한 원 본사심 원  지원사업 에 한 상 근거규  없고 

사업  리ㆍ감독  미비가  용한다고 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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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택 

주민

- 소 상부  여 부지 녹지공원 조 , 주민과 객에 개

-한강 조망권 확보  공원화로 지역부가가치 상승

- 화  클러스  조 로 지역경  활 화에 여 

주변지역 지원  택

-특별지원 : 119억(2011 28))

- 본지원 : 약 6억원/ (30 간 약 180억원 지원)

편리하고 한 지역난  열 이용

지자체

지역개 진

-친환경 열공  확 로 뉴타운 건   재개  진

화공간 조

-주변 화  연계한 복합 화 공간 조 , 울시 랜드마크로 활용

-한강르 상스 마스  랜과 연계한 계로 인 라 구축

환경  면

- 존난  Nox 출 연간 226ton 감 

원 원자
연탄 

화

연탄

화

소

(油專燒

)화

가스

화
양 조

신ㆍ재

생 

에 지

지원  

단가

(원/kW

h)

0.25 0.15 0.3 0.15 0.1 0.2 0.2 0.2 0.1

용

량 

단가(만

원/MW)

- - - - - 50 500 - -

2. 원별 지원  단가  용량 단가

3. 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 의 월별 최 한도

 가. 원자 소, 화 소, 소, 조 소  시  용량이 1만킬로 트

를 과하는 신ㆍ재생에 지 ( 는 외한다):3천만원

 나. 시 용량이 1만킬로 트 이하인 신ㆍ재생에 지  2천만원 

계산식에 의하면 가스 화력을 사용하는 서울화력발 소의 경우,설비용량 단

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년도 발 량과 발 원별 지원 단가에 의해 지원

이 결정되는데 지원 단가는 고정되어있으므로 결국 년도 발 량에 의해 지원

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2013년을 기 으로 연간 지원 을 산정해보면,2011년

서울화력의 발 량이 1,073GWh(1,073백만kWh)이므로 연간 지원 은 10,730만원이

다.즉,기본지원사업의 지원 산정방식은 발 소의 발 량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한편,사업자는 서울복합의 건설에 따른 혜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표 15> 울복합 건 에 른 택

자료: 당인리 소의 화창작 소 조  심포지엄 주 표(20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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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마포구 부  

"2012 이면 소 노후로 더 이상 사용  못하는 것

로 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3  이상의 용량 로 

새로 건 하는 것에 한다. 과거에는 공 업이고 국

가 간산업이라는 이 로 참 왔 나 이번 울복합

소 건  주민들의 강 한 항이 있  것이다."

" 부  한 번도 이  검토하지 았나? 이 하

지 고 체건  추진할 것이었 면 미리 주민의 의

향  었어야 하는 것 닌가?"

"재개  원회 족식에  울복합 건  하

여 주민들에게 찬  어보았더니 체 150명  

100명이 이  요구하 다. 울화  이 해야 

며, 이 함과 동시에 그동 의 환경 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 소 부지는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 주민들  

소로 인해 많  해를 보 왔고 이  요구하고 있

다. 환경 향평가 이 에 주민들에게 인 티 를 공

하고, 이에 한 찬   어야 한다."

"   난 열 상황  모  고 해본 결

과 재 상황에 는 소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공원화하는 이 주민들  한 최

의 법 로 생각 므로 이해해주시  란다."

" 재 도권  국 요의 44%를 차지하

나 도권 생산  22%에 불과하여, 송

로 고장 시 도권 이 생할  있 며, 

한 울화  국가 요시  공   마

포구 등 인근지역 난 열 공  등 로 국가  

시 이다."

와 같은 혜택은 인 지원과 더불어 인근지역의 개발과 연계한 보상안이었

다.특히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은 국가 정책과 맞물려 그동안 침체되어있었던 인근

지역을 활성화시켜 수 있는 안으로 제시되었다.이처럼 오랜 피해의식과 안

성에 한 의구심,그리고 발 소 건설로 인한 지역의 직간 피해까지 고려하여

총체 인 경제 인 보상 수 을 산정할 때 당사자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4.실질 참여의 보장

OECD에서 제시한 정책추진 시의 정부의 시민 간의 계를 공공갈등에 용해보

면 공청회나 설명회 등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의(consultation)에 해당하고

당사자들 간의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 계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1기에서 주민들의 공식 인 참여는 2007년 11월 9일에 열린 주민 설명회와 2008년

3월 20일 문화창작발 소 조성 심포지엄이 부 다.다음은 2007년 11월 9일,서울

화력발 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의 내용의 일부다.

<표 16> 주민 명회(2007.11.9) 언 내용 

28) 2008  당시 계 했  공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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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복합건  울복합건  찬

100만kW 체 가 다면 요가 11.8%고 

공이 다면 요  공량이 얼마나 는지? 

(마포구청)

"100만kW다. 재 일산복합과 울화 에  생산

하는 것이 모 다. 건 더라도 3% 도 늘어나

겠지만 재 0.68%의 소가 있는 것도 다행인

데 없애라는 것  논리 이다.  시 복구시

간이 어진다. 병원과 도시도 리  를 

가 는 법도 있지만 송 로 고장이 있   

있어 도심에도 소가 있어야 한다." ( 부  

건 처장)

" 화창작 소라고 했   앞 로 원 한 꿈  

갖고 나가자는 것인데 쟁  송  고장  가장 

큰 이 로 시했다. 여  이 부지로 약 10km 

도인데 송  고장이 큰 가 나? 3국에 

의뢰를 했   자료를   있겠느냐?"(마포구 

의원)

" 소를 지 면  송 로를 건 해달라고 의

뢰를 하고 한 이 계획  운다. …… 송 로 

고장  최근엔 없지만 번개가 치거나 량 업

체에  생할  있는 가능 이 있다. …… 

소를 명이 다 고 다른 곳 로 가라고 하는 것

 를 다시 해야 하고 요 심지에  어

지게 다. …… 3국 용역 의뢰의 경우 한 의 

 계에  5  이다. 3국에 용역  

의뢰한다면 국내 자들  공학과 들

 시하는 처사가 다. " ( 부  건 처장)

이처럼 설명회 자리는 쟁 에 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해 계에 따른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역주민과 마포

구 측은 발 소의 이 을 요구하고 사업자측은 이 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3기에서도 주민공청회와 주민 설명회가 열렸

으나 두 번 모두 주민과의 화가 제 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이후 두

차례 주민 의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 때에는 주민들이 2012년 7월 구청을 상 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이어서 주민들과 마포구청은 긴장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

니라 주민 표로 선정된 6명에 해서도 주민들은 표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

했다.29)

이후 문화창작발 소 조성 심포지엄에서는 발 소의 활용방안,발 소 이 의 당

성,서울복합화력 건설계획,에 지와 문화의 만남 등의 주제로 발표와 문가

주민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주요 질의응답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30)

<표 17> 심포지엄 주요 토의 내용

29) "  주민 체는 주민  민 가 들어가 지   마포   체 ,  지하  

한 어용단체  규  …… 결  마포  맛   지하  한 주민 체가  었습니다." 

( 울  폐쇄 주민 책 원 , http://cafe.naver.com/hapjeongvision)

30) 당 리  창   한 심포지엄, 한 신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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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입장에  공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해 100% 확신하는 근거는 엇인가?"

( 울시민)

"분명하게 말할  있는 것  울화 이 하고 있

는 능  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  사

용 고 있는 는 실시간 로 만들어  달

다. (그런데) 를 들어 가 송 로에 떨어  

통로를 막 면 우회로로 가는데 요  공 의 차

이가 나면 차이를 메워 야 하는 데 그 능  

울화 이 하고 있다."(고  공학과 )

" 소를 없애라는 것이 니라 가 운 곳 로 

이 하라는 것이다. 지하로 갔   가 인

가? 그 에 공간이 히 창작 소로 쓸  

없다는 것이다."(마포구청장)

" 소는 재 가동 인 시 이다. 이를 폐지하

라는 것  락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화

소를 치하는 것  다시 살리는 것이다."... "

 한강  복합 로 구축한다면 화공간이  

가능 이 많다고 생각한다. ……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소 능  해체하라는 것  

지역의  한 것이다."(경  )

주민설명회와 비교했을 때 심포지엄에서는 비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기

본 으로는 찬반 양측의 의견 립이 있었지만 문가를 포함해 여러 당사자들의

참여로 진행되면서 실질 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석된다.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단지 의견뿐만 아니라 객 사실에 한 문제,안 성에 한 신뢰도 문제,

역할과 기능의 문제 등의 다각도의 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찬성 혹은 반

라는 의견을 내어놓으면서도 단지 그것을 공격이나 방어로 응하지 않고 구체

인 논리 근거를 내세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설명회나 심포지엄과 같은 면 면 화는 당사자들 간의 상호 이익을 확인하여

갈등을 리하고 합의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자리이다.이러한 "두터운 커뮤니 이

션(thickcommunication)"31)은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이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이므로 력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Ansell& Gash,2007).

31) 운 커 니 (thick communication) 란, 학  Clifford Geertz가 그  책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1973)>에  사용한 " 운 사(thick description)"라는 용어  생  것

, 사람들  언어  행동에 새겨진(inscribed)  미  찾 내  한 단  용 다.  

는 개  "  사(thin description)"  함  그 미가 해질  는   사란 단지 사

실에 한 것  '목 리, 감 , 행동, 그리고 상 용하는 개 들  듣게 는 미 체'  말한다.  

 운 사는 사실 (verisimilitude)  한다. 러한 개  학뿐만 니라 커 니 , 

책연  등에도 용 었는  Lule  커 니 에  개  차용하   운 사  개  단 한 

사실 나  닌 에  고  에 용하다고 했다. 또한 책연 에 는 과거   '

'  피하 했   어나 그것  하 고 하는   ' '  하  해 는 맥락에 한 

해가 필 하고 맥락  해하  해 필 한 것   운 사 다. (W.B. Thompson (2001), Policy 

making through thick and thin: Thick description as a methodology for communications and democracy, 

Policy Science 34:63-77) 여 는 당사 들 간   통해 맥락에 한 해가 가할  다고 

보   끌어내  해 는  같  참여 가 보 어  한다는 미  해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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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가 있었던 2기에서의 문제는 직 인 이해당사자 던 고양시와 그 지역

주민들에 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었다.단지 후보지를 검토할 때에 주

민들의 반발이 더 을 것이라고 상되는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는 차원에

서 간 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 되었을 뿐이었다.그런데 참여의 포 성은 차

정당성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먼 ,참여의 포 성(broad-based

inclusion)은 i)당사자들이 정책 결과에 해 다른 당사자들과 숙고(deliberatewith

others)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ii)그러한 결과가 보다 포 인 합의(consensus)를

표한다는 에서 차 인 정당성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Beierle &

Konisky,2001;Geoghegan& Renard,2002;Smith,1998;Ansell& Gash,2007재

인용).따라서 설사 고양시에 이 부지가 채택되었다고 하더라고 고양시와 지역주민

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차 정당성을 상실하여 실질 인 참여에

의한 합의라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실질 인 참여의 기회가 막히자 주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한 방법을 모색했다.2011년 11월 28일,서울화력발 소 신규건설 반 추진 원회

는 고양시와 유 기 에 발 소 고양시 이 상을 한 공문을 발송했고,2012년

6월 7일에는 주민투표를 수했다.그런데 마포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서

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마포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외에도 반 농성,단식 투쟁 등을 통해 격렬하게

반 했는데 결국 실질 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이러한 주민들의 응

방식은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다른 안을 모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 다.Kraft& Johnson(1999)은 환

경단체들이 공식 인 참여 차로부터 배제되었을 때 " 안 인 공론장"을 구성한다

는 사실을 발견했다.사례에서 주민들이 자체 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투

표를 시도하는 행 는 이러한 논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안 공론장의 존재는 진정한 숙의 과정(실질 참여)에 한 유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Fung& Wright,2001).이로부터 공공갈등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실질 인 참여를 보장하기 해서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차를 마련하는 데 그

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그것이 유효한 의견수렴의 차라는 인식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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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습과 조정

본 사례는 발 소의 건설문제를 두고 발 소 지하화-이 -지하화 재추진의 순환

인 형태로 개되어 형 으로 갈등이 가진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다.

여기서 여러 갈등 당사자들은 갈등과정을 거치면서 불확실성에 처하기 해 학습

과 조정(調整)이 이루어졌는데 특징 인 것은 각 시기별로 일정한 목 을 가진 TF

가 구성되었다는 것이다.1기에는 통령의 공약이었던 문화창작발 소를 조성하기

한 TF가 구성되었고 2기에는 발 소 이 부지 확보를 한 TF가 구성되었으며

3기에서 서울복합의 건설이 실화되면서 다시 문화창작발 소 조성을 한 TF가

구성되었다.

의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첫째,이들 의체가 비교

명확한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갈등 리의 ㆍ장기 목표는 당사자들 간

에 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당장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좀 더 구체 이고 뚜렷한 목표가 필요했다.이는

력을 통해 "작은 성과(smallwins)"를 낼 수 있거나 그 장 이 구체 으로 드러

날 때 력을 유도해내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Weech-Maldonado & Merrill,

2000).

둘째,사례에서의 의체는 약하게 결합된(looselycoupled)특징을 가지고 있었

다.각 당사자들은 독립 인 이해 계를 가지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 상호 교류하지

만 그 독자 인 성격 때문에 연결고리는 약했다.특히 이 부지 확보 TF에서 이

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부지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하면서도

각자의 이해 계에서 완 히 벗어나지 못해 고양시 이 후보지에 한 인센티 제

공 주체를 두고 당사자 간 긴장 계를 형성했다.

셋째, 의체는 공식 비공식 채 을 모두 활용하 다.공식 인 채 은 안

을 논의하기 한 TF회의,심포지엄,설명회 등이었고,비공식 채 은 계자들

에 한 직 인 면담,방문 등이었다.

이와 같은 의체의 특징과 련해 갈등의 당사자들은 끊임없는 의견의 조정을

시도했고 경험을 통해 학습하여 불확실성에 놓인 갈등상황에 처했다.먼 ,단기

인 목표의 설정으로 쟁 을 명확히 하 는데 이것은 논의가 분산되어 복잡하게

개되는 것을 막아 각 당사자들의 주장에 긴장을 통한 균형 계를 형성하게 해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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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화창작 소 조  TF의 목표  하  목표 

1기에서의 목표는 문화창작발 소의 조성이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하 목표가

있었다.하나는 서울화력발 소를 지하화 한 뒤 그 지상부지에 문화창작발 소를

짓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발 소를 이 한 뒤 그 부지에 문화창작발 소를 건립

하는 것이었다.이처럼 하나의 상 목표를 두고 당사자들 간의 이해 계에 따라

상호 립하는 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문화창작발 소의 건립을 한 방안을

체계 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즉,문화창작발 소라는 큰 목표의 달성을 해 발

소의 지하화 는 이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하화가 무산되자 다음으로 이

부지 검토가 진행되었고 이 부지 선정을 한 수차례의 회의와 비공식 이

있었음에도 이 한 무산되자 다시 발 소의 지하화라는 안을 고려할 수 있었

던 것이다. 한 이들 TF는 시기별로 새로 구성되었지만 크게 보았을 때 연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의과정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했다.

한 당사자들 간의 트 십이 형성되었는데 트 십은 정부의 조직들처럼 구

조화된 형태를 가지지 않고 력 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유동 이며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해낸다(Skelcheretal.,2005).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TF는 응집력을 발

휘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각 조직별 내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면서 상황에 유

연하게 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TF가 자체 인 내부회의를 심으로 당사자들과의 소통의 채 을 다

원화 한 것은 동태 불확실성 가운데 갈등에 처하는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타의 주민의견수렴 차가 형식화되고 주민들의 스스로 안 공론장을 형성하면

서 후에 주민 의체가 구성되기 까지 지역주민들의 직 인 참여는 어려운 분

기 다.그럼에도 TF가 주축이 되어 지속 으로 당사자들 간에 다양한 통로로 교류

를 시도했기에 체 으로 의견의 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하지만

의체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그 범 안에 포섭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이러

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합리 이고 이성 인 토론의 가능

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학습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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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결과 요약

서울복합의 건설(발 소의 지하화)은 지경부의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 반 되

면서 차 그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정부의 문화창작발 소 건립 정책을 신뢰하고

발 소의 폐지 혹은 이 을 기 하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일방 인 것이었다며 반발했다.공청회와 주민 설명회에서의 발

언을 통해 주민들은 이러한 의견수렴 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F의 논의구조에서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것은 차 투

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으로 평가된다.

참여가 제도 으로 보장될 수 있었던 법 인 근거는 <환경 향평가법>상의 주민

의견수렴 차 다.하지만 앞서 보았듯 차에 한 불신으로 인해 참여의 제도

인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력을 유도해내는 데 실패했다.하

지만 각 시기별로 문화창작발 소의 조성,이 부지확보를 해 구성된 TF를 통해

사업의 체 인 방향이 설정될 수 있었다.이들은 공식 인 통로는 물론 비공식

인 통로를 통해 여러 당사자들과 직 만나는 기회를 가졌는데 하나의 안(발 소

의 지하화)만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다른 안(발 소 이 )을 진지하게 검토하면

서 극 으로 의에 임했다.이후에는 주민들을 포함한 주민 의체가 구성되어 2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사업이 이미 본격 으로 진행되어가는 분 기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실질 으로 반 되기를 기 하는 것은 무리 다.

서울화력발 소 지역주민들은 재의 피해뿐만 아니라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발

소로 인해 떠안은 피해에 해서도 보상을 요구했다.이러한 이들의 요구를 철시

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 소의 폐지 는 이 이었으나 이를 제하지 않

고 문화창작발 소의 조성을 통한 지역발 등과 연계하여 경제 보상안을 제시하

는 것이 선무 다.이들에게 재 제공되고 있는 경제 보상은 <발 소 주변지

역 지원에 한 법률>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지역의 수요를 반 하지 못한

다는 문제가 있었다.동 법률에 의한 지원 산정에서도 연간 지원 은 발 소의

발 량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그런데 서울복합의 건설은 그동안의 피해와 함께 주

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총체 인 보상안이 요구되었다.이 가운데 문 부

의 정책의 이었던 문화창작발 소의 조성과 그로 인해 기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하 발 소의 건설과 문화창작발 소 조성,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

32) 동태  상 에  미리 해  는 에 라 책  개 향  할  없다  책  개 어가

는 상에 비 어 그에 한 처  생각해  하는  그것  차  당 과  다. 러한 과

 진 라고 볼  는  그것  하나  지식과 , 그 지식과  또는 시행착  통해 지식  가

가 나타난다. 러한 시행착 가 루어지는 차  마 하는 것  학습  도 라고 한다( 평,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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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까지 아울러 win-win할 수 있는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 인 참여와 련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화와 토론의 자리에서 실제로 의견

의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았다.공청회와 주민 설명회에서 양측은 립구

도를 그 로 드러내며 각자의 의견을 달하는 데에 그친 데 비해 문 부의 주 으

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로 쟁 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의견의 표명은 물론 객 인 정보의 달까지 이루어져 다각도의 근을

가능 했다. 한 일부 갈등의 당사자들로 구성된 TF의 의과정에서 직 인 참

여가 보장되지 않았던 주민들은 자체 인 의견 표명의 통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안 공론장의 형성은 진정한 참여에 한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문제

가 지 되었다.

서울화력 사례에서 순환 이고 반복 인 갈등 개는 불확실성 가운데 학습과 조

정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특히 TF라는 의기구의 구성으로

뚜렷한 목표설정과 트 십 형성,그리고 소통 채 의 다원화가 이루어져 지속

인 의견의 조정을 통해 불확실성에 응하 다.

정리하면,서울복합의 추진과정에서 차 투명성은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계획과 추진방향을 달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

려했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차가 이미 정해진 사업을 강행하기 한 하나의 차

로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식했다.따라서 <환경 향평가법>에 규정된 의견수렴 차

와 뒤늦게 구성된 주민 의체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신 각 시기별

로 TF가 구성되어 의가 진행되면서 체 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

가되었다.<발 소 주변지역 지원에 한 법률>에 규정된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지

원 만으로 주민들의 정책 수용을 기 하기는 힘들었는데 이는 장기간의 피해에

한 총체 인 방안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여기서 모두의 요구를 하게 수용

하는 방안으로 발 소의 지하화,지상부지 문화창작발 소 조성,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결정되었다.실질 인 참여는 주민들의 반감이 조성된 공청회

혹은 설명회와 같은 자리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한 다각도의 근이 이루어진

토론회나 심포지엄에서 상 으로 더 잘 드러났다.이 때,실질 인 참여의 부재는

안 인 공론장의 형성으로 이어져 력의 유도를 어렵게 만들었다.마지막으로

TF의 특성은 불확실성 가운데 학습과 조정을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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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갈등

제1 갈등의 개요

원자력발 에 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시설 건립이 시

한 문제로 떠올랐다.이에 정부는 오랜 기간 부지 선정을 해 노력했지만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여 부지선정에 난항을 겪었다.2001년 정부는 외부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방폐장 후보부지로 덕,울진, ,고창 등을 발표했는데

이들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후보지 선정에 실패했다.이에 2003년 4월 15

일 국무회의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추진하기로 하고 5월 1일, 의 4개 후

보지 외에도 유치신청이 가능하다는 공고를 내 장흥,군산,삼척 등이 신청했으나

지질부 합 등의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던 2003년 5월 7일,부안군 도 주민들은 핵폐기장 유치 원회를 결성하

고 이후 5월 11일에는 주민공청회에서 주민 1,458명 가운데 937명의 유치찬성을

받아 군의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 다.6월 26일 산자부는 원 수거물 부지선정

에 한 최종방침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7월 15일까지 지자체장의 자율유치신청

을 받는다는 것이었다.2003년 7월 1일 도 방폐장 유치 원회는 부안군의회에

원 수거물 리시설 유치신청서를 냈고 다음날 지역주민과 단체들은 핵폐기장백지

화ㆍ핵발 소추방범부안반핵 책 를 발족시켰다.김종규 부안군수는 7월 10일 방

폐장 유치반 의견을 표명 했는데 7월 11일 돌연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선언을

하여 충격을 주었다.이에 부안군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해 '원 수거물 리시설유치

신청'청원의 건을 다루었는데 출석의원 12명 찬성 5표,반 7표로 부결되었음

에도 부안군수는 7월 14일 산자부에 '원 수거물 리시설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안군 도면은 방폐장 후보지가 되었다.

2003년 7월 21일에는 군의회 의장에 한 폭행사태가 일어났고,7월 22일에는 부

안 읍내에서 방폐장 유치 반 집회가 열렸는데 폭력까지 불사하는 등 갈등이 악화

되었다.그런데 2003년 7월 24일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방폐장 부지선정

원회를 통해 도를 최종부지로 확정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찬성 측과 반 측이 격

렬하게 립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행자부는 7월 25일 계부처 의를 거쳐 2009년까지

1,185억원의 정부 산을 지원한다는 지원시책을 발표하고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안군 청사 신축 사업비 335억원과 부안 안 체험 조성사업비 200억원은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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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 내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구체 인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경제 지원 계

획을 발표했다.

2003년 7월 26일 과기부 장 ,행자부 장 ,산자부 장 이 부안을 방문했는데

이날 산자부 장 은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여 심을 모았다.그러

나 이에 한 정부 내부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7월 29일,국무회의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향후 국책사업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 불

가방침을 밝혔던 것이다.이러한 정부의 비일 태도는 주민들이 정부를 불신하

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게다가 7월 31일 산자부 장 이 ' 도주민이 유치를 철회하

더라도 방폐장을 강행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반 여론이 더욱 들끓기 시작했다.

8월 3일,산자부는 '원 수거물 리시설 부지선정 원회 평가 결과'를 통해 방폐장

의 안 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8월 14일에는 부안군 지원사업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이에 부안주민들의 시 는 더 과격해졌고 촛불시 ,해상시 ,무기

한 등교거부 등으로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부안군 지원 책 원회"를 구성하고,2

조 1,000억 규모의 지원을 논의하 지만 주민들은 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2003

년 9월 8일 부안군수가 방폐장 유치반 주민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경찰차가

불타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자 정부는 주민들의 시 에 더욱 강하게 맞섰다.주민과

정부의 립구도와 함께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이처럼 갈등이 격화되자,정부와 부안반핵 책 는 정부측 5명,부안 책 5명,

립 1명 등 11명으로 이루어진 '부안지역 안해결을 한공동 의회'를 구성하 다.

공동 의회에서 최병모 민변회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하 으나 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부안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주민투표법안이 국회에 계류 이고,

정 지질조사,찬반토론 분 기 조성, 비기간과 행정 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

요하다'라며 주민투표를 거부했다.이에 부안 책 는 반발해 공동 의회 불참을 선

언했고 2003년 11월 15일 결국 공동 의회는 결렬되었다.2003년 11월 20일 정부는

촛불집회를 원천 쇄하 고 이는 반 시 의 과격한 시 로 이어졌다.12월 10

일에는 윤진식 산자부 장 이 원 센터 문제를 원 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

서 부안군의 유치선정과정에서의 문제 을 인정하고 유치신청을 추가로 수하겠다

고 밝혔다.정부는 부지선정과정 상의 미비 을 보완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은 주민

투표 차를 공식 차로 반 해 방폐장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그로부터 이틀 후

인 12월 12일,윤진식 산자부 장 은 부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 다.

정부가 부지선정 차를 보완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완화국면으로 어들었지만

여 히 정부와 부안반핵 책 간 주민투표 실시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

었다.결국 부안반핵 책 는 2004년 2월 14일 자체 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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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이에 부안군은 '주민투표 시행 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 으나 주민이

실시하는 사 인 투표는 지할 법 규정이 없고,그 결과에 법 구속력도 없다

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월 14일 부안반핵 책 가 실시한 자체 주민투표 결과,

체 주민의 72%인 37,540명 찬성이 5.7%,반 가 91.8%로 나타났고 이를 들어

방폐장 유치추진 철회를 주장했다.2004년 8월 18일 부안군의회는 주민투표 련 조

례안을 통과시켰고 9월 16일,산자부는 기존 부지선정 차를 포기한다고 선언해 부

안군 도의 방폐장 유치는 철회 쪽으로 기울었다.2004년 12월 1일 새로운 부지선

정 차 상 유일한 비 신청지역인 부안군이 신청하지 않아 후보지로서의 법 자

격이 종료되었다.

제2 갈등의 구조

1.갈등의 내용

부안군 도 주민들로 결성된 핵폐기장 유치 원회는 2003년 5월 11일 열린 주민

공청회의 자리에서 1,458명 가운데 937명의 유치 찬성 동의를 받았고 같은 날 군의

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 다.당시 도 주민들은 가구당 20-30억 원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유치에 찬성했는데 이러한 유치신청은 부안군 체의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 간 내부 갈등에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이 우ㆍ

이병 ,2005;박홍엽 외,2007재인용).

그런데 6월 26일 산자부는 방폐장부지선정에 해 후보지 던 울진, 덕,고창,

외에도 7월 15일까지 지질조사와 부지조사를 통해 합한 지역을 우선 으로

용하여 해당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을 거쳐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최종방침을 발표

하 다.7월 1일에는 도 주민들을 심으로 부안군의회에 방폐장 유치신청 청원

서가 제출되었는데 이에 응하여 부안지역의 사회단체들은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핵폐기장백지화ㆍ핵발 소추방범부안반핵 책 를 발족시켰다.

부안군수는 7월 10일 언론을 통해 이러한 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나

다음날 이를 번복하면서 7월 11일 정된 군의회 유치청원 찬반투표 직 에 기자회

견을 열어 원 수거물 리시설 유치선언을 발표하 다.이날 열린 부안군의회 "원

수거물 리시설 유치신청 청원의건"은 출석의원 12명,찬성 5표,반 7표로 부결되

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4일 부안군수는 산자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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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11
원 거 리시  치 원회 주민공청회 실시 , 군의회에 치

신청  출

2003.6.26
산자부 원 거  부지  최종 침 표(7월 15일 지 지자체장 

자 신청)

2003.7.1 원 거 리시  부 군 치신청 청원   

2003.7.2 
핵폐 장 지화ㆍ핵 소추 범부 책 원회 족(34개 사회단

체)

2003.7.10 부 군 의 원 거 리시  치  표명(언론 인 뷰)

2003.7.11

부 군 의 원 거 리시  치 언 표(  9시경)

149회 부 군의회(임시회):"원 거 리시  치신청 청원의

건" 부결(출 의원 12명, 찬  5표,  7표)

2003.7.14 
- 부 군 는 산자부에 치신청  출

- 치  규모 군민궐 회( 범국민 책 원회)

2003.7.15 북 부 군 단독 치신청 

2003.7.22
부 내에  원 거 리시  치  시 - 범군민 책

원회

2003.7.24
- 산자부에  부 군 도를 원 거 리시  부지로 최종결

- 도주민들 외, 북도청, 부 군청에  규모 시  

데 이것은 민주 인 차를 무시한 행동이었지만 산자부는 유치신청에 법 인 하자

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같은 날,유치반 규모 군민궐기 회가 열렸고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반 입장을 표명하면서 립구도를 형성해나갔다.7월 18일에는 곰

소,변산 학교,격포 등학교에서 등교거부운동이 열렸으며 7월 21일에는 반 범

군민 책 원회가 부안군의회 의장을 집단폭행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개되었

다.7월 22일 반 범군민 책의 주도로 '핵폐기장 백지화와 군수 퇴진 결의 회'가

열렸는데 시 와 경찰 간에 물리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7월 24일에는 산자

부와 한수원이 방폐장 부지선정 원회를 통해 부안군 도를 원 수거물 리시설

부지로 최종 결정했는데 이에 도 주민을 제외한 부안군 주민들과 사회단체 회원

들은 북도청,부안군청에서 규모 시 를 여는 등 크게 반발했다.

<표 18> 부  폐장: 1 (갈등표면화 ) 갈등 개

   자료: 엽 외(2007), 소 창 외(2006) 재

상황이 이 게 되자 주민들의 반 는 더욱 격렬해졌고 이에 7월 25일,행자부는

특별교부세로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발 을 한 사업과 필요한 산을 지원한다

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에 한 회유책을 제시했다.이어 7월 26일에 산자부 장 은

주민들이 기 했던 보상에 해 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을 한 직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보상

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보상은 불가하다고 밝 주민들의 혼란을 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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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주요 활동내용

2003.7.25

- 폐장 치 지화 범도민 궐 회: 범군민 책 원회, 민

노

- 행자부는 특별 부  100억원 지원 표

2003.7.26
과 부, 산자부, 행자부 장 의 부 : 폐장 치  

보상고  언 

2003.7.27 부  지역주민들의 본격 불시 (2004  1월 25일 지 183일)

2003.7.29 부 국 회의에  보상 침 번복 - 도주민 소요

2003.7.31 'MBC 100분 토론' <핵폐 장 논란, 그 쟁 > 송 

2003.8.1 규모 불시 (1만 명): 범군민 책 원회

2003.8.4 주민, 공 원 외국원 시  견학: 한 원

2003.8.13 범군민 책 원회의 해  고속도로 거 시

2003.8.14 산자부, 부 군 지원사업 착  공식 표 

다.이로 인해 유치에 찬성했던 도 주민들도 크게 반발했다.사실상 이들이 방폐

장을 유치 신청하게 된 핵심 이유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 를 심어

정부의 보상안 때문이었는데 정부의 이런 발표로 도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 로 양분되었다.

반 측의 의견과 정부의 이러한 보상방침 번복으로 주민들은 불신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찬성 측에 있던 도 주민들도 소요되는 계기가 되었다.이와 함께

주민들은 지속 으로 반 운동을 펼쳤는데 2003년 7월 27일에는 본격 으로 촛불시

를 시작했으며,8월 1일에는 1만명이 모이는 규모 촛불시 가 열렸고,반 범군

민 책 원회의 서해안고속도로를 거 시 ,부안군민 차량이용 상경시 , 북 도

청 앞 시 ,학생들의 무기한 등교거부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지속 인 반 행 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8월 14일,부안군 지원 사업 착

수를 발표한 이후 "민란"이라고 표 될 정도로 주민들의 시 는 과격해졌다.이러한

가운데 한수원은 2003년 8월 4일 주민들과 공무원에 한 외국원 시설 견학을 실

행했고,이후 '부안군 지원 책 원회'를 구성하여 책을 마련하고자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정부의 핵폐기물처리장 강행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정부의 향 해법을

바라던 부안군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33)이와 같은 불신과 반감은 극단 인 폭행

으로 이어져 9월 2일에는 반 범군민 책 원회가 한수원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9월 8일에는 부안군수가 반 주민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갈등은

최악의 상태로 번져나갔다.

<표 19> 부 폐장: 2 (갈등확 ) 갈등 개과

33) 한 책  계 는 "1 억원  니라 1천억원  시한다고 하 라도, 민들에게는 그다지 매

 보 지  것" 라  "   는 꼴" 라고 했다. ( , 에 특별  100억원 가지

원-20개 사업 우  지원하   해, 프 시 , 20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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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17 부 군민 차량이용 상경시 ( 남고속도로, 해  고속도로)

2003.8.21 범군민 책 원회의 어  이용한 2차 해상시

2003.8.23 북 도청 앞 시 : 경찰 송버스 2  소

2003.8.25
면 한 등 거부 시작, 학생 등  거부로 8월말 지  

결  

2003.8.30 국 조 실: '부 군지원 책 원회'구   책 논의

2003.9.2 범군민 책 원회의 한 원 직원 폭행

2003.9.8
부 군  내소사 진원스님  시 집결한  주민의 부 군

 집단폭행

        자료: 엽 외(2007), 소 창 외(2006) 재

이처럼 갈등이 극단 인 양상으로 치닫자,정부는 주민과 화를 원칙으로 하는

화기구를 구성하면서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했다.이에 2003년 10월 16일

정부측 표 5명과 부안 책 측 표 5명 립 1명으로 이루어진 '부안지역 안해

결을 한 공동 의회'가 구성되었다. 의회는 10월 2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 다.그런데 공동 의회에서 주민투표에

의한 문제해결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산자부 장 은 "원 센터의 건설은 법한 차

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민투표가 이에 해 법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고 밝혔고 정부측에서도 법 ㆍ행정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실 으로 이루

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부안핵 책 측은 이를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단해 화 단을 선언하기에 이르 다.

의회를 통해 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 인 의견의 차이를 극

복하지 못해 결국 합의의 도출은 실패로 돌아갔다.이에 갈등의 완화 국면으로

어들은 듯 했던 분 기는 다시 악화되어 2003년 11월 19일에는 부안반핵 책 가

규모 폭력시 를 감행했고,11월 20일에는 경찰이 촛불집회를 원천 쇄함으로써

면 응했다.이에 11월 26일 통령은 언론사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를 안

이하게 보"았다며 정부의 실수를 인정하고 "질서회복→자유토론→주민투표"라는 해

법을 제시하 다.이어 12월 10일,산자부 장 은 부안군 유치선정과정에서의 문제

을 인정하고 도 방폐장을 원 재검토하겠으며 후보지 선정을 한 제도를 새

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 이에 부안 사태에 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2003년 12월 19일, 책 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60일 인 2월 13일 정부 주

도하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구했고,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자 인

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34)그런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2004년 1월 15

34) 책  핵 민운동  "핵폐  사태가 6개월 계  행  마비 고 주민생  탄에 

다"  주민  진 경  했다. ... 책 는 는 1월 7 지  답변  다리고 런 답변

 없  경우 거  사  들여 독  주민  시행한다고 다. ... 책 는 " 가 닌 주민

들  독   실시한다는 것 체가  능  보여 다, 그 결과마  하지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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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6
부  부 책 의'부 지역 해결  한 공동 의회' 구

( 부  표 5명, 책  표 5명)

2003.10.24 '부 지역 해결  한 공동 의회' 1차 회의

2003.10.31 '부 지역 해결  한 공동 의회' 2차 회의

2003.11.7
'부 지역 해결  한 공동 의회' 3차 회의: 소 원회 구

논의

2003.11.14
'부 지역 해결  한 공동 의회' 4차 회의: 한 원 부

사 소 철 요구  부 거부 

2003.11.17 부의 폐장  주민 표 연내 실시 불가 표명

2003.11.18 부 핵 책 : 부 의 상결  표명 

2003.11.19 부 핵 책 : 규모 폭 시   해 고속도로 거

2003.11.20 불집회 원천 쇄  강경진압

2003.11.26 노  통  원  북 언론인과의 화

2003.12.10

진식 산자부 장  원  원  재검토: 부 군의 치

과 의  인 하고 원 거 리시  치신청 추가  

표명

2003.12.19
부 핵 책 : 부에 2004  2월 13일 지 주민 표 실시요

구 - 부 거부

2004.1.15
- 부 핵 책 : 2월 14일에 자체 주민 표 계획 결

- 국책사업 치추진연맹: 불법주민 표 효 언 규탄 회

2004.1.16

- 북도지사 자회견: 부 는 부  주민스스로 결 , 국

책사업에 한 주민 표는 행 의 장이 지자체 장에게 요구

하는 경우 실시

2004.1.26 국책사업 치추진연맹: 주민 표실시 단 가처분신청

일 부안반핵 책 는 2월 14일 자체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이에 해 국책

사업유치추진연맹은 이를 불법주민투표라고 보고 무효선언 규탄 회를 열었고 1월

26일에는 주민투표실시 단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2월 14일 정 로 부안반

핵 책 가 실시한 자체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체 주민의 72%인

37,540명이 투표하여 찬성 5.7%(2,146명),반 91.8%(34,372명)로 압도 인 반 의

견을 보여주었다.이에 정부는 주민투표에 해 법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기

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이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산자부는 2004년 2월 4일 '원 수거물 리시설부지 신규 공모'를 발

표했는데 그 내용은 도를 후보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 다

는 지 을 받아들여 주민투표를 필수 차로 규정하는 등 주민자치 원칙을 보장하

고,신규 공모 차를 통해 부안 이외의 지역에 유치신청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이었다.

<표 20> 부 폐장: 3 (갈등 화 ) 갈등 개

누가  신뢰하겠냐"고 강 했다. ( 책 , "2월 13  주민 ,    독  강행", 마

뉴 ,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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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4

- 산자부 장  자회견: 원 거 리시  신규공모 차 

표  부 핵 책  주민 표 강행에 한 부입장 표 

- 신규공모 차: 주민 치청원- 신청-주민 표  본신청

2004.2.9
북도지사 담화  게시: 부 는 찬  주민 간 합의로 주민

표 실시

2004.2.12 산자부 장  격 체, 부 군이 주민 표 효 가처분 신청

2004.2.14
- 부  주민의 원 거 리시  치 찬  '주민 표'실시(37

개 표  36개, 도는 표소 거로 표하지 못함)

2004.2.16 부 부  주민 표 불인  언 

날짜 주요 활동내용

2004.3.22 부 군  퇴진 1인시  시작

2004.4.2 208회 불집회(부 당)

2004.4.21-

5.24

부 군청: 부 경 살리  캠페인 개 - 캠페인  통한 국책

사업 치 간  보

2004.4.29-

30
(주)한 원: 국내원 견학 실시(부 군 주민, 부 회장단 등)

        자료: 엽 외(2007), 소 창 외(2006) 재

주민투표로 주민들의 반 의사를 확실히 표명한 데 이어 부안군수 퇴진을 요구

하는 1인 시 가 시작되었고,촛불집회가 이어졌으며 부안군민결의 회가 열리는

등 반 운동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해 부안군청 차원에서 부안경제살리기 캠페

인이 개되어 국책사업 유치를 한 홍보가 이루어졌고 한수원은 공무원 일부

군민들에 해 국내원 견학을 실시하 다. 한 도발 의회는 도만의 주민

투표 실시를 구하면서 정부의 일 성 있는 원 수거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같이 팽팽한 립구도가 지속되었지만 2004년 9월 16일 산자부 장

이 기존의 부지선정 차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부지선정 차를 마련할

것을 발표하면서 부안군 도의 방폐장 유치 철회의 움직임을 보 다.

이러한 새로운 정부의 선언에 해 찬반측의 입장은 갈렸는데 핵폐기장반 범부

안군민 책 원회는 이를 유치 백지화로 보았던 데 반해 범부안국책사업유치추진연

맹은 부안을 포함하여 건립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으로 풀이했다.이어 범부안국책사

업유치추진연맹은 2004년 10월 5일 앙정부를 방문하여 원 센터 도유치를 구

했고, 도발 의회는 정부종합제1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지만 11월 12일

한수원의 부안사무소가 철수하고 새로운 부지선정 차에 의해 유일한 비신청지역

인 부안군이 신청을 하지 않아 후보지 법 자격은 종료됨으로써 부안군 방폐장 유

치를 둘러싼 갈등은 마무리 되었다.

       <표 21> 부 폐장: 4 (갈등해소 ) 갈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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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2 부 군 공 원 국내원  견학(부 군  등 33명)

2004.5.20 부 군의회 의원 럽 연  지  215회 불집회(부 당)

2004.6.10 6.10 부 군민궐 회

2004.6.17 (주)한 원: 부 군 공 원  부 군민 국내원  견학 실시

2004.6.30
도 의회: 도만의 주민 표 실시 구 자회견- 부의 

일  있는 원 거 사업 추진 구

2004.7.16-

28
부 군 면 회 불집회

2004.8.18 부 군의회: 주민 표조  (의원 7명)

2004.8.19
부 군의회 의장 자회견: 주민 표조  의결  차  

흠결  의장권한 침해에 른 주민 표조  효 주장

2004.8.23 부 군의회의원(찬 ): 주민 표조  의결  행자부 질의

2004.9.1 (주)한 원: 부 군민 국내원 견학 실시

2004.9.16

- 산자부 장 : 존 부지 차포  언 - 새로운 부지

차 마 할 것 표

- 핵폐 장 범부 군민 책 원회는 원   지화 

요구집회(약 3,000명)

- 범부 국책사업 치연맹: 부의 부지  일  변경 움직임

에 한 항의 

2004.10.4-7 부 핵폐 장  삼보일 단 상경 쟁  리 자회견

2004.10.5
범부 국책사업추진연맹: 앙 부 항의 -원  도

치 구

2004.10.7 도 의회: 부종합 1청사 앞 항의집회

2004.11.8 한 원: 부 사 소 1차 철

2004.11.12 한 원: 부 사 소  철

2004.12.1
일한 신청지역인 부 이 신청 마감일 지 신청하지  

후보지 법  자격  종료 

자료: 엽 외(2007), 소 창 외(2006) 재

2.갈등의 당사자

부안 방폐장 사례에서 주요 갈등의 당사자는 방폐장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주체

인 정부,지방정부 그리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있고 찬성측 주민들,반 측 주민들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있었다.

먼 앙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가 주를 이루어 부안군 방폐장 유치

에 극 으로 참여했다.산자부의 원 수거물 부지선정 방침은 지자체장 자율신청

을 가능 하는 것이어서 부안군수의 단독 유치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2003년 7월 24일에는 산자부가 부안군 도를 원 수거물 리시설 부지로 최종결정

하면서 주민들의 규모 시 가 일어나기 시작했다.이러한 불만을 완화시키기

해 행자부는 특별교부세로 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산자부 장 은 보상 방

안을 제시해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얼마 후 국무회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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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번복은 찬성 측 주민들을 소요시키고 정부에 한 불신을 야기 시켰다.

갈등을 완화시키기 한 방법으로 '부안지역 안해결을 한 공동 의회'가 구성되

었고 통령도 이 문제에 해 북의 언론인과 화를 하는 등 화의 국면이 마

련되었는데 부안핵 책 측이 제안한 주민투표에 해 산자부 장 이 원 센터 건

설에 차상의 하자가 없다며 주민투표를 거부해 다시 갈등을 발했다.이후 부

안군 유치선정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윤진식 산자부 장 은 사임하 고 2004년

2월 4일에는 '원 수거물 리시설부지 신규 공모'를 발표하면서 민주 차를 보

완하 다.

부안군의회의 유치신청 청원이 부결로 돌아갔음에도 부안군수는 단독으로 유치를

신청하면서 이에 한 주민들의 반 에 부딪히자 형 인 일방 ,권 방법에

의한 갈등 리(Decide-Announce-Defense)를 시도하 다.군수의 입장에서는 방폐

장을 유치함으로 인해 얻는 지역개발지원 등은 무시할 수 없는 유인이었을 것이다.

상 으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의 혜택을 리지 못한 부안군에서 방폐장을 유치

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각종 이익은 찬성측 주민들과 지자체장에게 모두 경제

인 보상에 한 기 를 심어주었다.하지만 갈등이 격화되면서 반 측의 반감은 군

수 개인에 한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고 부안군수 퇴진시로도 나타났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만을 상으

로주민 공청회를 실시하 고 비공개 인 을 통해 부지 선정에 동참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반 측 주민들의 반발을 래했다.한수원 직원에 해 폭행사건이 일

어난 것은 주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한수원은 반 여론

을 잠재우기 해 공무원 부안군민들에 한 국내외의 원 시설을 견학을 실시

했는데 후에 이에 해 무리한 해외 시찰이며,공무원에 한 강제 견학이었다는

단이 내려졌다.35)

부안 사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내부 갈등이 명확하게 나타났다.먼 찬성측 지

역주민들은 도발 의회,국책사업유치추진연맹,유치추진 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속 으로 방폐장 유치를 해 노력했다.이들은 한수원과 정부측이 제한 으로

실시한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렴 차에 참여하여 반 측 주민들과 갈등구도를 형성했

다.먼 원 수거물 리시설 부안군 유치신청 청원서를 제출하 는데 군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군수의 유치신청으로 목 을 달성했다.후에 부안반핵 책 가 자체

으로 실시한 주민투표에서도 도주민들은 투표소를 거하여 투표를 방해했고

35) 는 또 "당시 도 공 원 원 시  강  견학 등  통해 해당 공 원  행복 원과 심  

 해했다"고 단했다. ...  사  통해 산  한 원  핵폐  사업 진 과 에

 여  주도  상  리한 해  시찰  실시했고, 지 과 에 는 주민 용  평가  도 주민

 한 해 여  곡하는 등 한  동원  것  결  내 다. (" 핵폐 , 주민 행

복  해", 경향신 , 20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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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를 제외한 36개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이루어졌다.주민투표의 결과가

압도 인 반 의견으로 나오자 도발 의회는 도만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반 측 주민들이 이와 같이 방폐장 유치에 극 이었던 것은 새

만 방조제 공사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와 낙후된 지역상태와 무 하지 않다(박홍

엽 외,2007).인근의 원 6호기의 가동으로 어획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상지역의 범 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이러한 경

제 보상심리로 인한 극 유치 운동은 갈등이 마무리 단계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반해 환경,종교,인권 시민단체 등의 지지를 받으면서 방폐장 유치 반 운

동을 벌인 반 측 주민들에게 반 하는 이유는 충분했다.그것은 환경오염 문제는

물론, 험성에 한 우려, 차 요건의 흠결 등이었다.여기에 부안군수가 약속

을 어기고 유치 신청을 내자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핵폐기장백지화ㆍ핵발 소추방

범부안 책 원회,반 범국민 책 원회를 통해 반 운동을 벌 다.이들은 83일

간의 촛불시 를 실시했고 차량과 어선을 이용하여 고속도로,해상에서도 시 를

이어나갔으며 학생들의 등교거부까지 감행했다.한수원 직원 폭행과 부안군수에

한 폭행은 이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이다.이와 같이 극단 인 방

법으로 입장이 표출된 데에 문제는 있지만 어 되었든 정부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정부와 부안

반핵 책 의 화의 자리 던 '부안지역 안해결을 한 공동 의회'도 결국 합의

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이처럼 주민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주민

들 내부의 의견의 립은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에

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36)

제3 력 거버 스의 갈등 리

1. 차의 투명성

부안 방폐장 갈등의 원인 하나는 바로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차 정당성을

36) 폐   찬 에 라  간 나 웃 간에 등  돌린 주민  한  니다. 주산 에 살고 는 차

(37) 는 "당시 찬 했  사람들  동창 나 계 에  나 지도 못한다"  지난 5.31 거 도 찬핵과 

핵  나눠  감 싸움  심했다"고 당시  했다. ... 뿐만 니라 주민들   체  비

산내고도 런 사후 책  없었다는 에  었다. (3  에 다시 찾  본  ... 찬 ㆍ  동

창 도 " ", 계 보, 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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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했다는 이다.부안군의회에서 '원 수거물 리시설 유치신청'청원의 건이

부결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수는 그 결과를 무시하고 독단 인 결정을 내

리고 말았다.이러한 군수의 의사결정은 권 인 DAD방식으로 당사자들을 참여에

서 배제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부안에서도 이러한 독단 인 유치선

언으로 인해 주민과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나 부안군수는 유치신청에 한 공개의사를 밝히기 인 7월 9일,유치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유치의 가능성을 견하지 못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차가 이

루어질 여기도 없었다.이처럼 주민의 의견수렴 차를 생략하고 법 차의 요건을

무시한 행동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2003년 9월 8일 부안군수에 한 주민들의 집

단 폭행사건을 유발하기도 했다.

"김종규씨는 지난 7월 14일 다수의 군민들이 반 하고 군의회조차 부결한

바 있는 핵폐기장을 유치 신청함으로써,21세기 참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

뜨리고 부안의 민주정치 질서를 과거 군사독재의 시 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 책 '김종규 군수 주민소환 성명서',2003.8.7)

"국민의 민주 의기 인 의회의 존재를 무시한 군수의 독단 처사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부안군의 수치이다.이에 부안군 의회는 군

수 사퇴 권고안을 의결하는 바 있고 부안군민은 김종규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

고 있는 것이다."(부안군의회 기자회견문,2003.9.24)

한 방폐장 추진 사업자 던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객 인 차와 공개 인 방

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비공개 이고 개별 인 을 통해 부지를 선정

하려 했다.유치에 찬성했던 도 주민들은 산자부와 한수원 계자들과 수시로

하면서 방폐장 련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지만 반 측 주민들은 정부나 사업자와

소통의 통로가 사실상 차단되어 심각한 정보 불균형을 가지고 있었다.이에 반 측

주민들은 기부터 시민단체들과 극 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갈등 계에서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불균형은 힘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

다.어느 한 당사자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당사자에

겐 공정한 차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방폐장의 건설은 특히 안

성의 측면에서 문 인 지식과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설명이 필요했다.그런데 주민들은 방폐장의 유치과정에서 정부가

시행한 안 성 검증에 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는 정부측에서 민감한 정보에



- 78 -

해 공개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이에 해서는 2003년 7월 31일 방송된 'MBC100

분 토론 <핵 폐기장 논란,그 쟁 은>'에서도 토론의 주제로 언 되었다.방송에서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1991년 자원연구소의 자료에는 도가 부 합하다

고 되어있는데 지 은 합한 곳으로 되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김신종 산업

자원부 에 지국장은 "자연연구소는 후에 지진연구소로 바 었고 13년 후 다시 조

사를 벌여 당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답했다.37)하지만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

는 요구에 해서는 부안의 분 기를 고려할 때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회피했다.

이후 8월 3일 핵폐기장부지선정 원과 평가결과가 공개되었는데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 책 는 "핵폐기장 부지선정 원 14명 가운데 언론인 1명을 제외하고

다수는 정부나 산하기 인사로 구성돼 객 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이

처럼 부지선정 원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 그 평가결과 역시 객 성을 신뢰할 수 없

다고 했고 책 이 민 정책실장은 "끈질긴 요구에도 정부 측이 부지선정 원명

단과 평가 결과 공개를 미룬 것은 원 구성 자체가 객 성과 민주성이 결여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38)39)

이러한 불투명한 차는 과거 방폐장 사업 추진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정부가

1986년 처음 방폐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덕, 일,울진 지역에서 행한 한국에 지

연구소의 조사요원들의 조사는 주민들의 을 피해서 이루어졌고,조사와 보고도

폐쇄 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채경석 외,2008;,김경모,2010재인용).안면도에 방

폐장을 조성할 때에도 '원자력 제2연구소'라고 하면서 비 스럽게 사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의 기본 인 정의에 해서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실을 호도하기도 했다.부안 방폐장 유치신청 이 에 원자력문화재단은 방사성폐

기물을 '원자력을 쓰면서 생기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이라고 설명했는데 산자부,한

수원도 홍보물에 동일한 표 을 썼다(김경모,2010).그런데 이는 원자력법 제2조

제18호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물질 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상이 되는 물질(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37) 100  만  했  핵폐  , 마 뉴 , 2003.8.1

38) 민, " 지 원  다", 연합뉴 , 2003.8.3

39) 핵 민행동  2003  8월 27  견  열어 " 도  비 사  지 원  지 합 평가보

고  검 한 결과 그 내용  실했고 욱 한 사가 필 하다"고 주 했다. 민간 사단  참여했  

시민 경연   연 원  날 견에 참 해 " 비 사 보고 에  규  만 견 다

고 했지만 지 사  통해 지 에 큰 단   견했다. 도  단  재는  었  뿐 

없다고 할  는 거가 하다."고 했다. 주원 핵 민행동 집행 원  "  우  어

 할  핵폐   짧  간동  사  결 지어진 것  끼워 맞  식  진행  것 니

냐"  " 사내용  살펴보  지질학계  상식  어난 내용 어  지 원  지질 가들   

매우 심 럽다"고 비 했다. 한 원  시태 지  "6월 12  7월 10 지 1달  채 는 

간 동 었지만 1200여  사단  시  지 사  했다. 는 1단계 사에 과하  그 당시 

사는 과학  고시  상 결격사 가 는지  단하는 내용  주 다"고 말했다.(" 도 단

 여  도  다", 마 뉴 , 20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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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도 인 것으로 해석될 여

지가 있었다.

2001년 4월 미국 국가연구 원회(NationalResearchCouncil)산하 방사성폐기물

리 원회(BoardonRadioactiveWasteManagement)가 발간한 정책보고서는 핵

폐기장 부지선정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민주 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김명

진,2003).첫째,일반 과 모든 것을 터놓고 논의하고 둘째,외부 과학자들에 의

한 동료심사(peerreview)를 활용하라는 것이다.이러한 기 에 의하면 부지선정과

정에서 일부를 배제하고 형식 으로만 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정보를 공개

하지 않는 것은 차의 민주성 에서 볼 때에도 심각한 문제이다.부안 사례에

서 부지선정과정에서는 안 성 검증 결과나 부지선정 원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

아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과정의 비공개와 공개요구에 한 회피 응은 반

측 주민들과 단체의 차에 한 불신,나아가 정책의 내용과 공정성에 한 불신

을 래했다.이와 같은 차에 한 불신은 주민들도 정부와의 화의 통로를 차

단하고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반 행동을 개하도록 만들었는데 찬성측인 도

주민들만이 제한 으로 정부와 사업자와 교류하자 반 하는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과 안 성 검증 결과 비공개,그리고 공개 이후 그 결과에

한 의문을 제기하고 민간조사단을 구성하여 자체 인 검증을 실시한 것이 그 이

다.

정책에 반 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므로 정책의 효

율성만을 두고 본다면 비효율 인 차라고 할 수도 있다.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지키지 않으면 주민들은 정부와 공공기

을 의심하게 되고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결국 력 인 역학 계를 어렵게 만든다

(이혜인,2012).후에 통령이 공식 으로 인정했듯 부안을 방폐장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반에 이러한 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확 되

었던 것이라고 평가된다.40)

40) 지 에 해 통  " 가 시 할   했  것 같다"  시행착  처  했다. 

" 극 었  산  지질 에  고 상당  망   원  상지라는 특  사  었다"

 "  참 겠고 또  많  어 어  것  에 가는 게 겠다고 단, 규  고쳐 차

 단 했다"고 다. 통  "    열어 고 신청   도 었는  사태   하게 본 

것" 라  여러 경단체  실   가벼  본 것 같 도 하다"고 했다. 특   차가 하지 다

는 지 에 해 통  "지  통과도 난하다고 들어 결 한  사후 승  겠다는 것 었다"  

(지 )사  승  후에 신청하라고 했 라    나  것" 라고 말했다. ( ,   착  첫 

, 보,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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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여의 제도화

부안 사례에서 방폐장 후보지가 되기 해 거친 차는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

서의 제출과 산자부 부지선정 원회의 결정,이 게 단 두 단계 다.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안군의회의 부결 결정을 무시한 부안군수의 일방 인

결정이었음에도 그것이 유치신청과정에서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이것이 더욱 문제

되었던 이유는 유치신청 직 이었던 2003년 6월 26일 후보지 선정의 차 요건에

서 지방의회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주민의견수렴 차의 부재는 이러한 일방 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것은 참여 차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 투명성이 지

켜질 수 없다는 을 시사한다.

유치 신청 청원이 제출되기 이 ,2003년 5월 11일 개최한 주민 공청회는 체

부안군민의 의견이 아닌 일부 유치 찬성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자리 다.이 공청

회는 정부의 보상 발언에 기 를 가진 핵폐기장 유치 원들이 주최한 것으로

유치 찬성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부안군민 체의 의견을 고루 반

할 수 있는 공청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책 와 부안군수의 면담 시 부안

군수는 자신의 유치반 입장을 확인시켜주면서 공청회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김

경모,2010).결국 군수가 자신의 의견을 번복하면서 유치를 신청하자 주민들은 자

신들의 의견 표출의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 데에 분노해 반 운동을 벌이고 후에 군

수에 한 집단 폭행까지 불사했다.주민들이 이 게 극단 인 행동으로 응한 것

은 정부가 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지 껏 우리는 정부로부터 공식 인 화 제의를 단 한 번도 받은 이 없다.

우리는 거부할 기회조차 없었다. 군민의 의사와 무 한 유치신청을 확정해

주민들에게 의견표명 기회를 빼앗고,정 조사를 시작도 않았는데 특별법까지

만들겠다며 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며,많은 수의 주민들을 연행하고 구속하는

상황에서 부안국민들에게 평상심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한 일이다.조건

이 이럴진 군민 다수가 정부의 횡포와 군수의 독단에 분노를 느끼고,지역에

반 분 기가 팽배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결단코 화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부이지,주민이 아니다.우리는 화하고 싶고,평화 으

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핵폐기장 백지화 핵발 추방 범부안군민 책 원회

성명서,20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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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화의 통로가 원천 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의견 표명의 기회가 박탈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 지 까지의 정부의 행태에 해 불만을 표시하며 진정한

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어쩌면 통령은 은 하게 주민들을 조직해 해외에 여행을 보내거나,논리에 맞

지 않는 내용을 공작하듯이 주민들에게 퍼뜨리는 것을 화라고 하는지 모른다.

주민들에게 얼마 떼어 테니 조용히 하라는 흥정을 화라고 한 모양이다.

그리고 " 화가 안 되면 정부 방침 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박한다....한

편에선 돈으로 유혹하고 다른 한편에선 폭력으로 한다.하지만 부안군민은

돈에 정신을 팔지 않을 것이며,폭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핵폐기장 백지화

핵발 추방 범부안군민 책 원회 성명서,2003.8.22)

즉,기본 인 화의 시도 없는 보상안의 제시나 반 행동에 한 과잉 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이는 8월 21일 통령이 청와 수석ㆍ보좌 회

의에서 부안 방폐장에 련해 "폭력행사에 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경하

게 응하라"고 지시하고 "극단 인 행동이 계속 돼 화가 안되면 정부 방침 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밝힌 것에 한 책 측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응방식에 해 불만을 품어왔던 책 와 주민들은 고속도로

거시 ,해상시 , 북도청 앞 시 ,무기한 등교거부 등으로 반 시 에 가세했

는데 이에 행자부 장 이 2003년 8월 29일 부안 책 를 방문하여 화를 제안하면

서 사태의 진정을 시키려 했다.엄청난 유ㆍ무형의 비용으로 지불하고 얻어낸 성과

인 셈이었다.하지만 책 는 8월 28일 있었던 행자부 장 의 화 약속과 특별교

부세 1백억원에 한 지원 유보의사,그리고 8월 30일,교육부총리가 부안문제 해결

시까지 핵폐기장 련 교육행정의 지원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후에 보인 정부의 행태는 기만 이라며 반발했다.41)이유인즉,교육부총리가

의 교육행정 지원 유보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부안농공고를 에 지 련 문

실업고로 개편하고, 포자동차공고를 자동차 특성화고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

다는 것이다. 한 행자부 장 역시 약속을 깨고 특별 유보세에 1백억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개 우선지원 사업까지 확정하면서 주민들의 불법,폭력 시 에 해

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한다고 밝힌 것은 명분상 화하는 척 하면서 자

신들의 정책을 어부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결국 화는 다시 단되었고 그 역

41) 믿   없는   들   없다(9.2 ), 2003.9.2( 핵 책  지, 

http://nonukebu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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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부

의 원인

주민 동의  의견 이라는 최

소한의 과 이 생략  민주  

치신청과 주민 회  매 라

는 잘못  사업진행

부지 에 있어 법 인 차상

의 는 없었 나, 주민의 의견

 과 에  부의 노 에도 

불구하고 많  약이 있었  

해결의 조건

- 주민동의가 없이는 강행하지 

겠다는 조건이 행 어야 

함

- 지화 는 사업진행과 

 일체의 행 의 단  포함한 

면 인 보  단이 

어야 함 

- 사업의 추진  해 는 주민

의 이해  동의가 요

- 다만, 주민의 진 한 의사를 

확인하  해 는 주민들이 자

로운 분 에  른 보

를 탕 로 시 에 한 확한 

이해  단  내릴  있는 

회 공이  

의 해결  

 통  직속 구로 '국가 에 지 

책 립  한 민 공동 원

회' 구 :

- 사회 로 신망 는 인사들

이 포함

- 의 는 국가의 장 인 에

지 책의 향과 사 폐

장  포함한 핵 에 지 책  

사회 로 철 히 공개하고 합

의 

- 하는 민 공동 원회는 

재의 지속가능 원회 산하 책

과 상, 규모, 구 에  차이

 한계가 있 에 국민  합의를 

도출해 내  한 구로  새로

이 추진 어야 함 

- 양  공동 주 하에 

① 시 의 에 한 명회 

는 공청회를 ㆍ면별 개최(각

2-3회)

② 찬  토론(3-4회)

③ 국내외  시  공동견학 

등  함

- 한 재 추진 인 지질

조사에 책  가  주민

이 참여하여 도의 부지 합

 공동 로 검증할 것  함 

효과가 한수원 직원과 부안군수에 한 폭행 등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화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2003년 10월 24일 '부안지역

안해결을 한 공동 의회'의 제1차 회의가 열렸다.이어 10월 31에 열린 공동 의

회 제2차 회의에서 책 측이 제안한 부안 안의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사태 해

결의 제조건은 "주민동의가 없다면 (방폐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

이었다.제3차 회의에서는 양측의 견해를 좁히기 한 소 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했다.이날 회의에서 책 측과 정부측이 각각 제시한 해결방안을 보면 서로가 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악할 수 있다.

<표 22> 책  부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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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에 한 양측의 인식은 동일했다.즉,민주 의견수렴 차의 요건이

생략되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서도 정부는 차상에 법 인 하자는 없었다는

의견을 명시했고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을 강조했다. 제조건에 있어서도 주

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요구된다는 을 동일했지만 세부 으로 분석해보면, 책

측은 주민들에 한 동의가 사업의 면 인 단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반

면 정부측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객 인 단을 유도해낸다는 데에

을 두어 사업이 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해결방안에서 책 는 민 공동 원회를 구성하여 에 지 정책에 한 제

반 과정을 공개하여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공청회와 같은

차,찬반토론,공동견학 등을 차를 통해 의견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이는 문

제해결의 제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책 측은 철 한 공개를 통해 조 이라도

국민 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정책이 강행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며 정부측은

공청회와 찬반토론과 같은 의견수렴 차와 더불어 시설의 공동견학과 부지 합성의

공동참여를 제안해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경우 정책이 기존의 계획 로 시행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좀처럼 합의 을 찾지 못해 공동 의회는 단될 기에

쳐하게 되었는데 이에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 다.그런

데 정부가 2003년 11월 17일,방폐장 련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해 공동 의회로 조성되었던 화의 분 기는 다시 와해되었다.이후 2003년

12월 29일 책 는 정부에 재차 주민투표의 실시를 구하면서 그 시기를 2004년

2월 13일로 지정했는데 이는 총선 60일 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핵폐기장 문

제가 선거의 정치 이슈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42)

그런데 이마 정부가 거부하자 2004년 1월 8일 주민투표 성명서를 내 2월 순 독

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게 시일을 정하여 주민투표를 감행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부안사태가 개되는 과정에서 부상과 구속 등의 피해를 보았

고 그동안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여 경제 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었다.2004년

2월 14일 계획 로 독자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를 제외한 36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압도 반 의견이 나왔다.

책 와 정부는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차가 필요하다는 에 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냈다.그런데 차 배제로 인한 불신은 화나 참여에 의한 합의

가 아닌 반 시 ,집회,등교거부,폭행 등의 표출 수단을 선택하게 만들었다.일방

인 유치신청으로 인해 닫힌 문은 여러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측의 화의 시도로

42) 핵 책  주민  , 200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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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의 치청원

(1) 시 의 치를 희망하는 주민  공고일 재 당해 ∙면∙동 지

역의 권자 3분의 1 이상의 치 찬  명  첨부하여 2004  5

월 31일 지 산업자원부장 에게 치 청원  할  있다. 

(2) 산업자원부장  주민의 치 청원 가 면 지체 없이 이

를 해당 지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산업자원부장  주민의 치 청원 가 거나 요하다고 

인 할 경우 해당 지 자치단체장에게 조를 요청한 후 사업자로 

하여  부지 합  조사를 착 하게 할  있다. 

(4) 사업자는 주민의 치청원 가 출  지역의 부지 합  조사, 

연락업  등 요한 업 를 행하  해 지사 소를 둘  있

다. 

나. 신청  

주민의견 

(1) 지 자치단체의 장  다  각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004  9

월 15일 지 산업자원부장 에게 신청  할  있다. 

①산업자원부장 로부  가.(2)항에 의해 주민 치청원   사

실  통보  경우

② 시 의 치를 희망하는 주민이 공고일 재 당해 ㆍ면ㆍ동 지

역의 권자 3분의 1 이상의 치찬  명  첨부하여 지 자치단

체장에게 신청  요청하는 경우

③ 당해 시ㆍ군ㆍ구 의회가 결의하여 지 자치단체장에게 신청

 요청하는 경우

(2) 지 자치단체장  신청 에 부에 지원  요청하는 사업 

내역  첨부하여야한다

(3) 지 자치단체장  신청  후하여 주민의견  한 

공개토론회, 행 구역별 공동 명회 등  실시하고, 요한 경우 국

내ㆍ외 시  견학 등  실시할  있다. 

(4) 산업자원부장  사업자로 하여  지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라 나.(3)항의 주민의견 활동과 하여 소요 는 경 를 지원

하게 할  있다.

잠시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정부는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정책에 박

차를 가해야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데 비해 책 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강행할 수 없다고 해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공동 의

회가 구성되었음에도 합의 을 찾지 못해 결국 주민들이 자체 인 주민투표를 실시

하며 반 의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례에서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 인 사업 추진에 한 반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

었기에 화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그런데 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장

차가 더욱 벌어지고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자 의기구를 구성하여 유치신정의 차

의 민주 요건을 보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결렬

되면서 주민들의 반 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피해가 속출했다.이로부

터 차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 안으로 다른 방법을 취하

게 되고 많은 경우 이는 더 큰 비용을 소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정부는 방폐장 유치신청 차상의 문제 을 보완하여 새로운 유치신청 차

를 마련했다.

<표 23> 보  폐장 치신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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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 표 

(1) 산업자원부장  나.(1)항의 신청과 나.(3)항의 주민의견 

 차를 거친 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 표법(법률 7124 )"

8조의 규 에 라 시  치여부에 한 주민 표의 실시를 요구

한다.

(2) 다.(1)항에 의해 주민 표의 실시를 요구  지 자치단체장  

주민 표법에 라 주민 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 표법 

시행이 에 주민 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 표법의 규  

참조하여 해당 지 자치단장이 주민 표의 구체 인 차  법  

하여 실시할  있다. 

(3) 주민 표는 부지 합 이 확인  이후에 실시하며, 부지 합

 지역주민 표가 참여하는 「부지 원회」에  1.나항의 치

에 한  상 결격사항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4) 주민 표는 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표  효 표  과

의 찬 로 가결한다. 

라. 본신청 

(1) 주민 표 결과 가결  지역의 지 자치단체장  양 자  공

학 개 사업 치신청 를 첨부하여 2004  11월 30일 지 산업

자원부장 에게 본신청 를 출하여야 한다

(2) 동일 역자치단체 내에  시 과 양 자 공학 개  사업  

각각 다른 지 자치단체에 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시  

치하는 지 자치단체의 장이 양 자 공학 개 사업  치하

는 지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를 첨부하여 본신청 를 출하거나 

② 당해 역자치단체장이 양 지 자치단체장의 의견  하여 본

신청 를 출할  있다. 

(3) 부 군  주민 표를 통해 가결  경우, 별도의 신청 차 없이 

본신청이 료  것 로 본다. 

새로운 공고내용의 특징은 주민자치와 참여를 제도 으로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먼 ,주민투표의 도입으로 '주민자치원칙'을 보장하고자했다.이를 해 주민의 유

치청원에 의해 차가 개시되고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등 민주

이고 투명한 공모 차를 추진하도록 했다.둘째,'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 으로

보장하도록 했다.주민 표,시민단체 표 등이 부지 합성 조사에 참여하여 직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부지 합성 여부 최종 후보부지 선정은 지역

주민 표가 참여하는 '부지선정 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고,부지선정 이후 시설의

건설 운 단계에서도 지역주민 표,시사회단체 표 등이 참여하는 '운 원

회'를 구성하여 주민참를 제도 으로 보장했다.셋째,안 성에 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사용후 연료 재처리시설과 고 방사성폐기물

구처분장은 이 공고로 선정되는 후보부지의 상시설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오해

를 방치하도록 했다. 한 국내외 련시설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이 시설의 안

성을 직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최 한 부여한다고 했다.

이러한 차 보완은 그 과정에서 민주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이 되었다는 에 의의가 있다.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것이 이미 갈등이 확 된 이

후의 사후 인 처방안이었다는 이다.결과 으로 차에 민주성을 증진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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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평균 북평균 북부 군

2001 57.6 27.7 20.1

2002 54.8 26.3 14.4

2003 56.3 25.6 12.6

2004 57.2 25.9 13.8

2005 56.2 25.1 13.3

은 바람직했지만 이미 깊은 감이 형성된 상황에서 차 보강의 의미는 희석될

수밖에 없었다.

3.경제 보상

정부와 한수원은 2003년 4월 21일과 23일 주요 일간지에 담화문을 게재해 방폐장

사업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연계추진,한수원 본사이 ,3,000억원의 유치지원 ,

부처별 지역 지원사업 발굴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의 강력한 경제 보상안을

제시하 으며,후보지로 선정된 경북 덕과 울진, 북 고창, 남 외에도 5

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자율 유치 신청 기간을 가진다는 유치 공모방식을 발표했

다.부안군 도 주민들은 3,000억원에 이르는 지원 을 직 보상의 형식을 지 받

을 수 있다는 정보를 하고 방폐장 유치에 극 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 게 경제 인 보상에 해 극 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에

시설의 입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경험과

지역의 경제 인 침체에 한 보상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인근의

원 온배수로 인한 보상의 범 는 방수 폐 을 기 으로 17.5km 는데 원 과

21km 떨어진 도는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새만 사업에서도 토사 축 으로 인

한 어업 피해를 농업기반공사가 인정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김창민,2007;

김경모,2010재인용). 한 <표 24>의 재정자립도를 보면,2001년부터 국평균 지

자체 재정자립도는 55%를 웃도는데 북부안군은 2001년 20.1% 수 을 기록하다

2003년에는 12.6%까지 떨어졌다.이것은 북 체평균과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

으로 열악한 경제 인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

<표 24> 부 군 재 자립도 황

(단 :%)

자료: 행 부 지 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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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원 과 새만 사업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와 상 박탈감,새로운

수익사업의 미비,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사회ㆍ경제 침체 속에서 방폐장 유

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각종 보상에 도 주민들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다.이들에게 보상 문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 다.2003년

7월 26일,윤진식 산자부장 은 주민들의 보상 요구에 " 련법규를 개정해서라

도 원 센터 유치한 도 주민들을 한 직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계획은 당장에 주민들의 정책 수용을 이끌어내기

한 빌미 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부담하는 지역민들이 많이 있

었다.그들에게는 토지 수용과 어업권에 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그

런데 핵폐기장 유치주민들에게는 이와는 별도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과의 형평에 심히 어 나는 조치이고 헌법상의 평등권과

민주 시장경제질서에도 반하는 헌 인 발상이다....실 가능성이 없는데

도 불구하고,오늘 산자부의 ( 보상고려)발언은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

기 한 고도의 정치 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책 성명서,2003.7.26)

" 부분의 군민이 반 하는데도 정부가 도 주민에 한 직 보상 움직임

등 어붙이기식으로 핵폐기장을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국가폭력""앞으로

날마다 오후 8시 부안수 앞에서 촛불시 를 벌이고 8월 2일 열리는 미스변산

선발 회 등 부안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를 실력 지할 방침"( 책 계자)43)

그런데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향후 국책사업 시행에 나

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방침을 번복했다.44)이와 같은 정부의

일 성 없는 발언은 찬성측에 있었던 도 주민들에게도 향을 주어 '핵폐기장 반

를 한 도 지킴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게 만들었다.

" 으로 최고 3억에서 5억을 다는 말을 믿고 주민 부분이 핵폐기장 유

치 동의서에 도장을 어주었는데,이제 와서 보상을 못해 다고 말한다면

말이 되느냐""약속을 번복하는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방폐장 반 운동

43) 핵폐  보상 란, 한겨 , 2003.7.27

44) 에  원 6-7  견 ' 보상 '쪽 었다. 산처차  보상 라는 말 체가 

못 다. 지원 다"고 했다. 다  원들  "다  민과  평 , 공감 가 하가" " 리상에도 

가 다."고 했다. 공통  지  "  다  책사업  하는 도 다 돈  해결해  하는 나  

 남   다는 것 었다. ([ 도 보상 지  ] '원 ' 득  과 , 보,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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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단 으로 나서겠다."45)

"정부에서 보상을 않는다면 끝까지 보상을 요구하며 강력히 응할 것"

(정 복 도 유치 원장)46)

"상당수 도 주민들은 보상이 제되지 않으면 방폐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향 사람들 사이에서 돈 때문에 고향을 팔았

다는 극한 인 비난을 받고 있는 마당에 정작 이마 도 받지 못하면 반 입장

은 더욱 뚜렷해질 것"(부안군 의회 계자)47)

이러한 주민들의 분노는 정부에 한 불신으로 이어졌다.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해 방폐장 선정과정의 차 보완과 련한 발표(2003.12.10)에서 지원 을 보

다 합리 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먼 i)약속한 정부지원 (3,000억

원),양성자가속기 사업,한수원 본사이 등의 직 지원은 당 계획 로 추진하되

ii)지역 개발사업 등과 같은 간 지원은 심사과정에서 부지선정 원회와 지자체 간

의를 통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iii)정부지원 이 정보가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세방식으로 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48)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지원 등 지역개발의 보상책은 부안반핵 책 원회를

심으로 한 부안군 주민들의 반 입장을 움직이지는 못했다.처음부터 반 입장

을 견지했던 부안군 주민들은 정부측의 어붙이기식의 행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

렴하지 않은 결정 등으로 인해 보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유치에 찬

성한 부안군 많은 도 주민들도 보상을 제로 한 찬성임을 밝 보상의

불가 결정으로 인해 부안군 방폐장 유치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는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로 인해 필연 으로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지역주민이 심리 으로 느끼는 비용은 실제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보상에 있

어 갈등의 배경과 상황을 고려한 총체 인 근이 필요하다(정지범,2010).부안사

례에서는 과거 불균형 인 수혜와 낙후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찬성측의 보상

에 한 기 가 상 으로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특히 보상의 번복에 해 민

45) 도주민에 ' 보상 ', 시사1 지 폴리뉴 , 2003.7.29

46) [핵폐 ]  "  보상  한다" ... 도주민 " 시  가 ", 한겨 , 2003.7.29

47) ' 보상' 락가락.. 도 주민 통, 니 , 2003.7.29

48) 러한 계  2004  2월 4  '원 거  리시 지 신규 공  '( 공고)에 었다. 

★ 지역에 한 지원내역 i) < 주변지역지원에 한 >상  지역지원 (3,000억원 상당) ii)

학 개 사업 iii) 한 원 (주) 본사  지원하고, 또한 해당지 단체가 하는  지

원 청사업  한 지원 - 실  원  하여 계 처 차  '지원 원 '  하여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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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실질 참여의 보장

참여의 제도화에서 언 했듯이 부안 사례에서 각 당사자들에게 참여를 통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해 정부와 한수원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했고 '부안

지역 안해결을 한 공동 의회'를 구성하 다.그런데 이와 같은 화 기회의 제

공이 력을 이끌어내기 한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Ansell& Gash,2007).

다시 말해,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갈등 리에 유효한 수

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갈등의 당사자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

장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그것이 당사자들의 실질 인 참여를 유도해냈는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안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사업자인 한수원은 2003년 5월 1일 도에서 사업설명

회를 열었다.그런데 그 장소는 부분의 부안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내륙에

서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도 주민들만 참석

했다.이어 산자부는 6월 10일,7월 3일 부안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도 방폐장 찬성 측인 도 주민들만 참여했다.즉,정책결정 이 의 단계에서 정부

와 사업자는 정책 추진에 찬성하는 측에만 한정 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참여의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제한

참여 다는 것이다.여기서 정책결정 차에서 참여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일부

부안 주민들에게는 차 공평성이 보장될 수 없었다.49)

이처럼 유치신청을 제출한 2003년 7월 14일까지 단 한 차례도 부안군민 모두를

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차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그런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진식 장 은 주민에 한 의견수

렴과정이 불충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에는 주민

들의 의견을 반 되었을 것이며 지역 발 등의 혜택을 고려할 때 반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49) 평(1991:19)  차가 합리   는 건 가운  하나  ' 차  공평 '  든다. " 책결  차

가 참여   에 한 것 라도, 참여가 공평하게 루어  합리   다. 결  차란  

다  주  가진 사람들  경쟁   주  하고 주  비 하는  마 하는 것

다.  주  개가 질 연하게 루어지 , 차에 한 참여 들  개  동 가 어  한다. 그 

동   차  공평 다. 차  공평  참여 들  견  개진할  는 가 균  게 

공 는 것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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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국민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해

민선군수인 부안군수가 신청할 당시,주민들의 지역발 과 의사를 최 한

수렴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원 수거물시설이 안 하고 해하지 않

다는 것만 믿는다면 지역발 등을 고려할 때 반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이 사

업에 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부의 국책사업에 조할 것으로 본다.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보는가

두 번의 설명회와 한 번의 공청회를 했고, 한 번은 공청회가 무산 다.나

름 로 열심히 했지만,개개인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다고 본다.7월 15일까

지 시간제한이 돼 있어서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윤진식 장 인터뷰,2003.7.30)50)

그 지만 국정감사에서 산자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6월 9일 부안군민

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방폐장 유치 찬성이 39.2%,반 가 45.7% 고,6

월 16일에는 찬성이 36.7%,반 가 53.1%,6월 24일에는 찬성이 38.5% 반 가

52.2%,7월 11일에는 찬성이 35.4%,반 가 61.7%인 것으로 나타났다(정호철,2004;

김경모,2010재인용).이러한 결과로부터 부안군수의 유치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더불어 산자부 장 의 인

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간 제한은 주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

진을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이러한 의견수렴 차의 미비는 유치신청 이후에도 향을 미쳐 주민들의 반 운

동을 격화시켰다.후에 문제를 인식하고 화를 시도하고자 국무총리실에서 화기

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을 때에도 반 측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 기만은 아니었

다.

"국무총리실의 이번 발표는 부안군민의 지칠 모르는 투쟁을 통해 드러난 핵

폐기물 처리장의 부안 유치가 실 으로 어렵다는 단과 정부의 과오를 인

정하는 최소한의 표 이라고 본다....우려스러운 도 지 않다."강행을 제

로 한 화"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제기된 이번 화

기구구성이 사면 가에 있는 정부의 얕은 계산에서 선택한 국면 환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책 성명서,2003.10.24)

50) 진식  " 도주민 만 할 지원책 마 ", 리,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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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주 차 요건의 흠결,불투명한 차와 일방 인 사업의 추진으로 정부

에 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반 측은 화기구의 구성이 정책의 추진을 한 명목

상의 차일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가운데 '부안지역 안해결을 한 공동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정부측 4명,

부안측 4명, 립인사 2명, 원장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고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 다.1차 회의에서는 향후 의회의 운 계획을 논의했는데 여기서 제시된

규칙들은 선언 인 성격이 강했으며 구체 인 차가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2차 회의에서는 부안측과 정부측이 안에 한 원인과 책에 하여 정부와

책 양측이 자료를 정리하여 발제를 하고 이를 근거로 논의하 다.하지만 이견이

좁 지지 않자,1주일 뒤 '부안문제 해결방안'에 한 양측의 쟁 을 정리하여 발표

하고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합의한 사항으로는 i)정부는 신문,TV 등을 통한

고를 단하고 ii)공무원 가족들에 한 해외시설 견학을 단하며 iii)양측은

도덕 으로 비난받을만한 행 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3차 회의에서는 부안지역의 안해결을 한 방안에 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

여 발표하 다.이날 공동 합의문에서 양측은 "양측의 견해를 좁히기 해 소 원회

를 구성하여 논의한다.11월 14일( )4차 공동 의회를 개최하되,소 원회에서 개

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소 원회 운 은 양측 간사에게 일임하며,차기 본 회의

에서는 쟁 을 하나로 압축하여 충분히 논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4차 회의는 부안반핵 책 의 한수원,산자부 부안사무소 철수와 정부측의 주민

총의 소 원회 구성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그런데 주민투표 연내 실시에 한 의견

이 나뉘면서 상이 결렬되었고 의회의 기능도 종료되었다.

4차에 걸친 공동 의회는 결국 근본 인 해결을 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공동 의회는 정부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

제 아래서 진행되었으며 이를 해 설명회 는 공청회의 읍ㆍ면별 개최,찬반토론

회,국내외 련시설 공동견학 등이 제안되었다.정부측은 부지선정에 있어서 법

인 문제는 없었지만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특히 4차 회의는 11월 7일 부안군청 근처에서 반

주민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5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

일 만에 열린 것이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화를 통한 합의가 기 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타 을 찾지 못했다.이후 11월 17일 정부가 책 측이 제안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에 해 불가입장을 표명하면서 공동 의회는 큰 성과 없이 마

무리되고 말았다.51)

51) 는 "주민  원  동  한다"고 하 도 주민 , 지질 사,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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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식 인 화의 통로 던 공동 의회에서의 상이 결렬되자 주민들은 계

속해서 거시 와 촛불시 등을 통해 의사를 표출했다.2003년 12월 29일 책

는 다시 정부에 2004년 2월 13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자체 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결국 2004년 2월 14일

도를 제외한 36개의 투표소에서 방폐장 유치에 한 압도 인 반 (찬성 5.7%,

반 91.8%)의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문제는 종결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화를 통한 합의의 형성은 기의 정부의 일방

정책추진과 민의수렴과정이 생략된 유치신청,형평성에 어 난 정보의 제공 등과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특히 유치 신청이 이루어지기

에 산자부와 한수원 측이 도 주민들에게 경제 인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에

한 수용도를 높이려했던 것은 다른 부안군민들에게 차 공평성에 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이 때문에 공동 의회라는 화의 창구가 마련된 이후에도 주

민들은 끊임없이 정부의 태도를 주시했는데 정부가 끝내 주민투표 제안을 거부하자

책 는 그것이 평화 인 문제 해결의지를 결여한 것이라며 비난했다.여기서 참

여가 제도 으로 보장이 되었거나 합의에 의해 화기구가 조성된다고 하더라고

반에 형성된 차에 한 불신을 종식시키려면 단순히 몇 번의 화의 기회 제공만

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취지는 바

람직했으나 결국 기본 인 입장 차이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은 뒤늦은 응과 지속

인 합의 기반의 결여로 인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5.학습과 조정

부안 방폐장 유치 사례는 부안이 부지로 선정되기 이 20년 가까이 추진되었지

만 진 을 보이지 못했던 정책 문제 다.따라 부안 갈등 역시 먼 체 인 선정

과정의 시행착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984년 10월 13일,제221차 원

자력 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리 책"의 주요 내용은 " ㆍ

방사성폐기물은 육지처분을 원칙으로 처분시설은 원 부지 외부에 집 식으로 건설

한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1995년까지 15년간 정부는 방폐장 건설부지를 선정하

기 해 노력했다.1994년 12월,경기도 옹진군 덕 면 굴업도를 최종 부지로 선정

했으나 정 지질 탐사과정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굴업도의 시설지구선정을 해체

해야했고 결국,사업은 원 으로 돌아갔다.이에 방사성폐기물 리사업을 재검토하

비 간과 행 차에 많  시간 , 내 (2004 )  연계   들어 주민  연내실시  거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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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19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 원회에서 ㆍ 방사성폐기처분장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건설 리업무를 원자력연구소에서 한 으로 이

하고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리기 을 폐지한다는 조정안을 확정했다.1998년 9월

에는 '국가 방사성폐기물 리 책'이 확정되었고 2001년 4월 국가 력산업구조개

편정책에 따라 한 이 6개로 자회사로 나 어지면서 리사업은 한수원으로 이 되

었다.이후 46개 임해지역 지자체를 상으로 리시설 부지 자율유치 공모가 시행

되었는데 7개 지역주민의 유치청원이 이루어졌으나 지자체가 거부하여 자율유치신

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정부와 한수원은 리시설 부지 확보를 한 방식을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변경했고 2002년 12월까지 문기 용역을 통해 후보 부지를

도출해 2003년 2월 제252차 원자력 원회 의결로 남 , 북 고창,경북 울진,

경북 덕을 후보부지로 발표했다.2003년 5월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연계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를 상으로 자율유치 신청 공모를

추진했는데(2003.5.1~7.15)부안군 도가 최종 정부지로 선정되어 지역주민과 환

경단체의 반 를 불러일으켰다.52)

이러한 과정을 보면 2003년 부안이 최종부지로 선정되기까지 1989년에는 덕,

일,울진,1990년의 안면도,1995년의 굴업도에서 부지 선정에 한 반 에 직면

하여 갈등을 경험하면서 차 으로 새로운 해법 마련을 한 분 기가 조성되었음

을 알 수 있다.그런데 정부는 그러한 해법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를 마

련하는 데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의견을 표하는 지방의회의 동

의 요건마 삭제함으로써 후보지 신청과정에서 그 어떤 주민의 의견수렴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이와 같이 정부가 과거의 주민과의 갈등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오랜 기간 표류했던 정

책 문제에 한 조 함이 드러나는 목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정부는 민의를

수렴하는 차로부터 주민들의 수용성을 이끌어내려 하기보다는 인 보상

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실시 등의 경제 인 유인을 제공하여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물론 도 주민들은 보상에

한 소식을 공식 ,비공식 통로로 하게 되면서 방폐장 유치에 극 으로 찬성

했다.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보상에 한 의견이 엇갈리고 산자부 장 이 부

안을 방문해 언 했던 보상 고려 발언이 며칠 후 정부 국무회의에서 번복되면

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한 직 보상안은 도 주민

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 측 주민들에게는 오

52) 산 , 원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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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반발심을 조장했고 보상 불가 결정이 나면서 일부 찬성측이 입장을 바꾸

게 만들어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 후 인 반 시 가 벌어진 것은 정부측이 보상과 같은 하향 인 리방

법을 시도했다는 것과 무 하지 않다.여 히 정부는 유치선정과정에서 있었던 민

주 차 미비의 문제에 한 주민들의 불신에 한 한 응책을 마련하지 못

했던 것이다.결국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는 어렵다는 을 인정하고 '부안지역 안해결을 한 공동 의회'를 구성하게 된

다.4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부와 책 양측간의 합의 을 찾기 한 노력이었으

나 결국 주민투표에 련한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공동 의회는 그 목 을 다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주민들은 정부가 화를 통한 문제해결의지가 없다고 인식했고

정부는 책 가 백지화 주장만을 되풀이 한다며 서로 상 에게 상의 실패에

한 책임을 돌렸다.53)

그동안 정부는 부안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해 모든 문제를 조건 없이 진지하

게 화하기로 반 책 와 합의하고 10.24일부터 화를 시작하 음.그러나

화과정에서 정부는 반 책 가 요구한 로 언론매체를 통한 고를 단

하고 부안군의 공무원 그 가족의 선진국 련시설 시찰일정을 단하는

등 원만한 화 분 기 조성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으나,반 책

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원 재검토와 백지화"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스스로 자

유롭고 개방된 화를 단 하는 행태를 보 음....정부는 부안 책 가 실

으로 어려운 이 많은 주민투표 연내실시가 힘들다고 해서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화를 결렬시킬 것이 아니라,자유로운 화와 토론 분 기 조성,주민투

표의 구체 실시 시기ㆍ방법,투표 리 주체,투표운동 방법,투표결과 확정방

식 등에 해 지속 인 화를 통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 음.(총리실 보도자료,

2003.11.18)

"(정부는)여론을 의식해 ' 화를 통한 문제해결',주민투표 원칙 동의'를

떠들어 뿐 이를 실 시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원칙 동

의라는 문장만 있고 동의수 에 따르는 최소한의 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53) 리실  보도 료(2003.11.18)에 하  가 시한 연내 주민  가 에 해 "첫째, 재 

에 계  주민 ( )   에는 도  가 미비하여 주민  체   합 가 

어 우 , 째, 주민   재 진행  지질 사 후에 실시하는 것  타당하 , 째, 주민 

 에 드시 운   가 보 어  하 , 째, 실   비에는 행  비

간  필 한 , 다 째, 내   고   연계 는 것  람직하지  도  

고 할  주민  연내 실시는 실  어 울 것 라도 단"  라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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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진실성도 없는 '정부의 화 의지,주민투표 동의'운운은 한순간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얕은 꾀에 불과하다."( 책 성명서,2003.11.20)

거의 유일했던 소통의 자리가 무산되었지만 통령이 원 련 북 언론인과의

화를 통해 정부와 군민간의 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산자부 장 은 부안

유치선정과정에서의 문제 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부지선정 차 보완방안을 마련해

차의 민주 요건을 강화시키면서 다시 합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했다.공동

의회는 기존의 일방 인 정책추진에 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을 풀어나가기에는 충분히 숙성되지 못했다는 문제 을 지 할 수 있

다.결국 화에 의한 갈등해결은 불가능해졌고 주민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실시

해 민의를 보여 으로써,정부,부안군청과 한수원은 지속 인 정책홍보와 원 견학

등을 통해 제각기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은 지속되었다.결과 으로 주민들의

요구 로 부안 방폐장 건설은 백지화되었으나 그마 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지선정 차에 의해 법 자격이 종료됨으로 인한 것이어서

끝까지 상호교류를 통한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부안 사례에서 정부측과 반 측은 각각 갈등 개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학습이 이

루어졌다고 평가된다.정부는 정책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 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의수렴과정을 생략했는데 이에 해 향후에 주민자치의 요건을 포함하여 차

를 보완하 고 한 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공동 의회 구성을 제안하 다.주민

들 역시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 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감을

가지고 조 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화기구 구성을 수용하고 주민투표를 통

해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안을 제시하면서 극 인 태도를 보 다.

하지만 심각한 립 상황과 비교할 때 양측을 매개하는 화의 노력은 상 으로

부족했고 서로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공동 의회 결렬에 한 정부와 책 측의 입장을 보면 이들

은 모두가 상 실패에 한 원인을 상 방에게 돌리고 있는데 실패를 통해 략을

개선해나가기 보다는 단지 기본 인 의견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 것에 불과했다

는 인상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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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결과 요약

부안 방폐장 유치 갈등에서는 장기간 국가 정책의 부진으로 인한 시 한 상황과

맞물려 차 투명성 요인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부안군이 방폐

장 부지로 선정되기 이 부터 정부와 한수원은 도 주민들만을 상으로 제한 인

정보제공과 공청회를 실시해 다수의 반 측 부안군민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어 있

었다.여기에 부안군수의 독단 인 유치신청은 민 갈등을 더욱 확 시켰다. 한

처음에는 부지선정과정에서 안정성을 심사했던 부지선정 원과 그 결과에 해서도

공개가 되지 않아 안정성이라는 매우 요한 이슈에 해서도 주민들은 차에

해 신뢰하지 못했다.

지속 이고 안정 인 참여는 갈등 계를 력 계로 선회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요인인데 이것은 참여가 제도 으로 보장되었을 때 실 될 수 있다.부안사례

에서 주민들은 공식 인 화의 통로가 없는 신 각종 시 나 반 행동을 통해 자

신들의 의견을 표출했다.이후 '부안지역 안해결을 한 공동 의회'가 구성되면

서 화의 분 기가 조성되어 정부와 책 양측이 문제에 한 서로의 의견을 확

인하고 그에 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결국엔 각자의 근본 인 입장의 차로 인해 성

공 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이처럼 화의 자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

만 정부는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 결여된 차 인 문제 을 인정하

고 주민의견수렴과정과 주민투표 요건을 추가하여 새롭게 차를 보완하게 되었다.

정책의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한 방법으로 정부는 인 경제 보상안을 제

시했는데 그 에서도 특히 보상에 한 소문과 이후의 산자부 장 의 보상

고려 발언은 상 박탈감과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던 도 주민들에게는 유

치를 찬성하게 된 결정 인 요인이 되었다.하지만 갈등 리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러한 경제 보상은 정 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오히려 반 측 주민들의 입장

에서는 보상안에 해 실 가능성이 없는데도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한

정치 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참여가 보장되고 화의 기회가 마련되는 것도 요하지만 그 차가 실제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었는지,그 내용을 실질 인 화라고 볼 수 있

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공동 의회가 구성되어 4차례의 회의를 거쳤는데 양측이

한 자리에 모여 화를 통한 합의를 모색했다는 은 정 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서로의 주장에 해 이해하려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에 치 했기 때문

에 평행선을 이루며 결국 합치 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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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방폐장 부지선정을 두고 방황했던 정부는 정책에 추진력을 더하기

해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보 는데 이와 함께 유치신청 차

에서 지방의회의 동의 요건을 빼고 주민의견수렴 차를 거치지 않아 주민들의 엄청

난 반발을 래했다.다시 말해,이 에도 민의 수렴을 소홀히 하여 반발을 산 경험

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성공 으로 집행하기 해 그 실패를 통한 교훈을 결정과정

에 용하지 못했던 것이다.후에 공동 의회의 구성과 유치 차 보완은 갈등상황

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에 내린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주민들도 처음에는 반

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다가 화의 자리가 마련됨에 따라 갈등상황에 진 을

기 했다.그러나 결국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공동 의회가 종료되었는데 각자

의 학습과 조정의 노력은 있었으나 그것이 화라는 매개요인을 통해 서로에 한

이해와 합의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장기간 국책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상황 요인은 사업의 시 성을 부

각시켜 차에서 민의 수렴을 생략했고,일방 인 유치신청을 가능 했으며 시설

의 안 성 검증도 공개하지 않아 차 인 투명성은 충족되지 않았다.참여를 제도

으로 보장한 것으로는 공동 의회의 구성을 들 수 있는데 공식 인 화기구의

구성은 갈등의 분 기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되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

로 돌아감으로써 이후의 갈등 상황에 오히려 부정 인 향을 주기도하 다.부안

사례에서 보상 방안이나 그 외에 양성자가속기사업 연계 등은 하향 인 정부의

갈등 리 수단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반 의견을 무마시키고 동의를 이끌어내기

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가져오기도 했다.정부와 반 측은 공동 의회

를 통한 실질 인 참여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 했다.하지만 이들은 각자

의 주장 쪽으로 상 방을 끌어들이려는 태도를 보 고 화는 충분히 숙성되지 못

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마지막으로 정부와 반 측은 각각 갈등과정에서 학

습과 조정을 이끌어냈으나 이것이 화를 통해 연결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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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 연구결과의 요약

지 까지 한국 부발 (주)의 서울복합건설 갈등사례와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갈등사례에서 력 거버 스의 갈등 리 요인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두 사례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공공갈등에서 력 거버 스의 기제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구체 으로 분

석하기 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해 크게 갈등의 구조, 력 거버 스의 갈

등 리 그리고 결과로 항목을 나 뒤 세부 으로 갈등의 구조를 갈등의 내용과 당

사자로, 력 거버 스 모형을 기반으로 갈등 리 범주를 제도 설계 부분의 i)

차의 투명성 ii)참여의 제도화 iii)경제 보상, 력 과정 부분의 i)실질 참

여의 보장 ii)학습과 조정으로 분류하 다.분석의 결과,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

해낼 수 있었다.

첫째,두 사례에서 모두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당사자

들 배제하 는데 사업/정책의 계획과 결정의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를 배제하여 이

들이 차에 한 불신을 갖게 되면 그것은 이후의 참여 차나 화의 통로에 한

불신으로 이어져 성공 인 갈등 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제도 으로 보장된 참여 차라도 형식화되어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것은

갈등 리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부안사례에서 볼 수 있는 법

인 하자가 없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진행되는 것이라면 결국엔

정당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게 된다.서울화력과 부안 사례에서는 공통 으로 일종

의 의체(TF-공동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 인 향을 미쳤겠지만 참여 에서 보았을 때 TF는

당사자간 동등한 입장으로 문제에 해 토론하면서 유연성 있는 분 기가 조성된

반면 공동 의회는 각자의 목표를 철하기 한 수단으로 의에 참여했기 때문이

라고 해석된다.

셋째,보상안의 법규정의 존부 자체는 갈등 리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그

보다 보상의 내용이 갈등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 하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었다.

서울화력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 인 근거가 마련되어있었던 반면

부안 방폐장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 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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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원에 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54)그런데 발 소 주변지역 지원에 한

법률도 그 내용과 시행에 있어 여러 문제 이 노정되고 있었다.한편,부안 사례에

서 보상 약속은 정책에 한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하지만 보상 약속마 도 일 성을 잃으면서 혼란을 주었고 반 측은 물

론 찬성측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반면 서울화력 사례에서는 문화창작발

소의 건립과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서울복합의 건설로 인한 혜택으로 제

시되어 보상에 있어서 정합 인 거래(positive-sum bargaining)가 이루어질 수 있었

던 것으로 단된다.

넷째,참여의 제도 기반에서 확인했듯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그 제도 근

거의 유무와 상 없이 주민들의 실질 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에는 취약했다.이것

은 본래 그 목 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정

부나 사업자의 하향식의 일방 차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실질 인 의

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이다. 한 두 사례에서 모두 주민 의체,공동 의체를

통해 화를 통한 합의를 유도해냈으나 그 구성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논의가

숙성될 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이 실질 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으로 단된다.

다섯째,두 사례는 학습과 조정요인에서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 다.여기서 발

견할 수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꾸 하게 지속될 수 있는 매개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즉,당사자들 사이

에서 실패로부터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 략이 조정될 수 있는 매개체가 존재할 때

갈등 리가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서울화력에서는 정부의 문화창작발 소

조성이라는 정책 추진이 개입되어 서울복합의 건설 혹은 발 소 이 의 논의를 이

어나갈 수 있게 해 주었다.여기에 TF의 구성은 그 합의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반면,부안 사례에서는 이와 같이 정책의 추진에 동력이 될 만한 요인이 없

었고 하루빨리 방폐장 건설사업이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합의

기반을 통한 시행착오를 꾀하기 보다는 보상안의 제시나 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목 을 달성하려했다.이러한 정책의 시 성과 지속 인 소통의 부재는 일방 인

갈등 리를 래했고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하게 만들었다.

54) 특별  2005.3.31에 어 2007.4.21  시행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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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리요인 울화 소 부  폐장 

도  

계

차의 명  

- 지경부의 ' 3차 본계획에 

울복합 건 사업 , 사업 타당  

조사가 끝난 이후 공청회, 주민 명회 

개최(계획과 결 에 주민의견 과  

X) 

- 이 부지확보 TF에 고양시  지역주

민들의 공식  참여 X, 공식  

 시도

- 도(찬 )주민들만  상 로 한 

폐장 보, 명회, 공청회 

- 의견 과  없이 진행  부 군

의 독단 인 치신청( 차  하자는 없

었 , 군의회에 의 부결에도 군 의 

치신청강행)

참여의 도화

- <환경 향평가법> 25조에 의해 보

장 는 주민 의견 차 → 차의 

식화

- TF( 화창작 소 조 , 이 부지확

보)를 주축 로 화  토론 분  조

- 후보지 의 차  요건에  지

의회의 동의 요건 삭 , 주민의견

차 X 

- '부 지역 해결  한 공동 의

회' 구

- 2003  12월 10일 부의 부지

과  보 표(주민찬 명, 의견

차, 주민 표 등 의사결 의 민주  

요건 강화) 

경  보상

- < 소주변지역지원에 한법률>에 

주변지역지원사업

→ 지역에 른 요의 차이 고  X

→ 량에 의해 보상 액 결

- 울복합 건 로 인한 택 시: 인

근지역 개 과 연계한 보상( ) 

→ 울복합 건  + 화창작 소 조

 + 지역경  활 화 = positive sum 

bargaining 

- 보상( )

i) 양 자가속  사업 연계

ii) 한 원 본사이   지역지원

III) 3,000억원 치지원  

→ 보상  도주민들  치찬

로 이  요인이었 나 어붙이 식

의 행의 일환이었다는 난  

 

과  

실질  참여의 

보장 

- 주민 명회: 실질 인 의견의 환

로 보  어 움

- 심포지엄: 이해당사자  3자의 참

여로 다각도의 근이 이루어짐 

- 주민 의체: 시 의 지연과 충분한 

논의 시간 부족

- 사업 명회: 사실상  주민들  

- '부 지역 해결 한공동 의회' 

구 : 의과 에  의견이 일부 용

었 나 결국 상 결 (뒤늦  화 구 

조 , 지속  결여로 충분한 토론 이루

어지지 )

학습과 조  

화창작 소 조  

i) 소 지하화 ii) 소 이

- 환  태로 갈등이 개 어 학습

요인이 부각

- 각 시 별 TF의 구 로 의의 지

속  확보, 균  장 계

소 지하화 추진( 산)→ 소 이

 검토( 산) → 소 지하화(ii) + 

화창작 소 조  

⇒ TF  화창작 소 조  책  

당사자간 시행착 를 통해 학습과 조

 가능  하는 매개요인 

(-) 특 상 주민들의 직  참여를 보장

하지 못했다는 한계

- 부: 의견 차를 생략한 차 

→ 치신청 차에 의견 차, 주민

표를 규  

화보다는 경  보상 로 인

→ 공동 의회를 통한 화 시도 

- 부 군민:  운동 → 공동

의회를 통해 의견 표명 → 자체 인 

주민 표 

⇒ 각각 여러 갈등 리요인들  활용해 

학습과 조  이루었지만 이들  지속

로 매개할 요인이나 합의 이 

없었

<표 25> 분 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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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론 ㆍ정책 시사

력 거버 스는 공 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 분권화된 형태로 당사자들의 참여

를 유도하며 지속 으로 제도화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에서 통 으로 행해진

정부의 일방 이고 권 인 갈등 리 방법의 안이 될 수 있다.이에 본 연구는

력 거버 스의 요인들이 갈등 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이론 ㆍ정책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공공갈등에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인 기반의 존재 자체가

갈등 리에 유효한 진정한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물론 갈등 리에서

법제도 근거는 사회 갈등을 합리 으로 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그 내용

이 실과 유리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다.여기서 차에

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제도 으로 보장된 차가 형해

화되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그 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본인 스스로도 진

지한 태도로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여기서 차를 신뢰하게 되는 제조건

은 그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지,즉, 차의 투명성과 련이 있다.본 연

구에서 검토한 두 사례에서 모두 차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아 차 투명성 요

인이 갈등 리에 미치는 향을 직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참여의 제도화,실질

참여의 보장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에 형성된 차에 한 불신이 차

투명성과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참여의 제도 보장은 사업/정책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인 근거와 함께 마련될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비선호시설 입지에 있어 경제 유인만으로는 근본 으로 갈등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으며 다른 요인들과 함께 제시되었을 때 성공 인 갈등 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부안 방폐장 사례에서의 직 보상안의 제시는 주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이끌어내기 한 조치 는데 유치에 찬성했던 이는 기에 도 주민들의

심을 모으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체 갈등과정을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정부의 하

향 (top-down) 근방식은 오히려 정책 추진에 정당성을 약화시켰고 오히려 주민

들의 내부갈등을 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이에 비해 서울화력 사례에서 서울복

합의 건설과 함께 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정책이었던 문화창작발 소 조성이 추

진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 인 혜택을 수 있는 혜택이 논의되었는데 이 과정에

서 승자독식(winner-take-all)이 아닌 정합 인 거래(positive-sum bargaining)가 이

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따라서 보상안의 제시는 갈등문제의 총체 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당사자들의 경쟁보다는 력에 의한 win-win 략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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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갈등의 당사자들간 꾸 히 상호작용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학

습하고 안을 조정해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요구된다. 의체나 기구의 구성은 당

사자들이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와 함께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부안 사례에서 정

부는 주민들과의 화의 분 기를 조성하기 해 공동 의회를 구성했지만 당사자

들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상에 실패했다.이와 달리 서울화력 사례에서는 갈등이 더 확 되기 이 에 TF를

구성하여 이를 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갔고 이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당사자간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과 조정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이는 장기 에서 갈등

리 시스템의 구축의 요구와 연결되어 지속 가능한 갈등 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정 이고 체계 인 해법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제3 연구의 의의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첫째,기존 연구에서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에

해 력 거버 스의 모델을 토 로 한 체계 연구가 상 으로 부족했다.특히

비선호시설 입지갈등과 련해 력 거버 스의 갈등 리의 요인이 정책이나 사

업 추진의 성공여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권 이고 일방 인 갈등 리 수단의 안으로 제시되는 력 거버

스의 범주를 제도 기반과 력 과정으로 나 어 각 변수를 세분화한 뒤 사례를

분석하 는데 이러한 총체 인 근은 갈등 리의 어느 한 요인이 지나치게 부각되

는 것을 막고 향후 갈등 리에 어떤 요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지침이

될 것이다.

둘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의 설명력을 높 다. 력 거버 스는

안 형태의 갈등 리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거버 스의 지나친 강조는

편향 인 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채종헌ㆍ김재근,2009).따라서 력 거

버 스의 모든 요인과 논리구조가 당연히 성공 인 갈등 리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는 인식을 제로 사례의 비교를 통해 보다 균형 인 을 유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첫째,두 사례를 비

교함에 있어 서로 다른 결과(정책/사업 추진의 성공 는 실패)를 기 으로 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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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성공 인 갈등 리로 이끌었는지 여부를 단했는데 정책 추진의 성공여부가

곧 갈등 리의 성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이다.정책 추진이 성공 으로 이

루어진 뒤에도 여 히 갈등이 잔존하고 있었는데 갈등 종결 이후에 그로부터 생

되는 여러 문제들을 감안한다면 정책추진의 성공이 갈등 리의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력 거버 스의 갈등 리 요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향을 미쳤는

지를 보다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정책이 결정된 이후의 갈등상황에 한 연

구가 요구된다.

둘째,본 연구는 Ansell& Gash(2007)의 력 거버 스의 모형을 토 로 분석

을 했는데 그 에서 리더십 요인은 제외하 다.리더십 요인은 개인 역량이나

정치 성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하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 으

로 작용하는 공공갈등에서 리더십 요인을 간과할 수는 없다.리더십 요인에 해서

는 각종 문헌 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당사자에 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면 보다

정교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사례의 선정에 있어 두 사례 모두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이라는 과 학자

들이 내린 력 거버 스의 정의와 특징으로 봤을 때 모두 설명 가능하다는 단

하에 갈등 리 요인들을 비교하 다.하지만 사례 연구의 특성상 다른 설명 가능한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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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laborativeGovernanceasaMeans

ofConflictManagement

Chang,SaeMi

PublicPolicy

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Publicconflictisaconflictthathaswide-spreadinfluenceonstakeholders

whoareassociatedwithgovernment'spoliciesorprojects.Inordertodealwith

public conflictissues,scholars have continually been conducting researches

regardingthefactorsthatarelikelytobeeffectiveinmanagingconflicts.This

researchaimstogiveimplicationsforfuturepublicconflictsbylookingintothe

casesthatappliedthefactorsofcollaborativegovernanceasanalternativeto

conventional,authoritativemeansofconflictmanagement.'SeoulCombinedCycle

Power Plant' and 'Buan-gun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LULU(Locally

UnwantedLandUse)caseswerechosenandanalyzedbymeansofcomparative

method.Fortheanalysis,allsortsofliteraturematerialswerereviewed.

Researchquestionis"How dothefactorsofcollaborativegovernanceworkin

public conflicts and what kind of influence do they have upon conflict

management?".Basedonthemodelofcollaborativegovernancedrawnoutby

Ansell& Gash(2007)throughmeta-analysisstudyoftheexistingliterature,this

research identifiedvariablesthatcan beusedforanalysison conflict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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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it was categorized into 1) structure of conflict 2) conflict

managementofcollaborativegovernance3)outcome,andthenthestructureof

conflictwassubdividedintoi)issuesofconflictandii)stakeholders,theconflict

management ofcollaborative governance into i) institutionaldesign(process

transparency,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ion,economic reward) and ii)

collaborativeprocess(defactoparticipation,learningandadjustment).

Followingsaretheresultsofthisresearch.First,whenprocesstransparency

isnotguaranteedintheearlystagesofbusiness/policy,stakeholderstendto

distrusteach otherwhich also leads to distrustofthe procedures making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hard to achieve. Second, even though

participationsaresecuredbyinstitutionalbasis,itmaynotbeeffectivewhenit

getsperfunctory.Third,whetherornotthereareprovisionoflaw oneconomic

reward,isnotadecisivefactorforsatisfactoryconflictmanagement.Rather,

how wellthe economic reward reflects people's needs is crucial.Fourth,

processesofcollectingpublicopinionssuchaspublichearingandinformation

sessionsforresidentsareinadequatetoensuredefactoparticipations.Lastly,

mediatingfactorsthatmakelearning andadjustmentpossiblearerequiredin

ordertobuildconsensus.

Implicationsofthisresearcharefirst,theexistenceofinstitutionalgroundson

participationsdoesnotdirectlymeanthattheyareeffectivemeanstoconflict

management.Here,preconditionsoftrustisprocesstransparency.Second,in

LULU facility siting occasions,economicincentivescannotsettletheconflict

fundamentally.Only when they are combined with othermanaging factors,

successfulconflictmanagementwillbemadepossible.Inthisperspective,the

trai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positive-sum bargaining instead of

winner-take-all-areverysuggestive.Third,amediatorisneededtolearnand

adjustthrough active interactions.In the long run,the implementations of

conflictmanagementsystem isdemanded.

ThisresearchattemptedsystematicanalysisofLULU conflictonthebasisof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Moreover,it tried to complement existing

researches by looking into the impacts ofconflictmanagementfactors of

collaborativegovernanceandwhysomebusinessesorpoliciesendupdifferently

in spite ofsimilarconflictsituations.This study is significantin tha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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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edbalancedview andenhancedexplanatorypowerthroughcomparative

studies.

However,therewerealsosomelimitations.First,eventhoughthesuccessful

implementationofbusiness/policydoesnotnecessarilymeansuccessfulconflict

management,theywereregardedthesame.Second,Theleadershipfactorwhich

mayhaveconsiderableimpactwasleftout.Third,duetothenatureofcase

study,completecontrolwasinfeasible.Analysisonthepost-conflictperiodand

ofleadershipfactorusingin-depthinterview willcontributemuchtosupplement

thisresearch.

Key words: Public Conflict, Unfavored Facility Siting, LULU, Conflict

Management,CollaborativeGovernance.

Studentnumber:2012-22001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Isaiah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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